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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OFFICE OF RESEARCH

1988년 UNICEF(유엔아동기금)는 전 세계의 아동 옹호, UNICEF의 현재와 향후 활동 분야에 대한 
파악과 조사, 개발도상국·중진국 및 선진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이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 연구센터는 자체적인 글로벌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조직 내 연구 및 지식 함양을 위한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센터는 주요 교육기관과의 연구 협력과 북반구 및 남반구의 개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추가 자원을 활용하고 아동에게 유리한 정책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간행물이 반드시 UNICEF의 정책, 견해 또는 접근방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된 내용은 
저자, 사례연구 기고자, 편집자의 견해이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간됐다.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CIRN(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복지 개선을 위해 아동 
연구를 하는 전 세계 비영리 및 비정부 기관들의 네트워크다. 2010년, CIRN 이사회는‘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역량 구축’이라는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연구팀을 만들었다.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프로젝트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을 존중하는 윤리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의 필요성을 파악한 이 팀의 초기 연구에서 시작됐다.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OUTHERN CROSS UNIVERSITY, AUSTRALIA

CCYP(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정책 및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교육, 옹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CCYP는 호주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연구를 하는 곳으로 높은 신망을 쌓아왔다. CCYP는 여러 전문 
분야의 연구원, 정책 입안자, 전문직 종사자 및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CCYP의 활동은 UNCRC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CHILDREN’S ISSUES CENTRE,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Children’s Issues Centre는 아동 및 가정의 행복의 토대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센터는 아동과 해당 가정, 그리고 이들의 생활 
여건에 관한 지식 함양에 관심 있는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 정책 입안자 및 교육자들을 위한 학제간 
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무 및 정책 목적 자체에 대한 연구와 결과물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ERIC 프로젝트 참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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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의 발췌문은 사전 승인 하에 자유롭게 전재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문판:
Graham, A., Powell, M., Taylor, N., Anderson, D. & 
Fitzgerald, R. (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

국문판:
Graham, A., Powell, M., Taylor, N., Anderson, 
D. & Fitzgerald, R. (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감수) 201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서울. 

본 간행물 또는 여타 간행물을 주문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웹사이트 www.unicef-irc.org와 www.
childethics.com(영문), 또는 www.nypi.re.kr(국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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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연구공동체와 다양한 
비정부 기구의 존경받는 회원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증진을 위해 전문 지식과 
시간을 아낌없이 할애해 이룬 협력의 성과입니다. 

핵심 프로젝트팀의 구성원이자 ERIC 개론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nne Graham 교수, Mary Ann Powell 
박사, Donnah Anderson 박사, Robyn Fitzgerald 박사(
이상 Southern Cross University의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및 Nicola Taylor 부교수(University 
of Otago의 Children’s Issues Centre).

프로젝트팀은 이 프로젝트의 연구 지원 제공과 
해당 웹사이트인 www.childethics.com을 비롯한 
자료 작성을 위해 Childwatch International(Robbie 
Gilligan과 Jon-Kristian Johnsen) 및 Southern Cross 
University, University of Otago의 연구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UNICEF의 Gordon 
Alexander와 Marie-Claude Martin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센터를 대표해 본 개론과 웹사이트의 개발 
및 구현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주신 UNICEF  Innocenti 연구센터의 
Bethelhem Ketsela Moulat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ERIC 웹사이트에 올릴 인쇄물 디자인과 편집 
지원을 해주신 Southern Cross University내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의 Kate Neale과 c55.
com.au Consulting의 Carl Welsby,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해주신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의 Marie Maxted와 Julia Truscott에게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ERIC 자료 개발에는 방대한 국제적 자문이 뒷받침됐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음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런던 기획회의 참석자:
Priscilla Alderson, Gordon Alexander, Elisabeth
Backe-Hansen, Janet Boddy, Hallvard Fossheim,
Marilyn Freeman, Robbie Gilligan, Jon-Kristian
Johnsen, Kitty Jurrius, Anne Trine Kjørholt,
Virginia Morrow, Bethelhem Ketsela Moulat,
Nurmeen Murad, Geeske Strating and Joseph

감사의 말

Tesha(회의 공동의장: Anne Graham &
Nicola Taylor).

프로젝트 자문팀 :
Tatek Abebe, Prerna Banati, Jasmina Byrne,
Claudia Cappa, Patrizia Faustini, Hallvard
Fossheim, Petra Hoelscher, Marie-Claude
Martin, Andrew Mawson, Kate McAlpine,
Virginia Morrow, Bethelhem Ketsela Moulat,
Mónica Ruiz-Casares and Vanessa Sedletzki.

초안 검토, 피드백 제공 및 여러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분들:

Jeffry Acaba, Jo Aldridge, David Alnwick, Patricia
Ames, Elisabeth Backe-Hansen, Nikola Balvin,
Cesar Bazan, Aida Bekić, Jean-Nicolas Beuze,
Samuel Bickel, Michael Bourdillon, Emma
Brathwaite, Joanna Busza, Judy Cashmore,
Angela Chaudhuri, Frankie Chen, Kang Chuyun,
Andrew Claypole, Claire Cody, Massa Coulibaly,
John Davis, Norma Del Rio, Theresa Diaz,
Judith Diers, María Claudia Duque-Páramo,
Mathijs Euwema, Silvia Exenberger, Maya
Faisal, Becky Fauth, Paul Flanagan, Marilyn
Freeman, Robbie Gilligan, Maria Herczog, Mark
Hereward, Malcolm Hill, Karin Heissler, Marie
Hirtle, Nashaat H. Hussein, Kitty Jurrius, Salote
Kaimacuata, Jyothi Kanics, Annefrida Kisesa-
Mkusa, Anne Trine Kjorholt, Dorothee Klaus,
Hilde Lauwers, Eve Leckey, Caroline Leeson,
Brenda A. LeFrancois, Sebastian Javier Lipina,
Judith Loveridge, Anne-Claire Luzot, Morag
MacLean, Bernadette J. Madrid, Francesca
Meloni, Yehualashet Mekonnen, Emily R.
Munro, Ute Navidi, Claire O’Kane, Ricardo
Pires, Dominique Pierre Plateau, E. Poirot,
Gina Porter, Shirley Mark Prabhu, Lorraine
Radford, Sally Robinson, Elsbeth Robson, Paz
Olivera Rodríguez, Cécile Rousseau, Justine
Sass, Dominique Louise Sbardella, Bettina
Schunter, Shekhar Shah, Sadaf Shallwani,
Bandana Shrestha, Anne B. Smith, Tuot
Sovannary, Spyros Spyrou, Paola Storchi, Erika
Strand, Ramya Subrahmanian, Diane Swales,



Kitty te Riele, Joachim Theis, Nigel P. Thomas,
Kay Tisdall, Alison Twycross, the UNICEF Child
Protection Section in NYHQ, Mia Urbano,
Robin Van Kippersluis, Andrea Verdasco,
André Viviers, Rebecca M.M. Wallace, Mike
Wessells, Jean Whyte, Andrew Williams, Maggie
Wilson, Pamela Wridt, Wang Yan, Dongbao Yu,
Xu Yuanyuan.

사례연구에 기여해 주신 분들:
Jo Aldridge, Mark Boyes, Angela Chaudhuri,
Lucie Cluver, Ruth Evans, Silvia Exenberger,
Clare Feinstein, Michael Gaffney, Robbie Gilligan,
Kitty Jurrius, Berni Kelly, Caroline Leeson,
Sebastian Lipina, Hilde Lauwers, Clare Lushey,
Jude MacArthur, Mary Catherine Maternowska,
Kate McAlpine, Franziska Meinck, Virginia
Morrow, Emily Munro, Ute Navidi, Muireann
Ni Raghalligh, Claire O’Kane, Lorraine Radford,
Elsbeth Robson, Mónica Ruiz-Casares, Kathryn
Seymour, Sadaf Shallwani, Jennifer Thompson,
Andrew Williams.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신 UNICEF Innocenti 연구센터의 
Cinzia Iusco Bruschi와 Patricia Arquero Caballero, 
그리고 Southern Cross University의 Theresa Crawford와 
연구서비스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설립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속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사명을 마음에 담고 다양한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로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성인기로 접어든 연구원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다시 한 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내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고민했습니다.“그동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연구 내용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거나 연구 과정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 측면은 없지 않았는가?”

최근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나 전문학술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학계나 연구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윤리적인 연구 위반 사례들을 목격할 때가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칫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심리·신체·사회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몇 배 더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 과정에 관여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는 연구 결과가 
가져오게 될 사회적 이익으로 상쇄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다룬 개론서가 사실상 없었던 우리 연구 분야와 학계의 
현실이 안타까웠던 시점에 UNICEF를 중심으로 국제 아동 및 청소년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최근 발간한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을 접하고, 번역을 해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이 실제 겪은 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고민들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해결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본 개론은 상당 부분 우리 연구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 윤리 규정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가는 데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사회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비윤리적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자들의 자성과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식을 확립하고, 윤리적이며 유익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문판 ERIC 번역본이 나오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UNICEF Innocenti 연구센터와 유니세프한국
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번역과 출간을 위한 과제에 책임을 맡은 본 연구원의 배상률 
박사와 작업을 함께 도와준 이재은 선생님, 그리고 감수 작업을 맡아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표지원 선생님께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인사말

UNICEF Innocenti 연구센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협력하여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한글 번역본을 발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문판에 이어 한글 번역본이 발간된 것은, 더 많은 나라의 연구 기관들이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취약한 대상으로 여기며 연구에 참여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아동이 지닌 고유한 가치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아동 
연구가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윤리적인 접근방식으로 아동의 상황과 잠재력, 견해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구별돼야 합니다. ERIC 역시 모든 연구자 및 기관들이 아동의 잠재된 능력과 
견해들을 윤리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UNICEF 
연구센터는 Southern Cross University의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University of Otago,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와 협력해 ERIC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지침은 있었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취약한 대상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윤리 체계는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 과정에 중요한 주체자로 
인식하지 않고 수동적인 참여자로만 여겼습니다. ERIC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연구자들에게 근거에 기반한 분명한 기본 원칙과 모범 사례 등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 세계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닙니다. UNICEF와 연구센터는 본 개론을 통해, 연구에서 아동의 역할과 윤리적 
의미를 성찰하고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4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맞아 이는 더욱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자료가 유용하고 가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연구에 ERIC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UNICEF Innocenti 연구센터 원장  Goran Holmq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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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이 개론은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이라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ERIC은 모든 연구에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배려하는 공통된 국제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했다. ERIC 개론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성찰론적 대화와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다양한 학문, 이론 및 방법론적 관점과 국제적인 상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연구원, 아동, 가족,

 지역 공동체, 연구 단체 및 여타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 배려하는 동적 관계를 
권장하는 연구 윤리에 대한 성찰론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RIC 개론의 내용은 관행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나 이러한 연구가 이뤄지는 
윤리적 문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시대적 연구 관례, 그리고 국가적·국제적 

상황에서 보다 비판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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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프로젝트의 배경

ERIC이란?

국제 ERIC 프로젝트는 다양한 지리적·사회적·문화적·방법론적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계획과 수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연구자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i,ii‘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방법과 이론을 포함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ERIC은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연구에 있어 아동의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배려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견해와 관점을 파악하는 연구의 가치, 중요성 및 적법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많은 문헌들이 이러한 점이 왜 중요하며, 매우 어린 아동 또는 

취약한 아동을 포함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양한 연구 방법과 도구에 

대해 기술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는 명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연구 활동에 상당한 괴리감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이 개론은 관련 웹사이트 www.childethics.com과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안내하고 개선하기 위해 증거 기반의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 보고로 

설계됐다. 이러한 자료는 국제 연구 커뮤니티에 비판적 성찰과 의견 교환, 협력 관계를 

장려하는 취지도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서나 체크리스트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태도, 가치, 신념 그리고 가정들이 최종적인 

연구 경험을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 개론과 웹사이트는 

윤리적인 연구의 수행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제고함으로써,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년 시절을 포함해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에게 과제도 부여한다. 

ERIC은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나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에 
관여하는 모든 연구자,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여기에는 일반 연구자, 모든 연구소와 단체의 팀원, 여타 이해관계자 및 연구 윤리 
심사위원회가 포함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평가, 

모니터링 및 이행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연구 상황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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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개론의 구조

ERIC 개론은 9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배경’에는 ERIC의 목표가 명시돼 있으며, 그 이력과 배경이 설명돼 있다.

2장‘원리’에는 ERIC 개론과 관련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된 근거가 제시돼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규범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3장‘윤리 헌장’은 상황과 무관하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하고자 헌신하기로 한 연구자 등을 위해 열망적으로 

작성된 7가지 서약 선언문이다. 모든 아동의 지위, 권리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 

핵심 서약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4장‘ERIC 지침’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나타나는 주요 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iii 이 지침은 연구자 등이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구성됐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윤리적 고려사항;

•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과제;

•	 연구 과정의 여러 단계에 걸쳐 관련성과 타당성이 있는 질문.

ERIC 지침은 성찰적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나 큰 틀과 같은 절차서가 아니며, 

인간 존엄성을 깊이 존중하고 UNCRC에서 명시하는대로 아동의 지위를 고양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사회·종교·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윤리적 사안들에 대해 참여하도록 이끈다. 

무엇보다도, 이 지침은 은연 중에 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가치, 태도, 신념 및 

가정을 더 깊이 있게 연계시키고, 이것들이 연구 과정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인지하도록 한다. 

5장‘연구자 지원’에는 개인의 복지 및 안전을 비롯해 연구자가 직면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다루며, 교육, 감시 및 윤리적 검토 메커니즘 상황에서의 지원을 제시한다. 

6장‘시작하기’는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론이 소개하는 윤리적 규범과 

과제 중심의 사례연구(7장 참조)에 비춰 연구자들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일련의 

체크리스트이다. 모든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윤리적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검토가 끝나면 자원 계획, 예산 및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구 

주안점을 개념화하는 단계에서부터 전파 후 미칠 영향까지, 연구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윤리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때 잘 대처해 연구가 온전히 윤리적인 형태를 띨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서는 ERIC 지침을 통해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4장 참조) 외에도, 특정 연구 

단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다룬다.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시민권과 
정치·경제·사회· 
건강 및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는 
인권 조약이다.

ERIC은 각자의 고유한 
문화·사회·종교·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개념화에서 
사후 전파에 이르기까지, 
연구 시작 단계에서부터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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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사례연구’에는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동료 연구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거나 

유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접하는 

문제들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주제 분야 및 연구 패러다임에서 사례연구의 과제를 이용해 윤리적 사고의 개발과 

윤리적 관행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예시하고 있다. 

8장‘결론’에는 보다 광범위한 ERIC 프로젝트 내에서 맥락화된 이 개론의 근본적인 

사안들이 요약돼 있으며, 윤리적인 연구 관례들을 개발하는 데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9장 이 개론의 마지막 장인‘참고자료’에는 참조문헌 목록과 여타 간행된 윤리적 

지침의 주석 요약이 수록돼 있다.
 

ERIC 개론의 대상 독자

ERIC 개론은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나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에 관여하는 모든 연구자,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여기에는 

연구자, 모든 연구 팀원, 연구 단체, 여타 이해관계자 및 연구 윤리 심사위원회가 

포함된다.iv 이 개론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시작한 학생, 신입 연구자 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경험이 많은 연구자나 경험이 없는 연구 커뮤니티의 

여타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아동의 생활과 복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포함한다.

ERIC은 연구자들이 제출하는 프로젝트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 관여하는 연구 

윤리위원회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지지하는 증거 

기반 정책과 관례는 윤리적 이론이 뒷받침돼야 하는 양질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의뢰하는 정책 입안자 및 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RIC이 제안하는 접근방식은 다양한 지역 및 국제 환경에서 수행되는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평가적인 상향식 정책 연구 계획과 더불어 

아동의 건강, 인도주의적 요구사항, 교육, 보호, 사회 정책 및 빈곤과 영양, 식수 

및 위생에 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접근방식은 평가, 모니터링 및 이행 

활동을 포함한 모든 연구 상황과 관련이 있다. ERIC은 대규모 가구조사 및 종단적 

연구에서 문화기술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론을 포함하는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ERIC 접근방식은 아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에 기본이 된다.

 

ERIC은 단지 연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ERIC은 다양한 
지역과 국제 환경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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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은 연구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과 후속 조치에 대한 각자의 성찰을 위해 개발됐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성찰’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해명하는 능력을 지칭한다(Phillips, 

1988). 이는 성찰이‘은연 중의 지식이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인 기술과 

덕목이 될 수 있으며’(Moore, 2012, p. 67) 이는 나중에 공유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을 분리해‘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자기반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Flyvbjerg, Emslie에서 인용, 2009, p. 419).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성찰적 

자세는 연구자들이 다음의 중요 사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이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	 연구 수행에 대한 자신의 준비성과 역량;

•	 관련 아동과 유년 시절에 대한 가정들;

•	 자신과 아동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	 자신과 연구 참여 아동 간의 힘과 지위의 차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의 복잡성에 대해 손쉽고 준비된 

해결책은 없다. 그러한 연구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수행되지 않지만,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금, 자원, 대인 관계와 관련된 힘의 역학 관계,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관리 상황에서 제약과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ERIC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상황에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여러 전문 분야의 연구자들과 아동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RIC 개론과 관련 웹사이트는 연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필수적인 

도구로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광범위한 분야와 문화 및 

지리적 상황에 대해 관련 있는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개발됐으며, 

이렇게 용도가 다양한 개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과제와 제한사항들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 내용은 특정 분야, 지역 또는 방법론적 방향에 대해 개발된 기존의 국가 

및 국제 지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v

ERIC은 특정 단체, 분야 또는 전문 요구사항에 대해 개발된 다른 지침과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연구 또는 전문적인 역량에서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존의 윤리적 지침과 행동 강령의 형태를 취한다. 또는 

자체적으로 보충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단체 및 분야들이 특정 단체나 분야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RIC 접근방식은 두 가지 

모두를 장려한다.

이력과 배경

ERIC은 UNICEF 연구센터와 Childwatch International, 호주 Southern Cross 

University의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뉴질랜드 Otago University의 

Children’s Issues Centre 간에 진행된 공동 프로젝트다.

손쉽고 준비된 
해결책은 없다.

ERIC 개론과 관련 
웹사이트는 연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필수적인 도구다.

성찰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해명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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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프로젝트는 2년 여 동안 국제 연구 커뮤니티와의 협의와 연구 기간을 거쳤다. 

ERIC은 아동의 존엄성, 권리 및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크게 자극받은 연구자들과 여타 연구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ERIC의 주된 신조는 연구자들이 연구 윤리의 준수에 관한 자신의 경험, 문제, 관심사 

및 사례를 공유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경험과 사례의 공유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은 토론과 가능성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Kearney, 2002).

지금까지 연구자들과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ERIC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왔다:

•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상황과 학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윤리 관련 사안에 관한 

국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6개국에서 257명의 참가자들이 응답했다(Powell, 

Graham, Taylor, Newell & Fitzgerald, 2011).

•	 2011년 7월 런던에서 17명이 참석한 아동 및 청소년 연구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에 중점을 둔 조사 및 문헌 

검토가 이뤄졌다. 이 회의는 국제 연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 커뮤니티 간 격차 및 관심사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리 거버넌스, 교육 및 사용 가능한 자원의 이용 

기회와 더불어 국제 헌장 및 윤리적 지침의 개발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	 2011년 12월에는 유명 온라인·인터넷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제 연구 

커뮤니티 간 이메일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ERIC 프로젝트가 소개됐으며, 

이메일로 국제 헌장 및 윤리적 지침의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구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로부터 윤리 헌장과 

윤리적 지침을 추진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 문제, 자원을 공유하는 총 66건의 답변이 접수됐다.

•	 2012년 4월 주요 국제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프로젝트 자문단이 

UNICEF 연구센터에 모여 윤리 헌장과 윤리적 지침의 초안에 관한 피드백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서 400명에 달하는 연구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윤리 헌장과 윤리적 지침의 초안에 관해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수행했다. 이 협의를 통해 약 100명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상당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맞춤형 교육 활동의 개발을 비롯해 한층 다각적인 ERIC 개론과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ERIC은 연구 경험의 
공유, 연결과 검토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이다.

윤리는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사회에 

대한 혜택, 공정 또는 
구체적인 덕목의 
관점에서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를 

규정하는 근거가 
충분한 기준을 

지칭한다. 또한 윤리는 
도덕적 신념과 행실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자체적인 윤리 

기준의 연구와 개발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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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RIC 프로젝트는 다음에도 참여했다:

1. 윤리적 규범과 관행 그리고 방법론적 접근방식과 관련해 생기는 격차와 중점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 및 접근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헌장과 지침을 

 세부적으로 연관시켰다.

2. 특히 다학제적 관점에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국가의 기존 윤리 체계, 지침, 

 관행, 교육 프로그램 및 자원을 대조, 검토 및 분석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원리, 강점, 격차 및 윤리적인 연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했다.

3. Powell, Fitzgerald, Taylor 및 Graham(2012)이 발표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와 관련된 연구 간행물의 포괄적인 문헌을 생산했다.

4. 윤리 헌장과 윤리적 지침의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철학적 윤리, 거버넌스 

 시스템, 다양한 현지 및 학문적 상황(강점과 한계 포함)의 관행에 관한 검토를 

 수행했다. 

아동의 연령

ERIC 프로젝트는 UNCRC 1조에 준해“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

세 미만의 성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인간”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youth라는 

용어는 국제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UN에서는 15-24세의 젊은 청년을 지칭할 때 

youth라는 용어를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저자들은 아동의 연령에 기반한 

정의에 대해 생활 환경이 매우 다른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청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청년의 정의는 법률, 문화 및 관습과 여타 상황에서 

특정한 사회문화적·제도적·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RIC 개론은 (나이가 어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관례에 대한 가장 명백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윤리적 

규범은 다양한 연령 범위에서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UNCRC 5조에 근거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아동의 발달 

능력에 부합하는 지침과 지도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는 연령과 더불어 아동의 역량을 

발견하는 것이 인권을 행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5조는 환경과 문화가 서로 다른 아동의 삶의 경험은 다양한 연령에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역량을 습득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Lansdown, 2005). 연구자들은 아동의 생활 환경, 경험과 역량을 고려해 아동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며, 아동의 

연령과 단계별 발달 능력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RIC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연구자들은 아동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며, 아동의 
연령과 단계별 발달 
능력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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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법률

UNCRC에 명시하고 있듯이, 연구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아동이 피험자, 응답자 또는 연구자 자신이든지 간에 이 개론의 원리 분야에서 

언급하는 일종의 규범을 존중해야 할 연구자의 의무와 연계된다. 따라서 본 저자들은 

ERIC 개론을 개발하면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국가 법률을 잘 숙지하고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vi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지 법률, 제도 

및 지역 공동체 요구사항 - 예를 들어 개인 데이터의 저장이나 아동 및 타인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에 관한 우려사항 보고 등 - 이 있을 때,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i 본문에서 볼드체로 표시돼 있는 용어는 ERIC 용어 해설에 정의돼 있다. 
ii  ERIC은 방법론적 연구의 틀 안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정보의 수집으로 연구를 개념화한다. 이는 다양한 
연구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평가, 모니터링 및 이행 활동을 포함한다.

iii  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비판적 성찰을 장려하고자 하는 ERIC 지침과 이러한 문제를 7가지 서약으로 종합하는 윤리 헌장 사이에는 내적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간결하면서도 열망적인 윤리 헌장은 ERIC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본 원리와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v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연구자들’은 보다 광범위한 연구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사용했다.
v 일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윤리적 지침은 참고자료, 기타 윤리적 지침의 검토 및 ERIC 웹사이트 www.childethics.com에 수록돼 있다.
vi  국가 법률 체계 또는 이러한 체계와 UNCRC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본 개론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자신이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의 법률 체계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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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 북부 Khövsgöl Aimag에 있는 Tsagaannur soum 지역의 오지에 사는 Otgonjargal(4세) 어린이가 

가족이 기르는 순록 옆에서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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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에서 말하는 윤리는 상황과 무관하게 적당하고 안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과 행동 강령에 대한 절차적 준수 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ERIC 접근방식은 연구자 자신의 지식, 신념, 가정, 
가치, 태도 및 경험이 무수한 방식으로 윤리적 의사결정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따라서, ERIC은 비판적 성찰; 문화, 분야 및 학제간 대화;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국제적인 협력, 학습 및 참여를 요구한다. 연구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ERIC은 연구자 및 연구 커뮤니티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방적이고 성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연구 윤리의 관계적 

차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요구한다. ERIC 접근방식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은 존중과 혜택, 공정성이다. 

11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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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존엄성과 행복 및 권리에 대한 존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ERIC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원리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존중은 분야, 장소 또는 방법론적 

방향과 상관없이, 아동의 연구 참여 성격과 조건에 관한 연구자들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필수적이다.

ERIC은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삶과 행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커뮤니티로서,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과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RIC 

접근방식은 윤리적 규범과 사안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구자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힘과 대표성의 중요한 문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윤리적 규범은 아동 및 아동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태도, 가치, 신념 및 가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UNCRC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는 연구자들이 모든 아동의 권리, 행복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잘 전달받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여기는 ERIC 

접근방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UNCRC는 ERIC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다.이 

협약은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최초의 완전한 국제 법률 문서이자, 

사실상“보다 광범위한 철학적 관점의 법적 표현”이다(Lundy & McEvoy, 2012a, 

p. 77).vii UNCRC는 개인이 아닌 정부(및 그 관계자)에 대한 일련의 의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UNCRC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연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하고 

중요한 틀이 된다(Lundy & McEvoy, 2012b).

UNCRC는 기관과 아동의 참여에 가시성과 적법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와 제공 권리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연구와 같은 활동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UNCRC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s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의견)와 함께 읽어보면 연구 참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아동의 삶을 다루기에 충분히 유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Lundy 

& McEvoy, 2012a).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UNCRC는 윤리적으로 

견실한 연구 개발과 수행에 대한 공동 노력을 촉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Ennew와 Plateau(2005)는 UNCRC의 네 가지 조항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참여 권리를 결합해 아동의‘적절한 연구 처우를 받을 권리’를 설명한다.viii 

윤리적 규범과 문제점은 아동 및 아동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태도, 
가치 및 가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UNCRC는 ERIC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다.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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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자들은 존엄성과 존중의 기본적인 인권 원칙과 더불어 아동의‘적절한 연구 

처우를 받을 권리’에 동의하고, 아동의 연구 참여를 지지하며, 윤리적 전략의 수립을 

모든 연구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든다.

윤리적인 연구는 아동의 삶과 경험을 결정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식과 성찰을 

필요로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는 한층 폭넓은 문화, 사회, 정치 및 경제적 

환경과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가 포함된다(연구자, 아동 및 청소년, 

부모, 보호자, 부양자, 주요 인물·게이트키퍼, 기관 및 기금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는 아동의 정체성과 

의사가 가정·부족·지역 공동체 환경 안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집단적 문화와 

개인주의 및 독립이 강조되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모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ERIC은 연구 의사결정에 길잡이가 되는 성찰적 과정을 제공한다. 또 연구 윤리의 

관계적 차원, 즉 연구 과정에서 소통하거나 좋은 태도를 가지는 데 필수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국제적인 상황

그동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가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과 

준법에 따른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 국한됐지만, 이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국제 단체와 연구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지침의 개발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지금은 특정 분야, 지역 또는 방법론적 방향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국가 

및 국제적인 지침이 존재한다.ix 이러한 지침은 윤리적인 연구 관례에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향후 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동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경험과 시각이 면밀하게 연구에 반영돼, 정확하고 문화적으로 고유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조사 결과의 가치와 유효성을 강화시킨다. 아동으로부터 입수한 체계적인 

정보는 아동의 존엄성, 권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법률, 정책 및 관례를 강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의 연구 참여는 UNCRC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방법론적 중요성과 연구 조사 결과가 아동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아동의 보호 및 참여 권리를 옹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윤리적 지침과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주어진 연구 상황에서,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에는 아동에 대한 최상의 존중과 

배려를 반영하는 원칙 및 관례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규범은 변함이 없지만, 아동과 성인이 경험하는 문제들, 고려사항 및 느끼는 

미묘한 차이는 서로 다르게 개념화되고, 그 결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특히 아동을 

위한 윤리적 지침의 개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관계는 윤리적인 
연구의 핵심이다.

아동의 연구 참여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조사 결과의 
가치와 유효성을 
강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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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참여: 성찰적 연구 접근방식

아동과 관련된 최근 연구는 한층 폭넓은 이론적·사회정치적·문화적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제고되면서, 다양한 연구 이념과 방법 및 관례가 혼재된 

접근방식에서 윤리적인 접근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거의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시되던 이러한 연구는 아동이 처한 환경의 다양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제로 그 특징이 규명되는 환경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연구가 규제되는 정도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구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의 참여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만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아동이 취약한 존재로서, 연구자를 비롯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보호주의적 담론에 무게를 뒀다. 최근에는 아동의 주체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아동의 참여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서, 윤리적 고려사항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보호와 참여는 아동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반되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보호주의와 참여주의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고, ERIC 

프로젝트는 양질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면서 둘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아동의 보호와 참여를 상반되는 

관점으로 여기기보다는, 아동의 능력과 의존성 및 취약성이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보다 성찰적·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가장 잘 뒷받침될 수 있다. 보호 및 참여를 비롯한 윤리적 문제가 일어나는 

연구 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를 중요시 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 대화, 협력과 성찰적 관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ERIC 개론은 국제 연구 단체의 방대한 연구 및 협의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서 새로 제시된 주요 권고사항 중의 하나는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에서 정부 

및 단체의 일상 연구 관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윤리적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존중, 혜택 및 공정성과 같은 몇몇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은 전반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동 관련 연구에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와 혜택, 사전 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지불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특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방법 이용, 상황 실시와 의도가 동기가 되는  

프로젝트에 이러한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성찰적 

참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의 능력, 
의존성과 취약성이

 아동의 연구 참여를 포함
 하거나 배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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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을 뒷받침하는 주요 윤리적 규범

ERIC 프로젝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익히 알고 있을 

세 가지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절차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존중

•	 혜택 

•	 공정성

 

각각의 규범은 비판적 성찰, 논쟁과 토론의 가치가 있다. ERIC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연구자 및 아동의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의 의미와 적용에 연구자들과 연구 

커뮤니티의 한층 성찰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상기 세 가지 규범에 역점을 두는 데 있어, 본 저자들은 기존의 윤리적 지침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침이나 관련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본 개론에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윤리 체계는 이러한 규범들을 연구 출발점으로만 여기며, 

그 해석과 적용의 중심이 되는 공유된 의견 교환에 입각해 다른 원칙을 추가 또는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존중

 

ERIC의 목적상, 존중은 관용 이상을 의미한다. 존중은 아동과 아동의 생활 환경을 

중시하며,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연구에서의 존중은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ERIC은 연구에서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누가 아동인가;

•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적 상황은 어떠한가;

•	 문화가 어느 정도 아동의 경험, 역량과 시각을 결정하는가.

 

여기에는 가족, 또래 및 사회 구조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주관적이며 

관계적인 경험이 포함된다. 존중하는 연구는 아동의 삶 가운데 위치하며, 아동의 

경험과 시각이 고려돼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자와 아동, 아동과 그 지역 공동체 및 아동 간의 힘의 불균형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아동 참가자를 비롯한 잠재적 게이트키퍼 또는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여타 성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협의는 연구가 진행되는 문화적 

상황에서 이뤄지며, 특히 연구자가 현지 상황에‘외부인’의 관점을 도입하는 경우 

현지 생활 환경에서 아동의 위치에 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존중하는 연구는 연구 

과정의 협의에 있어 집단적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중요시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존중은 권리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아동과 아동의 
생활 환경을 중시하고,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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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존중은 아동이 연구 과정의 참가자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아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윤리적 의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연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일원인 아동과는 별개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아동의 보호 및 참여와 관련해, UNCRC에 

명시돼 있는 권리는 존중이 어디에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보호받을 권리는 연구자들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의 참여 권리는 연구자들이 

아동을 중시하고 연구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며,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아동에게 참여 정보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존중된다.

혜택 

혜택의 윤리적 규범에는 무해성과 선행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무해성 아무런 해가 없다는 무해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과실이나 태만 행위로 인한 

아동의 피해 또는 부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연구는 

비윤리적이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 관례 및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Greene & Hill, 2005; 

Hinton, Tisdall, Gallagher & Elsley, 2008), 연구자들은 아동의 참여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음을 보장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견실하고 엄격해야 하며, 관련성이 있고 어떤 영향이라도 미쳐야 한다.

또한, 연구에서 아동을 배제시킴으로써 입는 피해는 지양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아동의 삶,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연구자가 떠난 후의 후속 결과 확인 외에도 참가자 

모집 과정과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수집된 데이터의 해석과 분석 과정도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에 있어 아동 보호를 계획, 이행 및 전파 단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H. Fos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무해성의 원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와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UNCRC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의 보호 및 참여 권리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아동에게 아무런 해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에는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다. UNCRC는 아동의 연구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조항들은 연구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연성이 있다. 협약에 설명돼 

있는 참여 권리는 아동의 참여를 고려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할 연구자들의 의무를 

입증하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연구 참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보유한 시민권자로 인정하고 아동과의 대화에 참여하면,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역량을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무런 해가 없다는 
무해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과실 또는 
태만 행위로 인한 
아동의 피해 또는 

부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연구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아동이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구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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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의 원칙은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아동의 지위, 권리,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의무를 가리킨다. 선행은 친절과 

자선을 베푸는 행위 이상으로 해석되며, 연구 과정과 결과 모두에 긍정적인 혜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은 아동, 그 가정 

및 지역 공동체가 해당 정보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H. Fos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또한 증거 기반의 정책 시행을 

통해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연구 참가자로 참여하지 못한) 아동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가치 있고 존중된다는 기분이 들도록 배려와 주의 및 책임 있게 연구를 수행하거나, 

금전적인 지불이나 자원, 적절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아동과 지역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선행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혜택을 확인하고, 이러한 

혜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연구 진행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성

공정성의 원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여러 차원에 대한 기반이 된다. 

공정성은 연구자와 아동 간의 관계,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견 교환과 

대화에서 비롯된다. 공정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성인·아동 연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힘의 불균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고, 

그러한 견해를 마땅히 고려해 아동의 의견에 반응하는 것은 연구 성과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UNCRC 12조에도 부합한다.x

공정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연구 혜택과 부담 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Belmont Report, 1979). 아동을 항상 정당하게 

대우하고, 연구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공정성의 개념은 연구에 

포함시킬 아동과 연구에서 배제할 아동에 관한 연구자들의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 결정은 차별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명시된 연구 목적과 방법론적 

선택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각 아동과 연구자 간의 관계만큼이나 연구 프로젝트와 보다 

광범위한 정치 및 사회 분야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공정성은 또한 아동의 존중받는 윤리적 참여를 지원하는 물질과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연구 부담 및 혜택의 (재)분배와도 관련이 있다(Fraser, 

2008). 공정성은 아동이 연구 대상이나 주체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연구와 

그 결과를 전달하는 정책의 조언자이자 자문가로서 공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는 결코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동이 부당한 

부담을 지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성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아동을 잠재적으로 지배하거나 아동의 자주적 결정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형화된 아동기에 대해 아동의 특정한 시각이 

선행은 아동의 지위, 
권리, 행복를 증진할 
의무를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혜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연구 진행을 재고해야 한다.

공정성은 아동의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힘의 불균형, 
혜택과 피해의 분배 문제, 
연구에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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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Dahlberg & Moss, 2005).누군가를 

정당하게 또는 부당하게 대하는 여부의 문제는 아동을 직접 대할 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연구 프로젝트는 아동과 연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제도와 정책 결정 및 관행에도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은 연구자와 아동 관계만큼이나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 사이에서 

존재하는 관계와 관련이 있다. 힘은 아동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과정과 전파 과정에서 아동의 다양한 견해와 혜택이 아동이 단순한 참가자이거나 

연구자이든, 힘이 있거나 의사표현이 분명한 일부 아동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ERIC 접근방식은:

•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구에 있어서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여긴다.

•	 잘 계획된 윤리적인 연구 상황에서 UNCRC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것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숙련된 성인 보호자의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가정, 학교 및 지역 공동체의 상황을 포함해, 아동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개선에 중점을 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위의 사항에 비춰 볼 때 존중, 혜택 및 공정성이 잘 입증된 윤리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적용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보다 성찰적인 접근방식과 의견 교환을 

촉진시킨다.

vii  인간으로서 가지는 지위 덕분에, 아동은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예를 들어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돼 있는 권리의 수혜자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목적상, 아동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국제 인권 문서인 UNCRC를 이용한다.

viii  Ennew와 Plateau(2004)가 조합한 네 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1조 –‘민주주의 원칙’; 13조 – 표현의 자유; 36조 – 착취로부터 보호; 3.3조 – 
아동의 배려와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의 역량. 

ix 9장‘참고자료’의 여타 윤리적 지침의 검토 참조.
x  12조: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정당하게 아동을 
대하는 것에는 부당한

 제도와 정책 및 관행이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을 

직접 대할 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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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에서 AIDS 감염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 NGO인 Precious Jewels Ministry가 운영하는 아동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 리더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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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RIC 헌장은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의 지위, 권리 및 행복 증진을 
목표로 삼는 7가지 서약의 선언문이다. 이 헌장은 어떠한 

상황에도, 아동을 위해 헌신하며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등을 위해 작성됐다.

21
윤리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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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RIC 헌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아동의 존엄성, 권리와 행복을 

존중하는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 수행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 7가지 서약을 연구 지침으로 삼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는 모두의 책임이다

연구 수행, 위임, 기금 모금 및 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연구 커뮤니티는 연구 

접근방식, 주안점 또는 상황과 무관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가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인 연구의 핵심이다

윤리적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아동과 아동의 의견 및 문화를 존중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아동의 지위와 발달 역량을 인정하고 아동의 다양한 기여를 중시해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참여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을 부당하게 배제시키지 않아야 하며, 차별에 기반을 둔 참여 장벽을 

없애야 한다.

윤리적인 연구는 아동에게 혜택이 된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의 일원인 아동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과 결과가 아동에게 혜택이 될지를 평가하고, 연구 수행 여부를 검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피해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들은 모든 잠재적인 위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개별 아동의 참여 필요성이 

정당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연구는 반드시 아동의 사전 동의와 지속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모의 동의 및 여타 요구사항과 더불어, 아동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균형 있고 공정한 이해에 기반을 둬야 한다. 

아동의 반대 또는 철회 의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윤리적인 연구는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은 중요하다. 윤리적인 연구는 모든 공식적인 윤리적 검토 요구사항에만 머물지 

않아야 하며, 연구 관례에 대한 지속적으로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과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가치, 신념 및 관례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



25

ERIC의 핵심 구성요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복잡성에 관한 연구자 및 
기관의 성찰을 요구하는 견실한 지침 규정이다. 이 지침에는 독자적이고 다양한 연구 

상황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고려사항 및 과제와 문제점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본 개론의 말미에 상세하게 소개돼 있는 특정 사례연구들은‘유사’동료평가 학습, 

의견 교환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 장에 전반적으로 언급돼 있다.

25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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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더 주의 깊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xi 이 

지침은 각 연구 프로젝트 및 상황의 고유한 성격과 더불어 윤리적 규범과 고려사항의 

공통점을 참작하고 있다. ERIC 지침은 특정 상황 또는 단체에 대해 개발된 기존 

윤리적 지침에 기반을 두고,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xii 아울러 연구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본 원칙에 보다 성찰적으로 

대처할 경우, 윤리적인 연구 수행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ERIC 지침은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한 지침이다. 

청소년보다 아동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xiii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규범과 고려사항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방식의 윤리적 

문제를 성찰하는 유용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RIC 지침의 핵심 원리는 연구 윤리의 상관성이다. 윤리적 문제와 과제는 연구자, 

연구 단체, 아동, 부모·부양자·후견인,xiv 지역 공동체와 연구 과정에 관여된 여타 

관계자 사이의 영역에 위치한다. 연구 윤리의 수행방식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 이는 연구 수행의 대인 관계 및 유기적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존엄성 및 권리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독창성과 확장성의 기회를 

강조한다.

 

연구 윤리의 관계적 특성을 강조하는 이 지침은 이와 관련해 연구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관계는 모든 참가자들의 이해, 가정, 

가치와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존중, 선행, 무해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윤리적 

규범은 여러 학문, 분야 및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보편적으로 연관성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고 검토하는 방식은 연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xv 여기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및 문화적 상황 외에도, 연구를 수행하는 한층 구체적인 현장인 긴급 

상황이나 학교, 인터넷 및 여타 ICT 기술을 이용하는 교육 환경 등이 포함된다.

일부 연구 분야는 특정 보완 지침의 사용이나 개발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ERIC 

지침은 특정 상황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대처를 위한 보편적인 

윤리적 규범에 입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 기회를 조성한다. 자기 인식과 

성찰적 사고는 연구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피해와 혜택, 

사전 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지불과 같은 고려사항과 관련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 및 딜레마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모든 아동의 존엄성, 
행복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ERIC 
원리와 지침의 
기본이 된다.

ERIC 지침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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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성찰적 사고를 윤리적 실천의 핵심적 내용으로 간주하는 반면(Davis, 1998; 

Gallagher, Haywood, Jones & Milne, 2010), 연구자들의 교육, 지원 및 감시도 

이러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RIC 지침의 각 하위 장에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와 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안에 관한 성찰을 통해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해당 사례의 서두에는 그 특정 주제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근본 원리를 강조하는 모범 사례가 소개돼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국제 문헌 검토와 연구 커뮤니티 내의 광범위한 협의에 기반을 둔 윤리적 

고려사항이 요약돼 있다.xvi

관련 UNCRC 조항이 언급돼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되는 지침이 

제공된다. UNCRC는 아동에 대한 연구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자들은 연구를 비롯한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양한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 연구 상황의 실례와 

사례연구가 이 지침에 소개돼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시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본 ERIC 개론의 7장‘사례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의 각 하위 장에는 비판적인 참여와 성찰을 촉진하는 질문도 

수록돼 있다.

ERIC 지침은 연구 수행과 설계, 현장 조사 수행 및 연구 제안 검토와 같은 연구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됐다. 이러한 역할들은 여러 

다른 의무 및 일련의 책임과 분명하게 연계돼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려는 공통적인 

노력과 결부된다. 이 지침과‘시작하기’장에는 여러 다른 연구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고려사항을 성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방안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때로는 협의)

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설계됐다.

ERIC 지침의 각 하위 장의 
서두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에 
중요한 모범 사례가 
소개돼 있다.

xi  1장‘배경’에 언급돼 있듯이, 연구팀의 모든 팀원, 연구 단체 및 여타 이해관계자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연구자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은 UNCRC 1조에 준해‘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성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인간’으로 정의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는 법률, 문화 및 관습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xii 이 지침은 9장‘참고자료’의 참조문헌 목록과 기타 윤리적 지침의 주석에 포함돼 있다.
xiii 1장‘배경’에 언급돼 있듯이, 유엔은 15-24세의 청소년을 Youth(청년)로 정의하고 있다.
xiv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부터 이 지침의 하위 장 전체에 쓰이는 용어‘부모’는 부모, 부양자, 보호자 및 부모 역할을 하는 모든 대리인을 지칭한다.
xv 1장‘배경’에 요약돼 있는 바와 동일.
xvi 문헌검토 및 협의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장‘배경’참조. 윤리 검토위원회 문서에서 참조한 핵심적인 사항 요약은 9장‘참고자료’에 수록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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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연구를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가, 아동의 참여 필요성과 아동을 어떤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연구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 잠재적 피해 및 혜택의 관점에서 연구 참여가 아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29
윤리적 지침:
피해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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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모범 사례를 통해:

•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와 아동 또는 특정 집단의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아동이 연구 참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아동 참가자, 그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 집단에 대한 모든 잠재적 피해 또는 

혜택을 가급적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부적격 연구자 또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 절차를 갖춰야 한다.

•	 아동 안전 문제에 대처하는 합의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개발할 때 아동의 안전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현지에서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연구 과정이 종료된 후에, 필요할 경우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한다.

•	  연구 조사 결과 배포시 아동 참가자,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 

아동의 연구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다음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관해 연구자, 

연구 기관, 기금 단체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성찰이 수반돼야 한다:

•	 연구가 지식을 확대하고 잠재적으로 정책 및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

•	 아동을 포함시켜야 할지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동을 배제시켜야 할 적절하고도 사전에 합의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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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 전문 지식, 자원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연구가 개별 아동 참가자 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집단의 아동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

윤리적인 연구는 공정성, 선행 및 무해성의 원칙이 뒷받침돼야 하며, 본질적으로 

연구 활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잠재적 

피해와 혜택은 연구가 이뤄지는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피해와 혜택을 구성하는 요소와 용인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윤리적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성찰과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연구자들은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잠재적 피해와 혜택을 평가해야 한다

연구로 인한 피해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연구 주제, 방법 및 현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는 연구가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이거나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현재 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민감한 정보를 안내해 그 결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이 적절하고 견실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거나 또는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식에서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피해와 혜택은 여타 분야에 비해 생체의학 연구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아동을 위한 백신 개발에 사용된 RCT(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에서, 일부 

아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아동 집단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는 물리적 피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Hill, 2005), 

참가자들에게는 거슬리고 상당한 고충을 겪게 할 수 있다(Alderson & Morrow, 

2011). 연구의 유용성과 가치는 일부 위험과 불편이 수반될 수 있는 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유효성의 개념은 피해와 혜택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H. Fos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피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연구 조사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적 손상;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응징, 체벌 

또는 피해; 사회 연구 조사의 고통, 불안 및 자존감 상실이다(Alderson & Morrow, 

2011). 아동이 연구 및 관련 혜택에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결과로 인해 겪는 보복 

또는 체벌 형태의 피해는 가정이나 보다 넓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부모 또는 부양자가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연구에 포함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돼야 한다(연구 주제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현명한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잠재적 피해와 혜택의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피해는 연구가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이거나 모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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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상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과 상담하는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연구 주제가 특히 민감한 경우, 다른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존 관계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분쟁 및 사후 

분쟁 환경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담 대상자가 폭력의 가해자이거나 힘을 남용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다.

피해는 연구에 참여한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일례로 아동이 HIV에 감염됐거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경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 영역이나 관계에서 아동의 지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터뷰어, 통역사 또는 

운전 기사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심각해지며, 기밀 유지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

 

연구를 반복하거나 확대할 때 또는 특정 공동체나 마을을 여러 연구, 실험에 포함시킬 

때, 이와 관련된 특정 집단은 과도한 연구 참여로 불필요한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필시 알려지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거나 또는 가지게 되는 경우에 기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에 대한 실망이 또 다른 잠재적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스스로 연구 문제에 대한 참여 동의를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주도의 연구에서, 

아동과 성인 간의 상충되는 의제를 예상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성인 연구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아동의 의견을 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간과할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Save the Children, 2002). 아동과 성인 간의 견해 차이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 상충을 관리하는 책임을 

팀원들의 역할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잠재적 피해는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고려사항, 

문제 그리고 기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 공동체의 외부인인 

연구자가 수행할 때), 신중하고 세심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례로 

사회적인 예의에 관한 지역 공동체 내의 기대치와 기준은 연구 참여의 결과로 어떤 

식으로든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정도만큼이나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 연구자 

간의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 공동체가 연구에 참여해 

끼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알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 참가자들이 

연구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개인적인 비용이 될 수 있다는 Sadaf Shallwani의 

사례연구에서 논의되는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그 혜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연구 참여에 대한 실망이
또 다른 잠재적 피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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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 복잡한 현지 환경에서 국제 연구 윤리의 적용 : 
파키스탄의 빈곤, 환대의 문화적 가치와‘폐를 끼치지 않으려는’윤리를 
지키고자 한 연구자들의 노력, 저자 Sadaf Shallwani 
(7장 사례연구 p. 116 참조).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들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무심코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부모, 부양자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그들의 시각에서 연구의 가치를 높여 결과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역설한다.

기존 보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며,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이미 정보 데이터가 있을 경우 

아동이 반드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연구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가 윤리적으로 수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에 연구 참여에 따른 아동의 

잠재적 혜택이 반드시 있으므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아동의 참여를 

지양할 필요는 없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아동의 보호는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아동의 기회와 자기 계발이 제공되도록 하는 보호도 포함된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 아동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아동을 연구에서 배제시킬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한 윤리적 규범에는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연구자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은 개별 아동, 사회 집단으로서의 

아동, 아동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잠재적 피해 및 혜택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ERIC 개론의 6장‘시작하기’와 이 장의 윤리적 지침 말미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검토하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에 대한 평가 또는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을 다루는 사전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는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연구는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치료 임상 연구와 일부 행동 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사회 집단으로서의 아동에게 향후 혜택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나 연구에 사용된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연구에서 선행의 원칙은 연구에 기여하는 아동이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호혜주의를 포함한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검토하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에 
대한 평가 또는 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는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가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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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아동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개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Andrew 

Williams의 사례연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임상의가 수행하는 일부 생체의학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아동 참가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낮을 경우,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례연구 2. 퇴행성 질환이 있는 참가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향후 혜택이 가도록 촉진, 저자 Andrew Williams
(7장 사례연구 p. 118 참조).

연구 조사 결과를 배우는 것이 아동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아동을 연구 이후에도 추적하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양식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즐거운 경험, 교육, 자신의 견해와 의견이 

존중돼 향후 실행, 직접적인 정치적·경제적 개선, 치료 의뢰, 자원 이용 기회가 

아동에게 다른 혜택이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참가자들이 저소득 환경의 일부 

상황에서, 연구 프로젝트 또는 후속 프로그램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충족되지 않은) 기대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Nyambedha, 

2008). 그리고 정책 시행을 통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클 수도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 목표와 가능성에 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피해 또는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아동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비롯한 피해 또는 안전 

문제에 노출되거나, 연구자들이 참여 아동 또는 기타 참가자가 보호가 필요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이 상황은 연구자의 기민한 대응과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의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는 아동(연구 참가자거나 참가자가 

아닌)이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 시도를 하거나; 

자해 또는 자해 시도를 하는 아동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Schenk & 

Williamson, 2005); 또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전염병이나 성병이 있는 아동이 

발견되는 경우(Avard 외, 2011)가 포함된다.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동의 

권리 침해에 관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가정의 보호 없이 생활하는 아동은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걱정을 표현할 수 있다.

 

아동의 안전에 관한 우려는 모든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 민감한 주제

(Powell 외, 2011) 또는 분쟁이나 인도적 긴급 상황과 같은 환경의 연구 상황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된다. 특정 연구 주제 및 상황과 관련해 학대 또는 위험한 행동의 

보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례로, 의지할 데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Meade & 

Slesnick, 2002). 마찬가지로, 아동 폭력에 관한 연구는 아동 학대 또는 관련 안전 

문제가 보고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아동이나 기타 
참가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연구자의 
기민한 대응과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의뢰가 

필요하다.

연구 조사 결과를 
배우는 것이 아동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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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복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며, 필요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 계획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아동 보호를 

고려하고 안전 문제를 관리해야 할 연구자들의 책임에는 연구 교육, 전문 지식 

습득과 관리 감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및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주도 면밀한 접근방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Gorin, Hooper, Dyson & Cabral, 2008), 보고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Duncan, 

Drew, Hodgson & Sawyer, 2009).

연구자들이 아동 학대 또는 여타 안전하지 않거나 범죄 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기밀 

유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의 기밀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이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윤리적 지침의‘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일부 경우에는, 안전 문제의 보고 또는 사회 지원 당국에 대한 의뢰가 아동의 연구 

참여에 따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또는 학대를 

보고할 지역 당국이 없는 일부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아동 스스로가 공개한 내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아동의 설명만 가지고 안전 문제를 보고하는 경우, 체벌 또는 오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온라인 인터넷 연구 중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익명이나 가명의 신분을 할 경우 문제를 제기한 참가자를 추적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아동의 신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아동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중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여타 형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연구에 안전 관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아동이 연구팀에 연락할 수 있는‘사적인 메시지’전달 장치를 갖추고, 아동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관련 지원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Sharkey 외, 2011).

아동은 연구 과정에서 부적격 연구자나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대 의도가 있는 성인이 아동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Hill, 2005). 또한, 아동은 연구자의 역량 

부족이나 잘못된 연구 수행에 따라 본의 아니게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적격 

사유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식과 수행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 설계 및 방법론에 있어 이를 진행할 기술 또는 진실성 부족, 예리함, 문화적 인식 

및 감수성의 결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연구자 외에 윤리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 기사, 통역사 등과 같은 지원자격으로 참여한 팀원이 부적격 연구 수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아동과의 교류 및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기대가 일반적인 문화적 관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다. Silvia Exenberger의 사례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 

데이터 수집 활동을 통역사에게 의존하는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 관리는 온라인 
연구 계획의 필수적인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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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3. 문화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통역사와의 협력,
저자 Silvia Exenberger (7장 사례연구 p. 120 참조).

법적·직업적 책임과 더불어 핵심이 되는 윤리적 규범은 모든 잠재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구자와 단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는 직원 모집 과정에서의 전과 조회; 적절한 행동을 규정하는 직원 

행동 강령의 개발 및 시행; 연구 직원에 의한 의심스런 학대의 보고 절차 수립; 직원 

교육 및 지원 제공을 비롯해 연구 현장 사전조사에서 아동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Save the Children, 2003).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와 같은 많은 단체들이 윤리적 관례의 근간이 되는 행동 

강령들을 가지고 있다. 현지 상담은 요구되는 기준이 문화적 기대와 문서화된 국제 

인권에 부합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 수행의 윤리적 문제에 연구자가 관여하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보호와 관련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윤리적 규범을 준수한다. 또 불필요하게 엿듣지 않으면서, 현장 직원들과 연구 

참가자를 관찰해 연구자와 아동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Barker & Smith, 2001).

학대 예방 및 보고를 위한 절차와 과정을 수립하는 것 외에도,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아동의 안전과 부적절한 해석을 비롯한 연구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피해는 연구 참여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피해는 조사 결과를 전파하거나 보고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다. 선행과 무해성의 윤리적 규범은 데이터 수집 이후에도 관련이 있다. 

주제의 특성, 상황과 연구에서 아동의 역할과 선택에 따라 익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참가자, 그 가족 및 지역 공동체와 필요시 그 지역의 신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전파 단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윤리적 지침의‘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참조].

연구자들은 정직해야 하며, 아동의 의견, 경험 및 상황을 차별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게 연구 결과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론 

매체로 인해 연구 조사 결과의 보고에 오해나 잘못된 소문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수도 있다. 성인이 얼마나 진정으로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가는 

선행과 무해성의 
윤리적 규범은 

데이터 수집 이후에도 
관련이 있다.

문화적 기대치와 
국제 인권에 부합하는 

절차의 개발에는 
현지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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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오도되거나 
아동의 의견과 경험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기준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조사 결과의 
이행 및 전파가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논쟁의 대상이지만, 아동과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적절할 수 

있으며, 반대로 비현실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고정 관념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은 때로 잘못 설계된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연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연구가 정치적으로 무관할 수 없고 선택된 

방법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지만, 이목을 끌기 위해 아동의 의견과 경험을 오도 

또는 왜곡할 수 있는‘연구’제목을 사용해 아동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준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쓸모 없는 유해한 정책을 권고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단과 지역 공동체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Alderson & 

Morrow, 2011). 연구자들이 반드시 (또는 흔히) 조사 결과를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를 이용하고 정책 권고를 수용해 시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다. 연구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이 점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 조사 결과의 이행 

및 전파가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잘 파악하고, 모든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쓸모 없는 정책 권고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어날 수 있다. 때로는 연구자의 이해 

및 기대와 현지 지식, 관행 및 신념 간의 문화적 충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문화권의 연구자는 자신의 이해, 신념 및 경험과는 일치하지만, 

연구가 이뤄지는 상황에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집단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 조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는 영향과 가정을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쓸모 없는 정책 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비단 문화적인 문제와 오해만이 

아니다. 연구 방법론이 윤리적으로 공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설문 또는 분석 방법의 

사용과 같은 잘못된 연구 수행 방법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지식, 적절한 기술 

및 교육의 부족에 따른 연구자의 무능력에 의해 방법론의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일례로 연구 설계 및 방법의 엄격성, 불편부당성 및 적절성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과 관련해 참가자의 잠재적 피해에 관한 고유하고 상이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일례로 Hilde Lauwers의 사례연구에 설명돼 있는 바와 

같이, 포커스 그룹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전에 몰랐던 정보의 공유가 아동 

참가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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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4. 포커스 그룹의 정보 공유가 아동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Hilde Lauwers (7장 사례연구 p. 121 참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공평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연구는 성별, 민족, 장애, 연령, 언어, 지리적 위치나 여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 없이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관련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참여를 위한 아동의 포함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의 

윤리적 규범은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 간의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H. Fos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공정성이란 이러한 관계에서 아동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해 아동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권리 중심의 연구 접근방식은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이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UNCRC 2조를 유지하려면, 연구자들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특별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고, 이러한 

아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모든 아동을 항상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조와 같은 여타 권리를 행사할 때 2조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장 차별이 심하고 불우하며 취약한 아동 집단은 다른 아동과 동등한 지위에서 

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아동, 장애 아동, 불법 이주 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인신매매 

아동, 노동하는 아동, 특정 질환이 있는 아동, 동성애 및 성전환 아동과 같은 특정 

아동 집단은 참여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힘들며, 

특정 연구 주제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특정 집단·상황에 적절히 포함시켜 접근이 용이한 연구 설계와 방법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택해, 의미 있는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취약한 아동 집단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눈덩이 표집과 같은 적절한 모집 방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설계에는 이미지, 사진 또는 동영상의 사용, 제작과 같은 창의적인 

서면 및 시각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Solberg(2012) 역시 연구 사안이 민감하고 

아동이 매우 어릴지라도,“연구자 자신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성찰은 역학적인 연구 

관계에 있어 추가적이고 보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된다”고 말해, 결단적이고 윤리적으로 견실한 방식으로 인터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14).

 

매우 취약한 아동 집단은 자신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요구될 수 있다. 일례로, 20세기 중반 이후의 

생체의학 연구 역사를 보면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주요 윤리적 침해의 

관점에서 특히 취약한 (아울러 연구가 부족한) 집단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Yan 

& Munir, 2004). 

차별받고 불우하며 
취약한 아동 집단의 

의미 있는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의 포함과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는 성별, 민족,
 장애, 연령, 언어,

 지리적 위치나 여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별 없이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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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 연구와 같은 
특정 방법을 채택하면,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동료 연구자들은 연구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관여하고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취약한 아동을 연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복잡한 사전 동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평성, 

공정성 및 연구 조사 결과의 잠재적 혜택 측면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정 아동 집단을 연구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는 보다 민감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6)

는“장애의 원인, 예방 및 관리는 국가 및 국제 연구 의제에서 특별히 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p. 17)고 명시해 장애 중심의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모니터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고려한다.

 

아동 간 그리고 아동과 성인 사이에도 힘의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기회 및 실제 참여의 관점에서 평등한 아동의 연구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아동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아동 주도 및 동료평가 연구 방법과 같은 특정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Clare Feinstein 및 Claire O’Kane의 사례연구에 설명돼 있는 바와 같이, 보다 폭넓은 

아동의 연구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아동의 포용과 대표성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연구 5. 우간다의 아동 연구자에 대한 포용과 대표성의 문제,
저자 Clare Feinstein 및 Claire O’Kane 
(7장 사례연구 p. 123 참조).

동료평가 연구에서는 연구자 역할로 참여하는 아동이 연구 과정에서 관심 분야를 

배우고, 연구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 주기의 

전반에 걸쳐 동료 연구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여하고 참여해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국제적인 상황에서 우선시되는 아동의 피해에 관한 우려는 각기 다르다

연구자들에 대한 국제 조사(Powell 외, 2011)를 보면 국제적인 상황에서 우선시되는 

아동의 피해에 관한 우려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아동의 안전과 잠재적 고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동의 견해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민감한 연구 주제가 아동을 불편하게 하거나 연구 

참여로 아동이 차별 및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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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러 다른 맥락에서 연구 규제 메커니즘의 구축과 사용을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규제 메커니즘의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는, 아동 

참가자들과 이해가 상충되는 연구원, 기업, 단체 및 여타 관계자들이 위험한 연구를 

할 가능성이 크며, 윤리적인 연구의 책임은 개별 연구자들에게 더 많이 지워진다. 

반면에, 연구 윤리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동의 취약성에 집중되고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나라에서는(Graham & 

Fitzgerald, 2010), 연구자들의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규제 메커니즘에 의해 잠재적 

피해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윤리적 규제 메커니즘과 

검토 과정은 지지 또는 제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보장하거나 현장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윤리를 대체할 수 없다

(Edmonds, 2005).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연구자들이 아동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Powell 외, 2011)는 일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아동 집단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고, 

그 집단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일례로, 밀입국 아동과 무력 분쟁, 평화 구축 및 인도적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와 

같이 안전이 실제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아동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피해나 고통을 입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될 가능성도 낮다(Clacherty & Donald, 2007). 

따라서 아동의 안전과 잠재적 고통에 대한 중요성은 연구 상황(위치 및 환경의 특징), 

연구 윤리 규제 및 검토 메커니즘과 위험의 개념, 아동기 및 연구에 관한 사회문화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에 

기여하는 검증되지 않은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아동의 피해는 비상 상황에서 주요한 관심사이므로, 연구팀은 그 

상황이 일상의 실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는 치료 개입을 강화하거나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모든 치료 개입 간의 관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타 위험요소로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보복, 정신적 외상 재발의 위험이 포함될 수 있다. 참여한 아동이 

보호자가 없거나 고아이거나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피해와 

위험을 평가해야 할 또 다른 책임이 따른다(Schenk & Williamson 2005). 

부모 동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지원 당국에 의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구 수행에 따른 혜택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일부 윤리적 지침은, 인도적 긴급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WHO, 2007, 2011).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과제

모든 특정 연구 활동의 피해와 혜택에 관해 연구자들이 취하는 윤리적 접근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연구,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 고려사항과 더불어 연구자 자신의 이해

윤리적 규제 
메커니즘과 검토 

프로세스는 지지 또는 
제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윤리적 연구 수행을 
보장하거나 현장의 

연구자들에게 의존적인 
윤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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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차이는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가장 중대한 윤리적 문제이다.

(그리고 연구 기관·단체의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견해의 한계와 강점은 

참여하는 아동에 대한 결과와 연구 관계에 반영된다.

특히 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차이는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가장 중대한 윤리적 문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Alderson, 1995; Mayall, 2000; 

Morrow & Richards, 1996; Thomas & O’Kane, 1998). 대다수 상황의 사회문화적 

기대치는 어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연구자를 힘이 센 성인으로 

여기고 아동은 힘이 약하다고 여긴다. 인터뷰 상황이나 어른으로부터 설문 지시를 

받는 경우, 아동은 익숙한 학생의 역할을 맡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동은 특정 

방식으로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성인 연구자(교사로 대변)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긴다(Phelan & Kinsella, 2013).

 

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역학 관계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연구자와 시골 청소년의 

관계처럼 사회적 지위, 배경 등의 요인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및 

혜택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윤리적 및 방법론적 의사결정은 힘의 불균형 효과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성찰적 사고는 아동이 최대한 

주체권을 가지고 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Punch, 200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잠재적 피해와 혜택을 평가하는 방법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연구 참여에 따른 아동의 잠재적 피해를 정의, 평가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어려운 과업이다. 피해는 기본적인 윤리적 

고려사항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 관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정의하기 어렵다. 

주관적으로 정의돼 보는 관점과 장단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우 복잡하다

(Alderson & Morrow, 2011). 일부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신약 시험 또는 정신적 외상 경험에 관한 아동 인터뷰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참가자에게 다소간의 위험이나 불편이 따를 수 있다(H. Fos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마찬가지로, 잠재적 혜택도 정의하기 어렵고 불확실하며, 연구 참여의 결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Alderson & Morrow, 2011). 최적의 결과로 결과주의적 접근방식을 

적용해 피해를 평가하고 줄이며,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접근방식에서는 그 

결과의 성격에 따라 취한 조치들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Gallagher, 2009). 따라서, 

어떤 가능한 부정적 결과보다도 예상되는 혜택이 더 커야 하고, 혜택을 증가시키는 

최적의 예상 결과에 따라 연구의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 이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을 사용하면‘대다수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와 연구에 

참여하는 개별 아동에 대한 결과 사이에서 잠재적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권리 

기반의 관점에서, UNCRC에 명시돼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3.1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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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19조)는 일반 원칙에 비춰 보면,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개별 아동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장기적 이익 또는 더 큰 이익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최상의 결과 접근방식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개별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한 가지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터뷰와 같이, 어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아동에 대한 보복적·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결과는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연구 결과에만 주안점을 두는 경우, 이는 데이터 

수집의 도구 및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릴 수 있다. 이는 연구 수단, 즉 연구 과정이 정밀 조사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 주제는 13-17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아동 

폭력에 관한 Mary Catherine Maternowska의 사례연구에 다뤄져 있다.
 

사례연구 6. 폭력에 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아동 인터뷰: 
아동 폭력에 관한 조사 도구와 과정이 13-17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가?, 저자 Mary Catherine Maternowska 
(7장 사례연구 p. 125 참조).

개개의 아동은 사전 동의로 자신에 대한 모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사전 동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Laws & Mann, 2004). 

그러나, 연구자들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연구 참여의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일어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연구자들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특정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현지 자문 또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진 아동과 같이 매우 취약한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방법

연구자들은 연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피해로부터 

연구 참가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Ennew & Plateau, 2004; Laws & Mann, 

2004), 모든 잠재적으로 위해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고 윤리적 문제를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이행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면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부 경우에는 방지할 수 있다.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고 나면, 연구자들은 실질적인 조치와 모든 피해, 고충 또는 불편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일례로, 특정 지리적 위치 

또는 사회정치적 상황은 특정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평화 구축이나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동이 홀로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지뢰나 여타 위험이 있는 장소를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Feinstein & O’Kane, 2008).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리 기반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개별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장기적 이익 
또는 더 큰 이익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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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설계나 
부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은 비윤리적이다.

위험의 예측 가능성은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외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잠재적 피해가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연구 과정 또는 주제와 관련된 현지 

상황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의식을 고양시키는 연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아동의 근로가 가족의 중요한 생계 수단인 

상황에서 연구가 아동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학교 기반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아동이 수업에서 

빠지는 경우,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다.

현지 상황의 지식 외에도,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표본 집단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소수 집단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따라)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 적절한 논의를 거쳐 

잠재적 피해나 위해한 결과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장애가 

있는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공평한 연구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후속 결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필요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나 의뢰 대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 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연구자들의 의무가 중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설계나 

부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은 본의 아니게 아동 집단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비윤리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동 참가자의 능력과 연구 사안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잘 검증된 연구 도구의 사용;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의 도구 

및 연구 계획 조정; 다각화 등이 있다. 특히 아동이 설문조사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대규모 조사와 직접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방법은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가장 적합하거나 충분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

위험의 예측 가능성은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생체의학 연구의 

경우 성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약 개발에는 

아동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Yeung, 2007). 아동의 참여에 

따른 위험을 정량화하기 어렵고, 이를 보다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신약 개발 혜택과 

연관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위험의 특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임상 

시험에 대한 사전 동의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된다.

위험을 가늠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 상황에서는 연구를 하는 동안,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거나 비정상적인 징후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나 

결과가 발생될 경우, 아동과 그 부모에게 또 다른 우려를 낳게 되므로 한층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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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위험과 부딪치는 문제가 

Sebastian Lipina의 사례연구에 검토돼 있다.

사례연구 7. Neuroimaging 연구의 부수적인 뇌 조사 결과,
저자 Sebastian Lipina (7장 사례연구 p. 128 참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에 사용하면 피해의 개념화 및 최소화에 또 다른 

관점이 추가된다. 아동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허위 내용을 제공하거나 가짜 

신분을 가질(성인의 엿보기 또는 유해한 의도로 위장) 수 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Alderson & Morrow, 2011; Lobe, Livingstone & 

Haddon, 2007).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특정 안전 기능을 인터넷 기반 연구에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사용자 도구, 안전 장치, 개인정보 보호 설정 및 보고 메커니즘을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반드시 아동의 발달 능력에 

적절하거나 내장된 안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야 한다(O’Neill, Livingstone 

& McLaughlin, 2011). 또한, 아동이 자신의 노트북, 휴대 전화, 아이팟, 아이패드 

또는 핸드헬드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등 새로운 인터넷 접속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성인의 감시가 소홀해진다. 이는 연구 참여 과정에서 부모와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안전 

위험에 관해 아동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O’Neill 외, 2011).

잠재적 피해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성 외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연구 계획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 규범과 관례를 

모든 단계에 걸쳐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윤리적 고려사항을 

참조해 프로젝트 예산에 명세를 밝히고 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 과정에서 아동의 고통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아동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아동에게 고통스런 경험을 상기시키는 경우와 같이 연구 주제가 

아동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동이 매우 취약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인도적 긴급 상황을 겪거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아동이 학대되거나 혹사 당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대 또는 혹사 당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근본적인 우려사항은 연구 과정에서 아동이 심하게 정신적 장애를 겪거나 정신적 

외상이 재발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동 중심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아동에게 현재 일차적인 부양자가 항상 돌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방법) (Mudaly & Goddard, 2009), 아동에게 친근한 접근방식을 이용해 연구 설계에 

아동의 보호와 보살핌을 우선시하는 특정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일부 연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치료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아동을 모집하는 것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 
윤리적 고려사항을 

참조해 프로젝트 
예산에 명세를 밝히고 

일정에 포함시킨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아동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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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절차를 수립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 기관 목록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민감한 주제나 상황 외에도, 연구자들은 

개별 아동 참가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모두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전혀 무해하게 보이는 질문이나 상황도 예기치 않은 강력한 반응을 일이킬 수 있다. 

아동은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정보 공개로 정서적으로 무방비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아동의 불안과 고통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불편이나 연구로 인한 고통을 피해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과 피해 평가의 관점에서 연구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연구자 및 연구 팀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 관련 분야에서 

선임 연구자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감시 및 지원의 수준; 아동에 대한 후속 지원의 

가용성이다. 고충 해결과 관련된 고려사항은 짐바브웨, 탄자이나 및 영국에 HIV의 

사례를 다루는 Elsbeth Robson 및 Ruth Evans의 사례연구에 검토돼 있으며, 어린 

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뷰를 통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사례연구 8. 아동 인터뷰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충 해결에 따른 딜레마, 
저자 Elsbeth Robson 및 Ruth Evans (7장 사례연구 p. 130 참조).

인터뷰로 인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사회심리적 피해 가운데 하나가 인터뷰 중이나 

직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의 평상시 

행동을 잘 알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징후를 미리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의 사후 면담을 포함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동이 피해 또는 고통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연구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연구자들은 연구 진행 중이나 이후에도 아동에게 필요할 경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 참여에서 잠재적인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연구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Schenk & Williamson, 2005). 일부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의 부모 

또는 부양자들을 미리 대기시키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아동이 

고통스런 경험이나 감정을 상기하는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사회심리적 

지원이나 상담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아동이 연구 과정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고통을 해결하는 데 건강 및 복지 중심의 서비스와 같은 여타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다. 

연구 참가자에게 혜택이 되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러한 만일의 경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잠재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의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를 수립하고(WHO, 2011),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관 목록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과 가족을 지원 기관에 의뢰하려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숙련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상담과 정보 수집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과 가족을 
지원 기관에 의뢰하려면 
숙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확인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상담과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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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필요시 현지 지원 기관에 도움을 청해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관한 현지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아동과 아동의 문제에 대해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일부 상황에서는 아동 중심 지원 기관의 역량 부족과 부재, 

적절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기 보다는 피해가 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대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 중심 지원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일례로, 아동 폭력을 조사하는 경우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현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아동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Laws & Mann, 2004). 또 연구 참가자들은 개별 자원을 이용하거나 

현지의 문화에 적절한 지원 메커니즘, 그리고 강력한 지역 공동체 또는 종교 기반의 

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Ruiz-Casares, 2013). 지원 서비스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구 수행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시 아동 또는 부모에게 적절한 후속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와 성격은 의심스런 아동 학대 보고에 

관한 연구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대 행위, 예를 들어 아동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수모와 오명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후속 지원에 대한 결여는 이들이 받게 되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Kotch, 2000). 의심스런 학대 또는 안전 

문제의 관점에서 기밀 유지 위반에 관한 문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살펴볼 수 없는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정부가 후원하는 아동 보호 기관이 

없거나 아동 및 가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한정돼 있어 아동이 

이러한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Abebe, 2009; Hutz & Koller, 1999; Veena 

& Chandra, 2007). 더욱이 지역 당국에 부패 관리가 있을 경우 학대 보고가 아동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대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 있다(Young & Barrett, 2001).

따라서 현지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의 법적 요구사항, 적절한 의뢰 기관 및 대체 자원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Mónica Ruiz-Casares의 사례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아동 중심의 지원 기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대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사례연구 9. 보호와 참여 사이의 균형 이루기 : 
후속 지원 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방법,
저자 Mónica Ruiz-Casares (7장 사례연구 p. 132 참조).

또한, 안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의 기술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는 아동이 

지원 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연구 수행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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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은 안전한 
환경에 있는 아동 집단을 
검토해 위험과 피해를 
파악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지원 기관에 의뢰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이상적으로, 

연구 직원들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숙련된 연구자 및 현지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윤리적 

감시를 통해 연구자들은 책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문제를 검토하면서, 적절한 

해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연구자 지원’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안전 문제 보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

아동의 안전에 관한 문제 보고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절하거나 

충분한 지원 기관이 없을 수 있다. 아동이 이전에 방문했거나 알고 있는 아동 보호 

기관에 대해 부적절하고 가혹하거나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아동이 이미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문제점을 연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의 보호 하에 지내고 있는 아동이 부양자의 제도화된 체벌이나 폭력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아동이 이런 기구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보고할 경우 아동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같이 아동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연구자가 안전 문제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않을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지역 당국의 주의를 

끌었을 때 아동에게 법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국적이 없거나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아동은 체포, 

국외 추방, 감금, 체벌 및 전과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위험에 즉시 처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보고되도록‘보고 기준을 높이는’것이다.

대개 연구자들은 의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경우, 자신의 

조치가 아동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연구자들은 아동을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지 상황의 유리한 점과 제한사항, 가능한 지원 기관, 아동의 발달 능력과 

개인적 상황, 안전 문제 보고가 아동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연구 

수행 전에 대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에 따른 

아동의 잠재적 위험과 피해에 관해 직접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안전한 

환경에 있는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토 과정은 따돌림이나 오명 또는 원치 

않는 공익 안전요원의 관심과 같이, 아동만이 인지하는 윤리적 문제를 밝힐 수 있다.

아동의 보호와 참여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일부 연구 상황에서는,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연구 참여 권리를 

존중하는 맥락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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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가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자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며(Powell 외, 2011), 아동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낮다(Powell & Smith, 2009).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민감한 연구를 수행할 숙련된 직원과 적합한 후원금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동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은 무해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당연한 의무이며, UNCRC

(구체적으로 3.1, 3.3 및 36조)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보호주의적 담론은 아동의 참여 권리와 문제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부정하며

(Powell & Smith, 2009), 잠재적 위험에 근거해 아동을 연구에서‘배제’시켜야 한다

(Graham & Fitzgerald, 2010)고 표명하고 있다.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연구 참여 권리를 존중하는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는 다양한 규범과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근원적인 개념화에서 

비롯된다. 임상 과학의 윤리적 논쟁은 위험 또는 직접적인 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조해 왔다. 반면 사회과학 논쟁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구 배제에 초점을 맞춰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 확대를 주장해 왔다

(Dixon-Woods, Young & Ross, 2006). 가급적 공정성, 선행 및 존중의 원칙에 근거해 

참여 권리와 보호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아동과 상의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아동의 연구 참여에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차별이나 편견은 사회와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의 결과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그러한 힘의 관계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다. 연구자 자신의 가치, 신념 및 경험이 아동의 

공평한 연구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동의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사회, 지역 공동체 및 가족의 대표적 특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창력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윤리적 감시와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크게 촉진되고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이 심각한 몇몇 상황에서는, 특정 아동이 다른 아동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일례로 언어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차별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 모집 과정에서 차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잠재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특히 포커스 그룹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의견이 반영돼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도 일부 아동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일례로 청각 장애 

아동은 사전 동의 과정과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숙련된 통역사와 같은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연구의 진행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온라인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배제를 

심화하거나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차별이나 편견은 

사회와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의 

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배제를 심화하거나 
더욱 복잡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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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는 현존하는 차별과 배제의 형태를 심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별받거나 연구 참여에서 종종 배제되는 아동 집단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Feinstein & O’Kane, 2008).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 배제 또는 불공정한 사회적 사례와 경험을 인식하는 

경우 또 다른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괴롭히고 배제시킨 

사례를 소개하는 Jude MacArthur의 사례연구에 검토돼 있듯이, 연구자들은 책임과 

옹호를 기반으로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xvii

사례연구 10. 학교에서의 딜레마: 장애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언제 지원할 것인가, 저자 Jude MacArthur 
(7장 사례연구 p. 134 참조).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는, 보다 미묘한 형태의“내부 다양성”(Eurochild, 2011, p. 

7)이 아동의 공평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습득, 소통, 문제 해결, 

내부 및 외부 환경의 이해, 지각 정보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일부 아동은 

촉진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할 때 내용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을 다루게 하면 더욱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는“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말을 시작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에,‘자신의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 아동도 있다”(Eurochild, 

2011, p. 8).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면 연구자들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포커스 그룹 참가자의 보다 공평한 참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CT 및 여타 실험 설계의 경우, 표본으로 선택된 아동이 모든 조건에서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위 추출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난수를 사용하는 등 다분히 우연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임상 출석 일자 또는 주민번호와 같은 제도적인 특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RCT의 경우, 대조 집단에게 위약 치료가 아닌 가장 최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임상 시험이 완료된 후에 임상 시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도,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기 명단에 아동의 이름이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아동 주도 연구와 같이 아동이 연구 설계에 참여하면, 연구 자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성인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에, 반드시 

힘과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Clavering & McLaughlin, 2010; 

Kellett, 2010). 그러나, 연구 조사의 설계 및 이행 전반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다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Radford 외, 2011).

xvii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다(Robinson, 2013). 일부 
국가의 사회 모형 이론가 및 연구자들은 근본적으로 사회, 정치 및 제도적 과정의 무능력을 나타낼 
때‘장애 아동; disabled childr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장애를 
가진 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y’이라는 용어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자기권리 
옹호자들이 선호한다.‘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후자의 용어를 ERIC 개론 전반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사례연구 저자들이 선호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본 개론에서 
단어의 통일성을 위해‘장애 아동’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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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아동의 의견을 구해 다소 중요한 사안으로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련 분야는 연구 윤리에 관한 아동의 견해이다. 이는 ERIC 개론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쟁을 포함한다. Jurrius와 Uzozie(2012)는 윤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견실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출발점은, 연구자 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자와 아동 간에 윤리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아동과의 윤리적 논의에 대한 고려사항은 Kitty Jurrius의 사례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한다.

사례연구 11. 아동과 함께 한 윤리에 대한 토의, 
저자 Kitty Jurrius (7장 사례연구 p. 136 참조). 

UNCRC에 기반한 피해 및 혜택 관련 지침

•	 정치적 특성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2조).

•	  연구자, 연구 기관 및 정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3조).

•	   아동을 착취하고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건강, 교육 또는 계발에 해로운 

연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6, 19, 32 및 36조).

•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아동이 유해한 영향을 받을 경우, 

아동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39조).

•	 연구는 대화, 그림, 서면 또는 여타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연구자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12 및 13조).

•	 연구 참여는 가시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계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5, 6, 12 및 13조).

•	  모든 아동에게는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19조).

•	 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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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

•	 이 연구가 새로운 지식에 기여할 것인가?

•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에서도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	 아동의 연구 참여가 필수적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가

(아동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아동을 대신해 성인이 대변자로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제외)?

•	 연구에서 아동의 참여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돼 있는가?

•	 현지 지식을 최대한 입수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비용, 시간, 직원, 

설비 등)은 무엇이며, 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자원의 입수 또는 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연구 프로젝트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확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가?

연구자 자신이 아동을 직접 만나는 데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가?

•	 참여시키고자 하는 아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아동과 그들의 삶에 대해 파악해야 할 내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필요한 역량(기술 및 대인  관계)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동과 대화한 경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동 발달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자신과 아동 간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또는 방법)

을 사용할 것인가?

•	 어떤 방식으로 이 연구에 모든 아동을 포함시킬 것인가?

•	 소외 아동 및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을 파악해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킬 의사가 아니라면, 아동을 배제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	  아동에 대한 식별 가능한 위험이 있는가?

•	 연구 조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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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가?

•	 특정 환경으로 인해 매우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아동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필요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나 전문적 지원 및 서비스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아동이 피해 또는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이러한 조치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아동 학대 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아동에게 씌워질 수 있는 어떤 오명이 있는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연구 진행 및 완료 후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나 정책을 개발 또는 이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 또는 정책이 있는가?

•	 아동의 평상시 행동을 잘 알고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력자와 상담 후, 해당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는가?

아동이 고통을 받거나 기분이 상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아동의 고통에 대응한 경험이나 기술이 있는가?

•	 연구 팀원들에게 어떤 감시나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고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아동의 문제나 

우려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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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Lao Cai주 Bac Han 지역의 Ban Pho 초등학교에서 토착민 출신 여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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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연구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 
참가자의 존엄성, 의사 표현 능력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사전 동의는 참가자에게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를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명시적인 합의다. 사전 동의는 
자발적이고 협의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이 원할 

경우 철회할 수 있다.

55
윤리적 지침: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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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모범 사례를 통해:

•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	 연구의 목적과 참여 형태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	 참여 거부 또는 기피를 포함해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부모 동의를 구했을 때의 강점과 한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동의는 협의 가능하며, 언제든지 아동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아동(및 여타 

관계자)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아동의 발달 능력과 전반적인 연구 상황을 고려해 동의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	 현지 자문을 통해 지역 공동체 리더 또는 대표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
 
부모·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연구 과정의 일상적인 부분이다

(Powell 외, 2011). 이는 연구 관계의 토대이자 중요한 기본적인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개별 연구 참가자의 존엄성; 즉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 아동이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연구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는 참가자의 상황과 능력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Laws & 

Mann, 2004). 그러한 존중은 아동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거부의 권리를 옹호하고, 부모 또는 타인의 동의보다 아동의 참여 의사를 우선시하는 

연구자들의 책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조사 또는 참가자와의 관계에 대해 참가자를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정직함도 보여준다.

부모·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연구 
참가자의 존엄성, 
의사 표현 능력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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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에는 네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동의에는 명시적인 행위(예를 들어 구두 또는 서면 합의)가 수반된다; 참가자에게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한 경우에만 동의가 성립된다; 동의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동의는 재협의가 가능함으로써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이 원할 경우,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Gallagher, 2009). 흔히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이 네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의에는 명시적인 행위가 수반된다
 

동의 행위에 포함시킬 대상과 동의를 나타내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참가자·연구자의 2인 체제가 아닌) 

연구자, 아동 참가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로 이뤄진 3인 체제 중심의 다중 연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윤리적 복잡성이 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아동의 동의를 

직접 구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행위다.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UNCRC의 두 

가지 주요 참여 조항인 12 및 13조에 강조돼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구 참여에는 부모 동의(또는 후견인·보호자 동의)도 필요하다. 

아동 자신을 위한 동의 권리는 법으로 규제될 수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에서는,16-18

세 청소년의 직접 동의가 허용되지만, 제안된 연구의 성격에 따라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16세 미만의 아동은 특수 상황에서 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12

세 미만의 아동은 참여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의 유효한 동의가 필요하다

(E. Backe-Hansen, 사적 전언, 2012년 10월 12일). 부모 동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해볼 때, 연구자들은 흔히 아동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할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두 가지 윤리적 명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때가 많다(Munford 

& Sanders, 2004).

때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를 아동에게 제안하기 전에 아동의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성인(예를 들어 학교 이사회, 교장, 교사, 지역 공동체 리더·단체장, 보건 전문가 및 

사회복지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참여 정도를 협의해야 한다(Hood, Kelley 

& Mayall, 1996). 일부 문화적 상황에서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의 주안점이 

문화 및 사회적 관습과 배치돼 동의 권리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 보다 광범위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포함된다(Suaalii & Mavoa, 

2001). 따라서 현지 자문은 아동의 연구 참여에 있어 아동 이외에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현지 자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은 연구 

주제다. 일례로 아동 폭력에 관한 연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동의를 구해야 

할 대상의 지위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동의는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윤리적인 연구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연구 방법과 상관없이, 참가자에게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ERIC 개론 1장‘배경’에 

설명돼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환경적 상황, 서로 다른 경험과 발달 능력을 염두에 

연구자, 아동 참가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로 
이뤄진 3인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 
연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윤리적 
복잡성이 있다.

현지 자문은 연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해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아동에게는 해당 연령, 
역량, 상황 및 발달 능력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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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접근방식에서 

아동의 권리를 알려야 하며, UNCRC는“아동의 견해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구체화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아동의 견해를 모두 파악하고 표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12조) 아동에게 사전 정보(13 및 17조)와 성인의 안내(5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Lundy & McEvoy, 2012, p. 140).

아동은 위험과 잠재적 혜택을 포함해 연구에 어떠한 내용들이 수반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아동이 참여에 대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연구자와 연구 활동에 대한 아동의 신뢰를 지키며 존중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다

(Spriggs, 2010). 아동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인 아동과 데이터 수집 

대상인 아동 모두가 연구의 목적, 참여에 따른 잠재적 혜택과 피해, 소요되는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는 여타 관계자에게도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게이트키퍼는 연구에서 아동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 및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아동을 진정한 마음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동이 견해를 표현할 

수 없거나 매우 취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아동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로 

대체하거나 편의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참여 결정을 내리는 

데 지원 역할을 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특정 장애가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 아동을 대신해 의견을 말하고 연구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리인 또는 대변자가 존재하면, 이러한 아동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09). 그러나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대리 정보 제공자의 이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아동은 사전 동의와 

함께 가능하다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강요 없이 자유롭게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또 다른 미묘한 특성이 있다. 성인과 아동 간 힘의 관계의 특성 때문에, 

아동의 동의가 자유롭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과제’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부모의 동의나 거부는 아동이 

강요 또는 위임받는 기분을 들게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구하는 순서와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느냐에 따라 아동의 참여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동의는 재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동의는 연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개념화된다(Alderson & 

Morrow, 2011; Hood 외, 1996). 이 과정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최초의 동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는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협의가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 동의만큼이나 사전 거부도 

중요하다. 연구 프로젝트마다 참가자의 참여가 필요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 년간에 걸쳐 수행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목적이 상당히 변할 수 

동의를 구하는 순서와 
대상은 아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의는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협의 가능하며, 
사전 동의만큼 

사전 거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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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종단적 연구의 경우, 아동의 발달 능력과 연계된 지속적인 동의가 윤리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에서도, 

모든 단계에서 동의의 재협의는 지속적인 윤리적 과제다. 또 집단의 경우 동의 

재협의는 연구 참여에 대한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집단적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자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는 보호 시설을 찾고 있는 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Muireann Ni 

Raghallaigh와 Robbie Gilligan의 사례연구에 설명돼 있다.

사례연구 12. 집단 상황에서 자발적인 사전 동의 얻기,
저자 Muireann Ni Raghallaigh 및 Robbie Gilligan
(7장 사례연구 p. 138 참조).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과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다뤄 온 윤리적 고려사항 중의 하나다

(Powell 외, 2012). 많은 과제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윤리적 지침에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지만(또는 제시돼 있지만), 연구자들은 동의를 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현지 상황 및 아동의 연령, 역량과 이해 수준을 고려해 

모든 연구 조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주제와 동의를 구하는 

수단도 현지 상황에서 사회, 정치 및 문화적 고려사항에 비춰 검토돼야 한다. 성찰적 

접근방식을 취하면, 처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검토해 연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에 맞춰 동의 절차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이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UNCRC는 아동의 발달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5조), 동의 절차는 이를 근간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아동의 연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다.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특히 중요하다. 일관성이 없고 

서로 배치되는 요구사항 그리고 아동의 역량에 관한 가정은 연구자들에게 당혹스런 

과제가 될 수 있다(Powell 외, 2011).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구 참여에 관해 사전 동의를 내릴 수 있는 인지 성숙도 

또는 도덕성 발달이 아동에게 결여돼 있다는 가정은, 비록 아주 어리거나 학습 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전 동의를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Powell 외, 2012). 그러한 아동이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아동을 배제시키면 아동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든다(Gallagher, 2010). 이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아동이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아동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 절차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그리고 엄격한 연구 관례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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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승낙은 특히 북미와 국제 생체의학 지침을 비롯한 문서에 빈번하게 언급돼 있다(예를 

들어 Avard 외 검토, 2011).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상황에서의 동의보다는 아동의 

긍정적인 동의의 개념인 승낙을 사용할 것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 방식들이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연구에서 승낙과 동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승낙의 사용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승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다 : 동의할 수 없는 어떠한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아동의 동의를 지지하거나(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Gillick competence; 

아동이 16세가 되기 전까지 의사 처방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표현); 아동에게 일부 

정보만이 제공돼 아동이 동의에 필요한 사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대신하거나; 또는‘최소한 거부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불참 의사 

또는 비언어적 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Alderson & Morrow, 

2011).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동의 권리가 없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지칭할 

때 승낙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승낙의 사용은 연구자들이 언어, 능력, 문화, 사회 및 국제적인 경계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를 초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아왔다(Cocks, 2006). 이는 역량에 주안점을 둔 

결과, 언어 장애가 있는 일부 아동이 연구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Cocks는“‘승낙’자체가 윤리적 무결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윤리적 성찰의 틀 속에서 성찰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보완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p. 249).

동의는 어떤 실질적인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동의에는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서면 서명이나 지장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구두 

동의가 이뤄진다.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연한 수단은, 서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아동 또는 부모에게 필수적이다. 동의서 서명은 

신체적 문제로 동의가 불가능한 아동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매우 취약한 집단에게 

문제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밀입국 이주자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일부 문화적 상황에서는 서면 관행이 다르거나 다른 의미 즉 기만, 지배 

또는 악용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경우, 서면 동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서명을 요구받을 경우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유연하고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고, [아래 본문 중 아동이 정보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참조] 구두 또는 행동으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부모가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절차를 취했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자유롭게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된 절차와 입회인(또는 감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일시적인 특성과 연구 집단이 

매번 같지 않다는 점, 온라인 상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정확한 관계 때문에 정확한 

집단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참가자의 원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는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복잡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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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Jones, 2011). Jones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상에서 사전 동의를 합리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고 시점에 이르러 참가자들이 보고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온라인 연구의 여러 

가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동의를 구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정확한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정보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연구자들은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적절한 정보를 서면 형태나 구두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윤리적 지침에 강조돼 있다. 연구자들은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특수 용어를 사용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개념들을 매우 간단한 

용어로 전환해 연구자와 참가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일례로 

사진 또는 동영상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동의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Jennifer Thompson의 사례연구에는 시각적인 

동의서에 사진을 활용해 비교적 학력이 낮고 기술력이 낮은 지역 공동체의 사전 

동의를 쉽게 얻은 사례가 소개돼 있다.

 

사례연구 13. 사진을 이용한 동의: 시각적 동의서에 사진 사용하기, 
저자 Jennifer Thompson (7장 사례연구 p. 141 참조).

아동에게 자신이 동의한 내용을 향후 참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에는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참여에 수반되는 사항, 연구자가 알고 있는 

모든 잠재적 피해 또는 혜택, 지속적인 철회 선택권, 연구를 수행하는 장소 및 기간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그림, 작품 및 사진을 포함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산출하고자 하는지 연구자의 의도에 관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해당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인정 사안을 

명확히 논의하고, 이 점을 아동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및 부모)이 정보를 수령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이해의 

불일치가 높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Gallagher 외, 2010). 

이는 연구자·인터뷰어와 참여하는 아동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통역사의 이용은 의도한 정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의사소통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고유한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정보를 (특히 

서면 형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를 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잠재적 참가자와 그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 연구 도구에 대한 인지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보를 이해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아동, 부모 및 연구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참여에 대한 결과와 

잠재적인 위험 또는 혜택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연구자는 개념들을 
매우 간단한 용어로 
전환해 이해를 촉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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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McAlpine의 사례연구에는 현장 조사 관행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소개돼 있다. 

사례연구 14. 탄자니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때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 대처, 저자 Kate McAlpine
(7장 사례연구 p. 145 참조).

종단적 연구와 같은 장기 연구 프로젝트의 또 다른 고려사항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에 대한‘재동의’를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따라 적절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다. 일부 프로젝트는 단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아동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2차 분석하는 경우, 장기간 

동안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방법

아동 참가자가 사진을 찍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시각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아동 포함)이 참가자가 찍은 사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정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Phelan & Kinsella, 2013). 시각적 이미지에 나온 아동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윤리적 고려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동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아동 연구 참가자가 직접 사진을 찍고, 해당 아동 

또는 부모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가 

현재의 연구 상황과 도출된 결과물이 향후 간행물,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추가된다. Phelan과 Kinsella의 연구(2013)에서는, 다음 질문을 이용해 아동의 승낙 

절차를 설계했다:“사진에 찍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해당 사진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p. 83).

아동이 자유 의사로 동의했음을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관계 때문에 연구 참여에 대한 아동의 

결정이 순수하고, 그 동의가 자유 의사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아동의 동의는 연구자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강요, 의무 및 

기대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Gallagher 외, 2010, p. 479). 일례로 교육 또는 

의료 환경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성인·권위자의 요청과 요구에 대한 아동의 

순종은 의무적이다. 아동은 학교에서 연구자들을 방문객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다(Gallagher, 2010; Hill, 2005). 따라서 아동이 연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고 마지못해 수긍하는 강요에 가까울 수 있다(David, 

Edwards & Alldred, 2001).

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관계 때문에 아동의 
동의가 자유 의사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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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고려사항은 
아동의 자율성과 
연구 참여 또는 거부 의사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성인에 대한 복종이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강한 기대들과 같은 문화적 

고려사항은 아동의 자율성과 연구 참여 또는 거부 의사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이 성인에게 종속돼 있고, 복종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힘의 관계가 아동의 자유로운 연구 참여 동의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Clacherty & Donald, 2007). 아동의 동의는 

성인 보호자에게 존중의 표시를 보여주려 할때 영향을 받거나(Nyambedha, 2008), 

지역 공동체의 힘의 관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Ahsan, 2009). 또한 지역 공동체 

출신이 아닌 연구자가 문화적 기준과 전통에 대해 모르거나 정중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동의를 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례로 

일부 국가에서는 환대의 윤리적 측면이 매우 강해서 연구자들에게 음식이나 다른 

것을 제공할 여유가 없더라도 연구 참여에 대한 거절을 하지 못하므로, 동의와 연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개론의‘피해 및 혜택’사례연구에 있는 Sadaf 

Shallwani의 사례연구 1 참조].

모든 연구에 있어 아동과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체의학 및 임상 연구에서 특정 위험에 비춰 볼 때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아동은 기업으로부터 자신이나 부모의 완전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생체의학 연구 대상이 되는 권리 침해를 받아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2). 

임상 연구의 목적이 잠재적 혜택과는 무관하게 일반화가 가능한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개인이‘치료상의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동의를 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WHO, 2011). 이는 참가자와 그 가족이 연구 

참여를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임상 연구로 생각하거나, 사회 

역학 연구에서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길 위험성이 특히 높다. 

마찬가지로, 임상 유전 시술에 쓰이는 시험에 비해 유전 연구의 결과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고,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아동과 

부모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Patenaude, Senecal & Avard, 2006).

또 다른 오해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연구자-참가자 관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의 경우, 아동이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가 끝나면 상처를 받거나 혼동을 느낄 

수 있다. 연구자들은 특히 어린 아동이나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일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Stalker, 2003). 따라서 동의는 높은 기대치와 혜택적인 결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연구 참여 거부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아동에 대한 존중은 연구 참여에 관한 아동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연구자들에게 

요구한다. 연구자들은 아동과 활발하게 교류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원할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포커스 그룹 연구와 특히 관련이 

있다. 집단 환경에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 사회적 힘의 역학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례로, 동의를 거부하면 또래 

친구들의 비난과 추후에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 

동의는 높은 기대치와 
혜택적인 결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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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아동이 눈에 띄지 않게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아동과 전략을 논의하고 연습하면, 

아동이 연구 참여의 거부 또는 철회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Ahsan, 

2009), 어린 아동의 경우 인터뷰 전에‘정지 신호’를 이용하는 재미있는 방식을 

연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마련돼 있을지라도, 성인의 잠재적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만을 보게 되는 아동은 참여를 중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시각적·언어적 및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무언의 불편이나 거부 

의사를 모니터링하고(Ahsan, 2009; Cree, Kay & Tisdall, 2002), 이러한 저항들은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권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집단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의 참여 거부 또는 동의 철회 결정은 

중요하다. 한정된 공간에서 문화기술적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동의 문제는 어떤 

형태의 연구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일례로 한 부모나 

아동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나머지 아동들과 계속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다. [이 개론의‘사전 동의’사례연구에 있는 Ni Raghallaigh 

및 Robbie Gilligan의 사례연구 12 참조.] 개별 아동에 대한 존중은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 나머지 집단 구성원과 교류할 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아동에 대해 추후 메모를 

하거나 다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 전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한다. Michael 

Gaffney의 사례연구에는 교실 기반의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장애 아동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설명돼 있다.

사례연구 15. 지속적인 동의의 문제, 
저자 Michael Gaffney (7장 사례연구 p. 147 참조).

연구 현장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보상 체계가 뜻하지 않게 참가자들의 동의를 독려하기 

위한 잘못된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현장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 인터뷰 건당 돈을 지불하게 되면, 직원들이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연구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WHO, 2011). 

연구자들은 행동 및 언어적 거부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갓난아기와 말을 배우기 전의 유아와 같이 아주 어린 아동(Dalli & Stephenson, 

2010)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 수 있다. 거꾸로, 말을 할 수 있는 아동이더라도 연구 참여 철회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Spriggs, 2010). Clark(2005)가 언급했듯이, 

아동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는 능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행동적인 거부 의사 표현으로는 소극성; 협조 결여; 까다로움; 침묵; 

울부짖음이나 찡그림; 지속적인 출입구 응시; 연구자와 시선을 피하는 행위; 여러 

차례의 하품과 같은 지루함의 표현 등이 있다(Keith-Spiegel, 1983). 어린 아동의 

언어적 거부 의사 표현으로는‘화장실에 갈래요’;‘피곤해요’;‘언제 끝나요?’;

와 연령에 적합한 질문을 하더라도‘몰라요’라고만 반복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Keith-Spiegel, 1983).  

집단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참여 거부 또는 동의 

철회 결정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행동 및 
언어적 거부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5

윤리적 연구 수행에 
관한 결정은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비롯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뤄진다.

일회성 설문 기반 연구에서도 아동은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뻔한 

대답을 하거나 연구를 다시 할 경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싶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반드시 부모 및 성인의 동의가 요구되는가?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관한 결정은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비롯한 문화적 상황에서 

이뤄지며(Bogolub & Thomas, 2005), 부모 (및 기타 성인) 동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아동, 아동기, 아동-부모 및 보다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정을 반영한다. 일부 국가에서 사전 동의가 가능한 아동의 능력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아동을 미숙하고 취약한 대상으로 보는 아동기의 

개념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더 어린 아동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동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며,“아동의 

사회정치적 지위는 반드시 성인의 허락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Hood 외, 1996, 

p. 126). 따라서, 학교와 같은 제도적 계층 연구는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고려와 학교장, 교사, 부모 및 여타 성인 권위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할 필요성 

간의 윤리적 긴장 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Gallagher, 2010). 다양한 상황 속에서는 

동의가 가능한 한 개인의 능력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동의의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학교 환경에서는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동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llagher, 2010).

게이트키핑 위치에 있는 성인은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매우 취약한 

아동으로 간주되면 아동의 연구 참여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게이트키핑 

위치에 있는 성인과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ogolub & Thomas, 

2005; Thomas & O’Kane, 1998).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특히 연구 

주제가 민감하다고 여겨질 (예를 들어 아동 폭력과 관련된) 경우, 나이든 아동에 비해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여타 성인은 아동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연구자들의 능력과 아동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Powell 외, 2011).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아동과 여타 성인들에게 잠재적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어린 아동을 감시할 수도 있으며(Masson, 2004), 

항상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혜택이 되는 행동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부모가 

항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가정(일반적으로 부모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관심사나 

이익에 따라 아동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이 학대 사실을 알려 연구자가 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동이 특정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Lucie Cluver, Franziska 

Meinck 및 Mark Boyes의 사례연구에는 HIV 및 AIDS에 감염된 남아프리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동의를 제공할 수 없거나 해줄 의사가 

없어 부양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딜레마가 검토돼 있다.

 

개인의 동의 능력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동의의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와 여타 성인에게는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일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감시할 수 있으며, 
항상 아동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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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6.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부양자 동의: 가장 취약한 아동 
보호하기, 저자 Lucie Cluver, Franziska Meinck 및 Mark Boyes 
(7장 사례연구 p. 150 참조).

자녀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가 연구자에게 알리는 수동적인 동의 

절차를 이용하면, 연구자들이 통상적인 부모 동의 요구사항을 피할 수 있어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어린 아동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아동의 

경우에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윤리적 지침은 게이트키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연구 주제와 관련될 때 상당한 논쟁이 진행돼 왔다(Powell 외, 2012). 

윤리 위원회는 능동적인 동의 또는‘옵트인’동의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Alderson, 1995). 이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허용하며,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아동이 자신을 대신해 참여 동의를 제공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성인의 동의가 예외가 아닌 규칙이 

돼야 하며, 연구자들은 오히려 사안 별로 그러한 동의가 불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주장으로는, 아동의 

정보 억압 위험이나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아래 

내용 참조).

연구자가 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복잡한 상황은 일부 관행적인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파악하고 찾기 어려운 점, 

높은 문맹률, 문서 서명에 대한 의심, 동의서 서명이 특정 상황에서는 참가자 또는 

가족에게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점 등이 포함될 수 있다(Abebe, 2009; Clacherty 

& Donald, 2007; Hutz & Koller, 1999).

동반자가 없거나 고아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은 동의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여건으로는 내전, 분쟁과 평화구축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인도적 긴급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이 

인도적 긴급 상황이나 다른 이유로 피난을 원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가장 취약하며, 정치적 명제 또는 시간, 자원 및 여타 제약 조건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돼야 

하며, 책임 있는 아동 옹호자가 동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행 중인 국내법에 근거해 부모와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 부양자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있다. 일부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부 윤리적 지침은 동의를 구하거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을 내림차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프리카의 HSRC(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가 작성한 지침(2010)인 미성년자(고아 및 취약한 

일부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따라 
아동의 연구 참여를 
결정해야 하며 아동 

옹호자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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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함)와 부모 대리인에 대한 사전 동의 지침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시한다: 

부모; 후견인; 양부모(아동 법원의 순서에 근거); 부양자(아동법에 근거); 또는 

미성년자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부양자일 경우 사회복지사, 지자체 복지사 또는 

교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책임있는 사람이자 (아동법 137항에 근거) 

미성년자가 지명한 믿을 수 있는 성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동을 대신한 부모 동의를 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일례로 아동이‘가출’해 의지할 데 없거나(Meade & Slesnick, 2002), 노숙 

아동이거나(Richter, Groft & Prinsloo, 2007; Vakaoti, 2009) 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성년자(King & Kramer, 2008)인 경우, 부모 동의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xviii 특히 연구 대상 아동이 15세 이상의 청소년일 경우 관련성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참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기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연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부모 동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성적 취향(Valentine, Butler & Skelton, 2001)이나 약물 사용(Langhinrichsen-
Rohling, Arata, O’Brien, Bowers & Kilbert, 2006)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 집단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특정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연구 참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또는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그리고 비교적 공개적인) 연구 방식에 청소년들이 선뜻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감추거나 속이는 것은 윤리적인가?
 

연구 목적을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연구 참여를 

극대화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본질적인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다(Hill, 2005). 

이 긴장 관계는 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참여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일부 연구자들은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한 정보 제한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 

예를 들어 정보 공개로 아동이 잠재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참가자에 

대한 위험이 연구에 거의 수반되지 않거나; 잠재적 혜택이 제한적인 공개와 연구 및 

연구자에 대한 잠재적 신뢰 저하를 정당화하거나; 제한된 공개의 정도가 정확하게 

정의되고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한다(Spriggs, 2010).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연구를 속이는 것은 존중, 공정성 및 정직성의 윤리적 규범에 

반하며, 참가자의 기만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분분하다

(H. Fos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xviii  일부 국가·주정부 법령은 미성년자가 결혼 또는 당사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청원에 근거해 

미성년자에서 법적으로 벗어나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King & Kramer, 2008).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연구를 속이는 
것은 존중, 공정성 및 
정직의 윤리적 규범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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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속임수와 이용은 연구 주제, 방법 및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자연적 관찰에서는, 특정 행동(예를 들어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거나 다른 

아동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가자가 알게 되면, 참가자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연구 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일부 실험에서 연구 목적 및 연구 설문, 실험 조건 및 결과 변수에 관한 채점 방법을 

참가자들이 미리 알게 되면, 참가자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잠재적으로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혜택이 줄게 된다.

 

참가자들이 실험의 모든 조건을 체험하는 반복 측정 설계의 경우, 참가자들이 조건을 

미리 알게 돼 답변이 조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편향된 답변과 부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된다. 원하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약간의 속임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참여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염두에 두면서, 사전 동의의 

제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잠재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효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고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속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 관련 위험 및 예상 혜택을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참여 

전후나 참여 중에 아동의 모든 질문에 대해 연령과 역량에 적합한 답변을 해야 하며, 

참여 중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 목적에 대한 아동의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아동과 아동의 삶에 관한 상당량의 의미 있는 중요한 지식은 등록부와 여타 통계 

정보의 분석 등을 통해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된 아동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특권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매우 전문화돼 

있거나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일례로, 

아동의 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아동의 정보가 담긴 파일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려 하거나, 아동이 전화상담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연구자들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다. 

이는 아동이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한 

아동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매우 취약한 아동에게 지원 기관이 추후에 

인식 제고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사례를 이용해도 되는지 묻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사례를 

익명의 비네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노출된 아동은 여전히 기밀 

유지 상황에서 공개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이 아동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동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보고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연구에 매우 

중요하지만,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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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C에 기반한 사전 동의 관련 지침

•	 아동은 정보를 열람, 수령하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수반되는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성인은 그 정보를 아동이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연구가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13조).

•	 아동은 연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성인은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12조).

•	 아동은 상황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한, 대화, 그림, 서면 또는 여타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권리가 있다(13조).

•	 아동은 연구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42조).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해 상의해야 할 그 외 다른 대상은 누구인가?

•	 아동 참가자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의 

성인을 만나야 하는가?

•	 아동을 참여시키는 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아동의 참여 동의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아동이 동의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아동에게 연구에 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아동이 참여를 강요받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마련했는가?

•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동이 계속 동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 또는 종단적 

연구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는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가?



70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	 아동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	 질문이나 문제가 (현재 및 향후에) 있을 경우, 아동(또는 부모)이 상담할 수 있는 

전담자가 있는가?

아동의 기여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

•	 개별 아동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이러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동의 동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아동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아동의 이해를 어떻게 

도울 것이며 모든 위험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	 아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아동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어떻게 아동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	 아동의 사전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장기 프로젝트의 여러 단계에서 아동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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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랜드 Lobamba 지역 마을에서 이이들이 들판에 나와 뛰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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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의 존중은 다음을 비롯한 여러 측면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동이 공개 또는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대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자들에게 정보 교환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정보 모집·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간행물 및 조사 결과의 

전파에서 참가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연구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

73윤리적 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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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모범 사례를 통해: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보호하고 폐기해야 한다.

•	 기밀 유지 보장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

연구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그 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지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의 기밀 유지, 중요 내용 

공개시 대비하는 것, 데이터 저장 및 익명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하면, 

일부 우려를 검토할 수 있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 외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제공하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인터뷰 실시에 

대처하는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구자의 유연성과 발빠른 적응력이 요구된다.

아동이 얼마나 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특정 정보를 연구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타인의 침해 또는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UNCRC(16조)에 명시돼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 권리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때 아동이 원하는 정보만을 공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시 일부 상황에서는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아동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아동이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의학 연구의 경우, 유전 및 DNA 정보와 같은 생체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은 이러한 

데이터 제공에 따라 잠재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아동의 이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유전자에 기반한 예방 임상 시험의 경우, 연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존중할 때는 

연구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를 인식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아동이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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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공개로 받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동의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고, 부모와 

아동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Spriggs, 2010).

관계자들에게 정보 교환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는 아동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수집된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연구자는 그 

정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인터뷰어, 통역사, 번역자, 운전 기사 및‘문화적 중개인’을 비롯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교육은 연구의 질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기밀 

유지 능력을 포함해 비교 문화적 역량 및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도 교육에 넣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장소와 방법은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된 연구 정보의 기밀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기밀 유지에 적합한 연구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 

아동이 정보를 비밀리에 그리고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 

응하는 아동은 남이 엿듣지 않는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제공하는 서면 

또는 시각적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감한 주제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정직한 답변을 이끌어 내고 그 내용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는 데 획기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의 일례가 

인도의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Urvashi Wattal과 Angela 

Chaudhuri의 사례연구에 제시돼 있다.

사례연구 17.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에 관한 연구에서 기표소 방법 도입: 
혁신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보호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 방지,
저자 Urvashi Wattal 및 Angela Chaudhuri 
(7장 사례연구 p. 152 참조).

집단 연구의 기밀 유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으며 보장되기 어렵다(WHO, 

2011). RCT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의료 직원 및 부모의‘blinding

(맹검)’이 불가능한 수술적 개입이나, 의료 및 연구 직원은 참가자의 실험 상태를 

알지만 참가자는 상황을 모르는 단일 맹검 임상 시험과 같은 특정 설계 및 과정에서는 

기밀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이중 맹검 설계를 사용해 참가자와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하는 RCT의 경우에는 실험 상태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맹검이나 비맹검 설계보다는 가급적 이중 맹검 설계를 사용해야 한다.

몇몇 연구 상황에서는 아동의 실제 연구 참여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조사가 성적 취향에 관한 연구(Valentine 외, 2001) 또는 HIV/AIDS(Clacherty & 

Donald, 2007; Hunleth, 2011; Nyambedha, 2008)와 같이 잠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비밀이 결부된 주제를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는 
아동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집 장소와 
방법은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된 연구 정보의 
기밀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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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부주의하게 공개돼 아동 참가자를 위험에 처하고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연구 참여와 관련해, 정보 서식,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예를 들어 삽화) 또는 연구 보고서를 아동이 간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WHO, 2011).

수집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기밀 유지에 관한 절차 및 과정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참가자의 신원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연령, 성별, 인종, 자격 및 경력)의 수집을 포함하는 연구는 저장 

시설과 진행 과정에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하고, 승인된 

사람만이 접근해야 한다(National Children’s Bureau, 2003). 가능하다면, 데이터를 

이름 및 주소와 같은 식별자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음성 및 영상 테이프, 수기 및 전자 데이터, 유전 형질과 같은 생체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보의 수송, 저장 및 폐기사항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는 꼭 필요할 때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데이터는 접근이 통제된 밀실이나 잠금 장치가 있는 파일 캐비닛 또는 서랍에 

보관하거나 비밀번호로 보호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Shaw 외, 2011).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경우, 암호 절차를 거치면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어떤 도청자도 이해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변환한 후, 수신인이 해당 

데이터를 처음 의도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생체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생체 데이터의 수송, 저장 및 폐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국가와 국제 지침을 참조하고, 아동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고려한 

유전자 기록에 대한 유지보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아동 참가자에 

대한 유전자 기록들을 보호 및 기밀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연구 조사 결과의 전파에 있어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는 연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및 여타 조사 결과의 전파에서 연구 

참가자의 신원이 익명으로 언급되고, 알 수 없도록 보장돼야 한다. 특정 연구 분야의 

경우, 이 단계는 아동, 그 가족 및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연구와 관련된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가 권력 집단(예를 들어 정부 부처)에 공개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도 연구 조사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무해성의 윤리적 규범은 연구자들에게 조사 결과의 

전파로 참가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일례로 보고서에서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름을 변경하며, 참가자의 

이름을 생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면 익명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을 알 수 없는 가명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성별 분석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Gallagher, 2009). 또 아동의 직접 진술을 

비롯해 아동, 다른 사람, 주요 지형지물 및 여타 식별 가능한 특징이 포함된 사진을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는 
연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및 여타 
조사 결과의 전파에서 
연구 참가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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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아동이 연구와 관련해 알려지기를 원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아동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거나 아동의 참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전 동의 하에 더 

넓은 전파를 위해‘기밀’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로 연구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과제

개인정보 보호는 연구 과정에서 아동의 진정한 참여와 보호에 기여하는 윤리적인 

연구 관례의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연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수행할 때 중대한 도전 과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기대가 연구 참가자의 문화적 관습, 지역 공동체 

또는 가정의 관행과 배치되거나, 아동 보호와 같은 여타 윤리적 고려사항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성인과 아동 사이의 힘의 관계의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일부 도전 과제에 반영된다. 일례로 성인이 반드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또는 일상적인 고려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갈등이 

생길 경우 성인의 권위에 아동이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기밀 유지에 관한 고려사항과 발생되는 문제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각각의 고유한 연구 환경에서 일어나는 잠재적 문제를 세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 또는 문화적 관행이 아닌 경우 어떻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일부 문화적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가정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정보 보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문화적 

관습, 힘과 지위의 관계, 아동기의 개념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해하거나 

성인이 보다‘정확한’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부모, 가족 및 

여타 아동이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다(Abebe, 2009; Ahsan, 2009; Clacherty 

& Donald, 2007).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연구 취재를 하면 관심을 

적게 끌 수 있으며, 사적인 장소를 찾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

(Abebe, 2009).

공공 및 소셜 네트워크의 기밀 유지 중요성(Hill, 2005)은 연구 팀원이 참가자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지역 공동체 출신인 경우에 더욱 강조된다. 같은 지역 공동체 

출신의 인터뷰어와 확립된 사회적 및 힘의 역학 관계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외부인’연구자에겐 이를 인지하는 게 능력 밖의 일이다. 설령 위험을 알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 공동체 출신의 인터뷰어 선발은 역사적 경쟁의식 또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기밀 유지와 관련된 연구 관계의 여러 양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와 그외 사람들은 수집된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 또는 

인터뷰 내용에 관해 물어볼 수 있으므로 아동과 연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아동의 직접 진술을 
비롯해 아동, 다른 사람, 
주요 지형지물 및 
여타 식별 가능한 
특징이 포함된 사진을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문화적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가정과 공동체 내의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정보를 
보호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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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의도적으로나 부주의하게 (예를 들어 공개 석상에서 연구 팀원 간에 그 정보를 언급) 

가족, 친구 또는 아동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사회 및 문화적 상황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가장 적절한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고소득 국가의 연구 상황에서는 대개 엿듣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아동을 인터뷰하는 게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적절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아동의 

가정, 학교 또는 동호회에서 이뤄진다(Valentine, 1999). 

그래서 여러 방해요소가 있을 수 있다(MacDonald & Greggans, 2008). 성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동석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Clacherty & Donald, 2007) 

아동이 참여를 거부할 수 없는 관례적인 어려움이 이 접근방식에 내재돼 있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구가 이뤄지는 장소 선택에 아동이 관여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연구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불편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난폭한 성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인만이 수행하는 연구가 불편해져,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물색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Barker & Smith, 2001; Matthews, Limb 

& Taylor, 1998).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대화를 들을 수 없는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연구 참여가 노출돼 위험이 증가될 경우에는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모든 고유한 연구 조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인터뷰 중에 다른 사람의 동석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수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더라도, 일부 부모는 호기심이나 아동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연구 인터뷰 중에 동석을 고집할 수 있으므로 가정 환경에서는 기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Fargas-Malet, McSherry, Larkin & Robinson, 2010). 일부의 경우 인터뷰를 

할 때 진행자의 성별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다양한 개인적, 사회 및 문화적 이유 때문에 부모는 청소년기의 딸이 남성이 

아닌 여성 연구자와 단둘이 인터뷰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길 수 있다. 부모의 동석은 

여러 가지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활발한 가족 토론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거나,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안전한 기분이 들 수 있다

(Powell 외, 2011). 반면 부모의 참견으로 아동에게 던진 질문을 부모가 재해석해서 

전달하거나(Hood 외, 1996), 아예 아동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Valentine, 

1999). 부모의 동석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해당 아동과 수집된 데이터의 질에 

긍정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의도적으로나 
부주의하게 가족, 친구 
또는 아동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연구가 
이뤄지는 장소 선정에 
아동이 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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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일부 아동이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친구가 정보 수집 과정에 

동석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우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별 아동이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의사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이상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만, 이를 관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정 문화적 상황에서는 쉽지 않고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아동과 부모의 가정에서 손님으로 상담해야 할 때, 아동의 의사가 부모의 생각과 

배치될 경우 항상 아동의 의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Alderson & Morrow, 

2011; Mayall, 2000; MacDonald & Greggans, 2008; Sime, 2008). 아동과 성인의 

의사가 상충되는 경우, 대다수 힘의 역학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의사가 

성인의 의사보다 하위에 놓인다.

부모가 인터뷰에 동석하는 경우, 다양한 속임수 및 공개 기법을 이용해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Bushin, 2007). 이러한 기법으로는 부모와의 시선 마주침을 

제한하고, 질문시 구체적으로 아동의 이름을 호명한다. 또 아동만이 알고 있음직한 

주제를 제시하며,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대안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필요시 지역 공동체 연장자와의 

상담을 통해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비공개적으로 아동과 인터뷰하는 것을 부모가 꺼리거나 동석을 고집하는 

경우, 연구자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동석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동의 정보 보호를 존중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사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연구자의 욕구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성찰과 유연성이 어느 수준 이상 요구된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존중과 관련해 연구자들이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에 강조돼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해 부모 

또는 여타 성인이 아동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연구와 관계된다. 

Berni Kelly는 그녀의 사례연구에서 장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연구 18.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장애 아동 인터뷰하기,
저자 Berni Kelly (7장 사례연구 154p. 참조).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기밀 유지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권리의 존중은 세심한 

성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긴밀하게 조직된 지역 공동체 또는 민감한 주제의 

연구에 특히 중요하다. 포커스 그룹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인터넷 대화방과 

블로그에 의존하는 연구의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집단 환경이나(WHO, 2011) 

아동이 인터뷰 중에 친구나 형제 자매의 동석을 원할 경우 기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아동이 연구 포럼에서 공유된 기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집단 내의 합의와 이 문제에 관한 연구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아동의 의사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이상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간단하지 않고 
부적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존중하는 
것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더 많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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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 조사의 경우에는 연구 집단이 해체되고 난 후,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 토론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연구 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밀 유지를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는가?

연구자들이 아동 학대나 여타 안전하지 않은 범죄 행위가 의심될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정보를 아동 참가자로부터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아동이 

공개한) 입수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 자해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아동(Schenk & Williamson, 2005); 신고가 필요한 

전염병이나 성병이 있는 아동(Avard 외, 2011)이 포함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정보의 

공유 여부와 부모, 경찰 또는 보호 기관과 같은 공유 가능한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안으로, 의심스런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기밀 유지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례가 제각기 다르다(Cashmore, 2006). 그럴 

경우, 아동의 자율성과 기밀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이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과 직접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 연구자가 전문직을 겸임할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에 대해 이중 역할을 맡게 되므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연구자는 기밀 유지 윤리와 직업적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 과제에는 윤리적 규범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포함된다.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기밀 유지의 원칙은 의심스런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를 신고할 

경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외 논쟁은 선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Knight 

외, 2000), 아동의 피해를 반드시 줄이는 신고과정이 돼야 하며, 이는 아동에게 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에만 해당된다(King & Churchill, 200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기밀 유지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밀 유지를 무조건 보장하기 보다는,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기밀 유지의 한계,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와 관련 단체에 관한 

정보를 참가자에게 명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Duncan 외, 2009; Meade 

& Slesnick, 2002). 기밀 유지의 한계를 너무 명확히 하면, 입수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집 인원이 줄고, 연구 진행 중에도 참가자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밀 유지의 한계를 적용한다고 해서 아동을 존중하는 연구자들의 윤리적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점을 명백히 하면, 관련 문제에 대해 아동을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연구자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자신의 우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아동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촉진하는 아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모범 

사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Feinstein & O’Kane, 2008). 결국, 아동의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도록 하는 것은 연구자의 책임이다. Lorraine Radford의 사례연구에는 

아동의 폭력, 학대 및 방치 경험들에 대한 영국의 어느 조사에서 아동 보호 및 기밀 

유지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가 검토돼 있다. 이 사례연구에는 경고, 검토 및 의뢰 

과정이 채택된 시스템을 소개한다. 

원칙적으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우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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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9. 아동 보호와 기밀 유지: 아동 폭력, 학대, 방치  
경험이 있는 아동 조사, 저자 Lorraine Radford
(7장 사례연구 p. 156 참조).

아동의 연령과 사회 및 가족에 대한 상황들은 연구자가 아동 보호에 대해 취하는 

접근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는 인지되는 우려 및 잠재적 신고에 대한 

조치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 참여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아동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며 대응해야 한다. 일례로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기관(또는 연구자)에 

위탁될 것이라고 여기는 일부 상황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연구자들은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기에 관한 법률과 관습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특히 아동에 관한 안전 문제 

신고와 관련이 있다. 동료평가 연구에서는 관련 교육을 받고 기밀 유지의 한계를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Clare Lushey와 Emily Munro의 사례연구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동료평가 연구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 정도와 견해 차이로 발생된 문제가 검토돼 있다.

사례연구 20. 가정 외 보호에 있거나 벗어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동료평가 연구, 저자 Clare Lushey 및 Emily Munro 
(7장 사례연구 p. 159 참조).

연구자들은 의무 신고에 관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에 관한 우려나 정보를 신고하는 데 대한 결정은 윤리적 및 

법적 사항이 될 수 있다(Fisher, 1994). 의심스런 아동 학대 또는 가혹 행위 신고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Williamson, Goodenough, 

Kent & Ashcroft, 2005).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가 집단인 연구자에게 명확한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법적 또는 직업적 요구사항에 따라 의심스런 아동 학대 (예를 들어 

보건 전문가, 교사 및 심리학자에 의한) 신고가 의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국제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도 동일하지 않다.

일부 윤리 심사위원회와 기관 심사위원회는 의심스런 아동 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아동 보호를 우선시하며, 일정한 

연구 관례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인 접근방식을 권장한다(Allen, 2009; Steinberg, 

Pynoos, Goenjian, Sossanabadi & Sherr, 1999). 국제적인 상황과 국가 안에서, 

그리고 윤리 심사위원회 간의 일관성 결여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수집에 착수하기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에 
관한 법률과 관습법을 
숙지해야 한다.

여러 상황 간의 
일관성 결여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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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따라야 할 계획이나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를 감지해 스스로 위험을 

노출한 아동을 지원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위탁하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에게 윤리적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공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아동 학대 

신고를 피하고 기밀 유지를 보장한다(Socolar, Runyan & Amaya-Jackson, 1995). 

일례로 답변 가능한 내용을 제한하고, 참가자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정보의 익명성을 위해 답변을 가림으로써 연구자가 개인의 정보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밀 유지가 저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선행 및 공정성의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연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한다. 또한, 기밀 유지가 확실히 보장된다 하더라도, 연구 상황에서 

정보 공개가 될 경우 도움과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동들은 외면 당한다.    

 

아동(또는 부모)이 연구 조사 결과 배포시 익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하다. 그러나 때로는 아동이 자신의 참여를 인정받고자 간행물과 연구 보고서에 

실명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모들도 식별 

정보가 포함된 간행물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여기는 경우 

익명성을 포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Andrew Williams의 사례연구에 나와 

있으며, 동의가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식별 정보를 일반에게 이미 공개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돌아간 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개론의‘피해 및 혜택’사례연구에서 사례연구 2 참조.]

그러나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민감한 연구에서 참가자가 원칙적으로 

식별되지 않아야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실명 사용에 따른 아동의 잠재적 위험 또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이 자료가 결국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언론에 의해 

얼마나 왜곡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Laws & Mann, 2004). 

하지만, 이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별 아동의 능력과 익숙한 상황에서는 

해당 아동이 자신의 위험을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는 현실과 견주어 봐야 한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아동과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다.

익명성은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이지만 참가자가 인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예를 들어 식별자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대로 알아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아동의 참여가 존중되고, 참가자들에게 식별 

가능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가치가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이 연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연구 결과에 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전 동의를 위해 

연구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에게

윤리적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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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실명 포함에 따른 모든 잠재적 (현재 및 향후의) 피해와 혜택을 파악하도록 

권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배포하는 시점에 사진을 사용하면, 배포 시점부터 향후까지 아동이 

자신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또 힘의 관계와 아동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도 발생한다(Phelan 

& Kinsella, 2013). 연구자들은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연구에 참여하는(또는 자신의 연구에서 다른 

아동으로부터 사진이 찍힌) 아동의 신원을 감출 수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픽실레이션, 얼굴이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거나 조사 결과를 

묘사할 때 문장만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Nutbrown, 2010). 그러나 Nutbrown

은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지 사용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행위가 오히려 아동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아동의 의사 표현에 관한 

윤리적 논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완전한 신원 노출에 관한 익명성의 

문제는 보호와 참여 권리 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긴장 관계를 일으키며, 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 예측해야 하는 요소가 추가된다.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문제는 무엇인가?

컴퓨터 또는 휴대 전화와 같은 기술 매체를 이용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해당 아동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의도적으로나 우연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잠재적 위험이 있다. 휴대 전화와 컴퓨터는 가정이나 조직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다. 

데이터 수집에 인터넷, 휴대폰 문자 전송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연구 참가자들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대는 과장되거나 환상일 수 있다(Lobe 외, 

2007).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온라인 인터넷 통신은 그 특성이 달라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지키는 데도 차이가 있다. 일례로 일부 인터넷 포럼은 일부러 공개해 

누가 웹사이트에 방문했는지 모른 채 포스팅된 메시지를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대화방에서는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통없이 

실시간 통신을 하는건 불가능하다(Lobe, Livingstone, Olafsson & Simões, 2008).

온라인상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복잡한 상황, 익명 또는 가명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자 및 참가자의 능력과 이들이 한 개 이상의 온라인 ID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Lobe 외, 2007). 아동 참가자 집단에 선택되지 않은 아동이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거짓 신분으로 참여해, 연구 집단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Alderson & Morrow, 2011).

기술 매체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신기술을 이용하는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 공동체(온라인 
커뮤니티 포함)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기밀 유지 위반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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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이용하는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 공동체(온라인 커뮤니티 

포함)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기밀 유지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WHO, 

2011). 그럼에도, 인터넷상의 아동 이미지와 수집된 데이터(예를 들어 아동의 삽화 

또는 사진) 보호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UNCRC에 기반한 개인 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관련 지침

•									아동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16조).

•									아동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3조).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	 아동과 그 가족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연구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부모 또는 대리인이 동석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인가? 그 이유는? 이는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아동이 공유하는 

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아동을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인터뷰어의 성별 및 참여 숫자가 인터뷰 대상 아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이유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	 기밀 유지를 위반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 아동과 부모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아동이 피해 또는 학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이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아동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할 것인가?

•	 이러한 조치를 그 외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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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조사 결과를 어떻게 안전하게 배포할 것인가?
 

•	 어떤 식으로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파기할 것인가?
 

•	 데이터의 안전과 안전한 저장을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했는가?

•	 모든 기명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연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전략이 있는가?
 

•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관한 분명한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면 연구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연구 직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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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가자는 지출된 모든 비용을 제대로 상환받아야 하고, 수고한 노력과 시간 또는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며,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압박, 

강요, 뇌물, 설득, 통제가 될 수 있거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지불은 지양해야 한다. 공정성, 혜택 및 존중의 지침은 연구 참가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과 참여에 대한 공평한 지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87
윤리적 지침:
지불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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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모범 사례를 통해:
 
•	 모든 지불은 아동이나 부모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지나치게 매수, 강요 또는 

강압하지 않아야 하며 이들의 자연스런 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지불과 여타 형태의 연구 호혜에 관해 

현지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지불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 
 
모든 금전적인 거래는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Laws & Mann, 2004) 기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연구 참가자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연구자들이 아동, 부모 또는 지역 공동체 집단에 대한 

지불을 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연구에서는 상환, 보상, 사례, 인센티브의 네 

가지 지불 유형이 확인된다(Avard 외, 2011; Wendler, Rackoff, Emanuel & Grady, 

2002). 각각의 지불 형태에는 고려해야 할 윤리적 관례와 문제들이 존재한다.

상환 지불

아동과 가족의 연구 참여에는 재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환 지불은 참여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비(예를 들어 교통비, 식대, 숙박비 및 보육비)를 아동 또는 

부모에게 보상한다. 이 형태의 지불은 연구 참가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공정성의 

원칙에 준한다.

보상 지불

일부 경우에는, 아동과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연구 참여로 인해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지불은 참여를 위해 들인 시간, 노력 및 수고와 발생한 

모든 불편(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손실)에 대해 아동 또는 부모에게 보상한다. 

공정성의 윤리적 규범은 아동의 기여가 인정되도록 뒷받침한다. 무해성의 원칙은 

소득에 대한 손실과 같은 연구의 잠재적 피해를 파악해 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해야 

할 연구자들의 의무를 강조한다.
 

연구 상황에서 모든 
금전적인 거래는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지불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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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불

사례 지불은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너스 또는 상품권이다. 이 형태의 지불은 연구 참여에 따른 

결과로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호혜주의 원칙을 반영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흔히 참여에 동의하거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례 지불이 

있는지 모른다.

인센티브 지불

인센티브 지불은 아동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현금 지불이나 

유명 상점의 상품권 또는 휴대 전화 선불권과 같은 대체 형태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금전적 혜택이 있음을 알리는 

설득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 방법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불이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설득도 금한다는 뉘른베르크 규정을 위반한다고 여긴다(Alderson & Morrow, 2011). 

인센티브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지불은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아동 참여에 대한 

부모 동의를 구하기 위한 뇌물, 강요 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는 존중의 윤리적 

규범을 저해시키며, 연구 참여에 관한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내리거나 

자발적인 사전 동의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는, 인센티브를 연구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과 연관지어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에 수반되는 위험이 적거나 미미할 

(즉, 불편 이상의 위험이 없는) 경우, 모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액의 인센티브가 

윤리적으로 용인된다고 말한다. 반면, 위험한 연구에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착취가 되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Spriggs, 2010).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과제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상황에서는 연구자와 단체에게 어떤 지불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불에 관한 문제는 가족 및 지역 공동체에서 

이를 배분하거나 받았을 때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기대를 일으키고 

연구자-연구 대상 관계에 이미 작용하고 있는 불균형한 힘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참가자에게 지불에 관한 정보를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

지불에 관한 정보 공개와 실제 지불의 시기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자들은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이뤄지도록 사례 

지불이 있을 것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후에 사례비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불의 공개를 미루면, 아동이 자신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연구자를 

흡족하게 하려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상환 및 보상 

지불에 관해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금전적인 이유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참가자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아동이나 가족이 

아동의 수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과 특히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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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가자의 지불을 현지 사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지불 또는 보상의 성격을 결정할 때 현지의 사회 및 

문화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입장이거나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연구에 참여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Porter 외, 2010; Robson, Porter, Hampshire & Bourdillon, 2009; Vakaoti, 

2009), 참가자가 참여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착취를 당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아동에게는 지불 또는 금전적 보상이 가장 적절한 

보상 형태가 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증서, 

선물 또는 상품권이 포함될 수 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혜택이 지불에 상응하거나 

지불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참여가 중요한 가치가 있고 비금전적인 다양한 

혜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지식 

습득, 교육, 즐거운 경험, 아동의 견해와 의견을 존중해 향후 실행되는 방안들, 지역 

공동체에 직접적인 정치적·경제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러 자원들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사용할 때 고려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Kathryn Seymour의 사례연구에 검토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12-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참여 

전략을 개발해 여러 측면의 고려사항들을 짚어보고 있다.
 

사례연구 21. 청소년 연구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저자 Kathryn Seymour (7장 사례연구 p. 162 참조).

연구자들이 현지 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상을 지불하려면 참가자들의 시간에 

대한 가치, 연구 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지, 빈곤한 생활과 연구자와의 면담으로 일을 

쉬어야 할 가능성에 대한 문화적 상황들을 성찰해야 한다(Morrow, 2009). 따라서 

연구자들은 관심 있는 지역 공동체에 접근해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동체 협의회 설립과 같은 보다 공식적이거나 비교적 비공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Schenk & Williamson, 2005). 또 현지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 전반에 걸쳐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해석과 전파를 촉진할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연구 설계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상황과 

호혜주의 및 공평한 대가를 고려해 연구를 설계할 경우, 지불에 대한 보상은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연구 참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지 상황마다 세심하게 

대처하면 공평성의 원칙을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으므로, 연구 참가자들이 동일한 

지불 방법이나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지불 또는 보상의 

성격을 결정할 때 
현지의 사회 및 문화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이 더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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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Young Lives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다른 국가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불에 대한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응답자에게 돈을 지불했으며,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작은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거나 아동에게 교육자료를 구입하도록 

권했다(Morrow, 2009). 이러한 문제는 Virginia Morrow의 사례연구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돼 있다.

사례연구 22. 상황마다 다른 지불 : 현지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지불 방법, 저자 Virginia Morrow (7장 사례연구 p. 164 참조).

빈곤이 극심한 지역에서 지불과 관련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아동과 가족이 빈곤한 상황에서는 잠재적 참가자들이 강요, 착취 및 뇌물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불(특히 인센티브)에 관한 윤리적 우려가 심화된다(Schenk 

& Williamson, 2005).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Rice & Broome, 2004). 유인책이 

제공되지 않을지라도, 실제 연구와 무관한 연구 프로젝트팀 및 비정부 단체가 

제공한 기회와 중재로 인해 잠재적 연구 참가자들의 혜택 또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Ahsan, 2009; Ebrahim, 2010; Nyambedha, 2008), 참여에 동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교육 기관의 후원으로 수행된 연구와 같이, 타 기관의 영향으로 연구가 이행되거나 

정책 변경에 연계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와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잠재적 참가자들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교육 및 여타 단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속았다는 기분과 함께 

실망감이 들 수 있으며, 연구 참여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구자들은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잘 인식해 최대한 명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받을 혜택에 관한 오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빈곤한 환경에서의 연구는 지불에 관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 간의 관계와 충실 및 호혜주의 문제를 드러낸다. 일부 연구자들은 빈곤하게 

생활하는 참가자들의 경우 선물, 상품권 또는 소액의 현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주장한다(Abebe, 2009; Angucia, Zeelen & de 

Jong, 2010; Vakaoti, 2009). 그 외 가능한 방안은 참가자를 지원 및 자문 단체와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저소득 또는 혜택받지 못하는 참가자일 

경우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된 여러 보상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옹호한다

(Barron Ausbrooks, Barrett & Martinez-Cosio, 2009; Mosavel & Oakar, 2009; 

Sime, 2008). 연구자들은 호혜주의와 여타 윤리적 문제 및 지불 방법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빈곤한 상황에서는 
잠재적 참가자들이 
강요, 착취 및 뇌물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불(특히 인센티브)에 
관한 윤리적 우려가 
심화된다.



92

연구 참가자에 대한 지불이 지역 공동체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연구 참여로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해당 아동에 

대한 긴장 관계와 적개심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Clacherty & Donald, 2007; Hart 

& Tyrer, 2006). 다른 사람들의 적개심이 아동 참가자 또는 그 가족을 배척하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연구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연구자들은 개별 아동이나 그 가족이 아닌, 연구에 참여한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학교 또는 특정 공동체 집단과 같은 단체에 지불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Schenk & Williamson, 2005). 이는 잠재적 적개심을 줄이고 선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평한 분배를 위해 참가 아동이 아닌 현지 지식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더 의존하도록 만든다. 

UNCRC에 기반한 지불과 보상 관련 지침

•									아동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2조). 

•									어떠한 종류의 연구 착취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36조).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

아동의 참여를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또는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아동의 참여가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아동의 여타 책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아동이나 부모가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된 비용에 대해 금전적 보상(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손실)이나 상환이 필요한가?

•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 지불이 있는가?

•	 지불은 어떤 형태(예를 들어 금전, 음식, 선물, 교육자료)를 취하며, 누가 - 아동, 

부모, 지역 공동체 - 지불을 받게 되는가?

•	 지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언제 공개할 것인가? 동의 과정에서 공개할 것인가, 

아동이 참여에 동의한 후 또는 연구 종료 후에 공개할 것인가?

•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지불은 연구 비용에 포함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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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의 남부 항구 도시인 아덴에 있는 UNICEF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센터에서 HIV/AIDS 관련 

교육자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한 소녀가 미소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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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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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여타 관계자는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는, 적절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 기회들로 지속 및 

강화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또 윤리 심사위원회는 연구자들의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95
연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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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프로젝트에 윤리적 규범을 어떻게 적용하고 윤리적으로 연구 관례를 수행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은 연구자를 포함해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책임이다. 연구자의 경험만으로는 윤리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초보 연구자든 숙련된 연구자든, 모두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를 접하게 되며(Duncan 

외, 2009), 개인의 경험만으로는 모든 관련 요인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

(MacDonald & Greggins, 2008).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는 연구자와 연구 과정에 

포함된 여타 관계자들이 윤리적 규범들을 실행하기 위해 성찰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고유한 윤리적·상황적 고려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에 길잡이 역할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의 

이용과 더불어, 비판적인 연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과 기회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지원 메커니즘에는 공식 및 비공식 교육과 감시 제도가 있으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수행과 의사결정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타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다. 거버넌스 및 

검토 메커니즘은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보장할 수 없지만, 윤리적 지침과 가치 있는 

윤리적 검토 과정은 연구자 및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윤리 

심사위원회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험에는 다소간의 긴장 관계가 

있다(Powell 외, 2011).

연구자의 기술과 교육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의 존엄성, 권리와 행복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윤리적인 연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은 중요하고 대체 가능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이 전문화된 기술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은 윤리 문헌 전반에 걸쳐 

연구자 자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다(Powell 외,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필요한 전문화된 기술은 연구자 뿐만이 아니라, 특히 

현장 조사 직원들의 활동을 연구자만이 감시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연구 보조원과 현장 조사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 연구 팀원들에게도 필요하다.

연구자 지원

거버넌스 및 검토 
메커니즘은 윤리적 
연구 수행을 보장할 

수 없는 반면, 윤리적 
지침과 가치 있는 

윤리적 검토 과정은 
연구자와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윤리적 규범을 어떻게 적용하고 윤리적으로 연구 관례를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연구자를 포함해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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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연구 팀원들은 아동, 청소년, 부모, 

지역 공동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기술이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에는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아동의 언어적·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해 연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요구사항들에 

대응하는 역량 개발이 포함된다(Schenk & Williamson, 2005; WHO, 2011).

 

일부 지침은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자들에게 전문적 역할 수행에 관한 경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WHO, 2011). 이는 현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의 고유한 

상황에 따른 한계점과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례로, 해당 지역 

공동체 출신 연구자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경우 여러 

경계들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 경계의 인식이 국제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문화권에서 전문적 경계에 대한 정의가 기존과 동떨어진 접근방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모욕적일 수 있다. 

그 외 다른 상황에서는 신뢰와 친근감이 의미 있는 정보 공유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와 참가자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 균형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의 품질은 형성되는 관계의 질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전문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이뤄야 하는 점과 

더불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성찰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한다.

 

기존 지침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례로, 의심스런 아동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한 안전 문제의 파악과 관리(Gorin 외, 

2008; Schenk & Williamson, 2005); 아동 주도 연구의 지원(Kellett, 2010); 폭력과 

관련된 정보 수집(WHO, 2001; Zimmerman & Watts 2003); 성폭력(WHO, 2007) 

및 아동 노동(Edmonds, 2005); 생물학적 시료 채취(CIOMS & WHO, 2002, 2008)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이 확인한 연구 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연구자의 

윤리적 규범, 개인적 경험과 제도적 요구사항이 있다(Powell 외, 2011). 기존 지침은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편견을 인지해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고(WHO, 

2007, 2011),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한계점과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Laws & Mann, 2004), 연구를 위한 전문적 경계를 규정해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WHO, 2011)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인적 성향, 규범, 인식 및 경험의 강조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가정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개발함으로써 윤리적 의사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 감시,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이 연구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연구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 외에도, 윤리적 고려사항에 주안점을 둔 감시 역시 

연구자의 전문성 개발과 윤리적인 연구 관례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윤리적 

감시는 연구자들이 책임부분에 대한 포럼을 열어주는 것을 비롯해 관심사를  

논의하고 사고를 확대해 지침과 보고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터의 품질은 
형성되는 관계의 질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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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안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는 피해로부터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인 연구를 지칭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 외에도, 연구자들은 피해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매 순간 이를 연구 과업을 완성하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한다(Laws & 

Mann, 2004). 연구 직원들은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동안 안전 및 보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 이뤄지는 상황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한 교육과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 

연구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계획, 예비 통신 시스템, 안전한 수송 및 팀 전략에 대한 

과정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WHO, 2007). 장소에 따라 안전 관련 문제가 다르다는 

점을 비춰 볼 때, 특정 연구 상황을 고려하는 연구자를 위한 명시적인 안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절차의 개발에 현지 문화, 사회 및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담과 지식이 필수적이다.

신체적인 안전 외에도,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자 자신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에게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예측할 수 없듯이, 연구 팀원들에게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구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해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 감독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상황의 여러 측면이나 사건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충을 

보고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용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윤리 심사위원회

연구 윤리위원회(REC; Research Ethics Committee)와 기관 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또는 윤리 심사위원회 (ERB ; Ethical Review Board)는 

연구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매우 유용한 지원 자원이다.xix 대다수 국가의 법률 규정은 

연구 기관이 독립적인 윤리 심사위원회를 설립해 모든 연구 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chenk & Williamson, 2005).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 심사위원회의 윤리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Alderson 

& Morrow, 2011).

단체 내에 설치되는 윤리 심사위원회는 이들의 관할권 내에서 또는 이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가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이 

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제안됐거나 진행 중인 모든 연구의 승인, 거부, 수정 제안 

또는 중단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of Canada 2010).

xix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윤리 심사위원회’는 Ethics Review Boards, Ethics Review Committees 
(ERCs),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등과 같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또는 자신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가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의 
집단을 비롯한 모든 윤리적 검토 메커니즘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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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심사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철저한 윤리적
검토 과정과 지나치게
성가신 관료주의적
과정 사이에 긴장 관계를 
형성해 논쟁과 토론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상황에서, 생체의학 분야는 기존에 윤리적 검토 메커니즘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윤리 심사위원회는 연구 활동 수행이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참가자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연구자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윤리 심사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철저한 윤리적 검토 과정과 동시에 지나치게 

성가신 관료주의적 과정을 지양하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명백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 논쟁과 토론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아동의 

견해를 자신의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느 국제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윤리적 관심사인‘지나치게 보호적인 윤리적 

검토 과정’과 더불어 모든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윤리적 사안이다(Powell 외, 2011).

일부 연구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공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규제에 비판적이며, 특정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규칙 

숭배주의’로 여긴다(Gallagher 외, 2010). 일부 연구자들은 윤리적 검토 과정을 

지나치게 보호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아동의 연구 참여 기회를 막으며, 불필요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Powell & Smith, 2009). 또한 일부 윤리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아동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 결여와 위원 교체에 따른 위원회의 제도적 

지속성 결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연구 지원과 결함이 

있는 연구의 방지를 보장할 수 없는 윤리 심사위원회에 자칫 윤리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Alderson & Morrow, 2011).

여러 가지 사안에도 불구하고 윤리 심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결함이 

있는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 참가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참가자와 연구자 간에 보호 장벽이 될 수 있다”(Alderson & Morrow, 2011, p. 74)고 

말한다. 공식적인 윤리적 메커니즘을 증대시키고 연구 조사 및 연구자에 대한 후속 

정밀 조사는 아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Alderson & Morrow, 2004; 

Balen 외, 2006).

최근의 연구는 협력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윤리 심사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연유로, 기관, 연구자들 간의 제휴에 관한 윤리적인 연구 검토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국제 지침에 대한 준수를 비롯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및 국가의 공식적인 윤리적 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소수 권역의 REC·IRB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만 다른 국가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정밀 조사나 책임감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이 

세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Alderson & Morrow, 2011, p. 80). 이러한 

우려는 다양한 국가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검토 과정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너필드 생명 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02)는 정부 

및 연구 후원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윤리 심사위원회의 설립 및 유지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윤리적 검토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를 주관하는 국가와 연구를 후원하는 국가 모두가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최근의 연구는 
협력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윤리 심사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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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및 제안(Powell 외, 2012, 48-49
쪽에서 발췌)은 다음을 포함한다:

•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윤리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 프로젝트 심사에 참여시킨다

(Carter, 2009; Coyne, 2010a). 그러나, Carter(2009)는 아동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질적인 특성이 반드시 표현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윤리 

심사위원회를 개발한다(Powell & Smith, 2006; Stalker 외, 2004).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윤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Coyne, 2010b).

•	 윤리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아동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역량 수준을 스스로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Campbell, 2008; Coyne, 2010b).

•	 독립적인 기관들을 이용해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도록 한다(Gilbertson & 

Barber, 2002).

•	 지도 교수가 관련 위험을 파악해 학생 연구자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연구자들은 아동 문제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교육 또는 경험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윤리위원회의 승인 시스템을 재설계하도록 한다(Campbell, 2008).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아동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아동에게 항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구자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반응을 성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 등 대학의 상황보다 우선적으로 광범위한 

윤리적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한다(Powell & 

Smith, 2006).

•	 독립적인 지역 공동체 자문단이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참여시킨다(Schenk & 

Williamson, 2005).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연구 절차를 검토하는 윤리 심사위원회는 

다각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위원이 소아 연구 수행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Avard 외, 2011; CIOMS & WHO, 2002, 2008). 

아무도 그러한 전문 지식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임시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Avard 외, 2011).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면 윤리 심사위원회가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연구자들에게 가치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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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는 연구자, 연구 팀원,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연구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 목적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유가 가능하고, 유용한 실무 기반의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시작하기는 단지 해야 할 일과 금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ERIC 개론에 

나와 있는 여타 중요한 맥락상의 정보와 별개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연구가 얼마나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가?

103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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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윤리적인 연구 수행의 설계 및 이행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해당 질문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질문들은 피해와 혜택, 사전 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지불과 보상, ERIC 개론의 지침에 검토돼 있는 여타 

관련 사안에서 대두되는 도전 과제에 대해 내려야 할 다양한 윤리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질문들은 공정성, 선행, 무해성 및 존중의 윤리적 규범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1. 연구 계획 및 준비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

•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가?

•	 연구가 새로운 지식에 기여할 것인가?

•	 아동에게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 전달될 것인가?

•	 어디에서도 연구 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시켰는가?

•	 아동의 연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구할 

수 있는가?

•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이나 연구가 종료된 후 아동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연구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누구이며 연구 조사 결과가 잘못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했는가?

•	 연구가 아동의 참여와 여타 권리를 강화시키는가(UNCRC에 근거)?

아동

1.1 이 연구가 아동에게 중요한가?

•	 아동은 이 연구를 통해 어떻게 혜택받을 것인가?

•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 개인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	 아동은 연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되는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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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연구의 계획 수립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1.2 이 연구에 아동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	 명확한 포함 기준을 규정했는가?

•	 소외 아동 및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배제되는 아동이 있는가?

•	 포함되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 배제되는 기준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 성별, 성적 취향, 문화, 인종, 장애, 언어,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정신 

건강 및 복지 상태 기준인가. 또는 연구의 범위, 방법론적 선택이나 재정적·지리적 

또는 여타 제약 조건과 같이 아동과 무관한 이유 때문인가.)? 

1.3 연구 진행 중에 아동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확인 가능한 아동에 대한 위험이 있는가?

•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가?

•	 특정 상황에서 고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아동이며 

그 이유는?

•	 고통을 받거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아동이 피해나 학대를 공개하는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이러한 조치를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	 필요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전문가 자원 및 서비스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	 연구 프로젝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절차나 정책을 개발 또는 

이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 또는 

정책이 있는가?

•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에게 어떠한 오명이 씌워질 수 있는가?

1.4 아동의 참여 동의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아동이 동의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예를 들어 참여, 데이터 수집 

방법, 배포 등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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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	 연구에 필요한 아동의 정보가 연령 및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아동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이나 우려가 (현재 및 향후에) 있을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상의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가?

•	  연구가 진행되면서 (장기 프로젝트에서) 아동이 계속 동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추가 정보는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가?

•	 아동의 참여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실시했는가?

•	 아동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을 어떻게 아동에게 전달할 것인가?

연구자

1.5 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검토했는가?

•	  자신의 가치, 가정 및 신념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아동인가, 아동기인가? 

연구에서 이들의 위치? 아동이 생활하는 상황?

•	 이는 연구 과정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현지 문화의 상황과 관련해) 

연구 수행 계획 및 준비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아동의 연구 참여에 따라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가?

•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아동(개별 아동 참가자 및 사회 집단으로서의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로는 무엇이 있는가?

1.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인 자신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	 참여시키고자 하는 아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아동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아동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실무 및 대인 관계)을 보유하고 

있는가(예를 들어 상호 존중하는 대화를 촉진하는 기술과 아동의 연령 및 능력 

발달에 관한 지식)?

•	 지원 및 감시 관계가 구축돼 있는가(예를 들어 숙련된 연구자, 관련 현지 단체, 

현지 아동 보호 전문가, 연구 분야의 현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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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성인 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정의, 법적 고용 연령,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같이 연구와 관련된 현지의 법적 

정의와 규제를 잘 알고 있는가?

•	 아동의 법률 위반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 대처 방법을 검토했으며 적절한 

조언을 구했는가?

•	 연구 참여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동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시험 결과를 아동에게 

알려야 할지의 여부와 방법을 검토했는가?

•	 어떤 방식으로 연구팀(상황에 적절한 현지 및 국제팀)과 함께 자신의 윤리적 

우려와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를 나눌 것인가?

•	 연구자와 아동 사이, 그리고 연구자와 여타 가족 및 지역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수단(또는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1.7 아동의 연구 참여를 협의하기 위해 그밖에 누가 필요한가?

•	 연구와 관련된 아동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성인, 청소년 및 아동을 만나야 하는가?

•	 아동의 참여를 위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아동 참가자의 연령이 동의를 구해야 할 사람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가?

1.8 연구에서 부모(또는 보호자)의 역할을 검토했는가?

•	 연구와 관련해 부모의 책임은 무엇인가?

•	 사전 동의를 하고 아동의 연구 참여를 지원할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	 아동의 연구 참여에 따른 예상 혜택을 부모에게 분명하게 설명했는가?

1.9 연구에 관한 지역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의 우려는 무엇인가?

•	 아동의 연구 참여 및 배제와 연구의 성격에 대해 모든 관련 지역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집단과 상의했는가?

•	 지역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연구에 포함하거나 우려사항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	 지역 공동체 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이 연구 문제와 과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	 연구 결과에 대한 잘못된 높은 기대가 없음을 어떻게 확인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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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아동 참가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	 연구 수행에 어떠한 자원(기금, 시간, 직원, 설비 등)이 필요하며 즉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자원의 확보 또는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연구 프로젝트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	 아동의 참여에 따른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예를 들어 수송, 숙박, 식사, 

통역사, 공간, 자료, 아동과의 소통, 보상 또는 지불, 직원 업무 시간 및 준비 등)?

•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지불이 연구 예산에 고려돼 있는가? 어떤 식으로 자금원이 

아동의 존엄성, 권리 및 행복 증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인가?

1.11 윤리적 승인

•	 이 연구는 윤리적 승인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가 결정하는가?

•	 윤리 심사위원회 및 제도 조사위원회를 연구에 어떻게 참여시켰는가?

•	 공식적인 윤리적 승인을 얻은 후에, 어떤 식으로 자신과 연구팀이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인가?

1.12 이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가?

•	 있다면,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가?

•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2. 연구 설계 및 방법

아동

2.1 아동이 연구 설계에 참여하는가?

•	 아동이 연구 설계에 관한 의견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이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	 연구 설계에 관한 아동의 피드백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2.2 데이터 수집을 비롯한 연구 방법론에서 모든 아동이 포함되는가? 

•	 연구 설계가 특정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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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연령, 성별, 인종, 장애, 교육 수준 또는 여타 고유한 특성 및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평한 참여 기회가 모든 아동에게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	 연구 방법이 아동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보조 데이터 정보를 윤리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켰는가?

2.3 연구 방법이 아동에게 적절한가?

•	 참여 아동이 주요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	 질문(특히 설문조사 질문)이 연령을 비롯해 아동의 특성과 주변 상황에 

적절한가?

•	 연구 방법이 아동의 연구 참여를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는가?

•	 아동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예를 들어 아동의 특정 상황 및 연령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자

2.4 모든 관련 직원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특정 연구 조사에 필요한 추가 교육 또는 기술 향상이 필요한가?

•	 모든 직원이 문화적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	 모든 직원이 연구 참가자를 존중하는가?

•	 직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정책이나 절차가 있는가(예를 들어 연구 

과정, 아동 보호, 기밀 유지, 데이터 저장 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정책)? 

있다면, 어떤 정책 또는 절차가 있으며 그 필요성을 누가 결정하는가?

•	 숙지하고 있어야 할 설계 또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대처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3. 데이터 수집

아동

3.1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아동에게 적절한 하루 중의 시간에 아동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

•	 아동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그리고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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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아동의 참여가 다른 책무 및 활동(예를 들어 학교 수업, 고용 또는 

근로, 여가 시간, 종교 및 문화 행사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3.2 어떤 식으로 아동의 참여를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	 아동의 참여가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다른 책무와 상충되지 않을 것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아동에게 필요한가(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손실)?

•	 아동 또는 부모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비용을 금전적으로 상환해줘야 하는가?

•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 지불이 있는가?

•	 지불은 어떤 형태(예를 들어 금전, 음식, 선물, 교재)를 취하며, 누가(아동, 부모, 

지역 공동체) 받게 되는가?

•	 지불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지 상황을 고려했는가?

•	 지불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동의 과정이나 아동이 참여에 

동의한 후 또는 연구 종료 시점에 공개할 것인가?

3.3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	  필요에 따라, 아동과 그 가족의 신원 확인 가능 여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연구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부모 또는 대리인을 동석시킬 

예정인가? 그 이유는? 이 경우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정보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아동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아동이 다른 사람의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아동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인터뷰 진행자의 성별과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는?

•	 기밀 유지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과 부모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권리를 존중하는 연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전략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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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에 관해 연구 직원을 위한 명시적인 절차를 

개발해 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연구 직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는가.)?

•	 특정 연구 결과를 서비스 또는 임상팀이나(예를 들어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 기관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연구에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기밀 유지를 보호할 것인가?

3.4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우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	 아동이 피해 또는 학대를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이러한 조치를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3.5 아동의 기여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

•	 개별 아동의 특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이러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자

3.6 아동의 동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아동이 연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아동이 모든 위험을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아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아동이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과정에서 아동의 사전 동의나 거부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7 아동이 고통을 받거나 불편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아동의 고통에 대처하는 경험이나 기술이 있는가?

•	 고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지원에 대해 현지 자문을 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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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평상시 행동을 잘 알고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상담 후, 그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킬 것인가?

•	 연구 팀원에 대한 감시 또는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가?

3.8 연구자 자신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연구 절차 종결시 이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동료들이 자신의 위치, 이동 계획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돌아오는 예상 시간을 

알고 있는가?

•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료·감시관 또는 긴급 서비스 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검토했으며 필요시 비상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4. 분석, 저술 및 전파

아동

4.1 아동이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는가?

•	 아동이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어떤 식으로 연구 분석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권리가 존중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인가? 

4.2  연구 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아동, 여타 이해관계자 및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 

전파할 것인가?

•	 연구 조사 결과를 어떻게 아동에게 알릴 것인가?

•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시킬 것인가?

•	 어떤 식으로 연구 조사 결과에 관한 아동과 지역 공동체의 피드백이 후속 조치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	 연구에 대한 아동의 기여와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정당하게 인정할 것인가?

4.3 어떤 식으로 연구 조사 결과를 안전하게 전파할 것인가?

•	 어떻게 아동,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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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신원 노출을 원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아동이 연구자인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아동의 이름을 자료에 

공개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	 어떤 식으로 참가자들이 공유한 기밀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것을 

확인시킬 것인가?

•	 특히 아동 및 지역 공동체에게 용이하고 빠른 접근성을 비롯한 언어 문제에 

있어 어떤 식으로 보고 및 전파 과정이 적절하게 관리될 것인가?

연구자

4.4 연구가 아동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	 면밀하고 투명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조사 결과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프로그램 편성, 서비스 이행, 직원 실무 및 정책 입안에 연구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사용을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아동, 지역 공동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의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4.5 데이터가 반환되거나 안전하게 저장 및 파기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데이터를 아동에게 반환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	 수집된 정보의 사용이 초기 동의 과정에 명시된 부가사항인지를 검토해 

보았는가? 해당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	 기밀 유지 권리를 존중해 데이터가 반환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한 저장을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했는가?

•	 더 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경우, 모든 기명 정보 및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안전하게 파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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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15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115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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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 복잡한 현지 환경에서 국제 연구 윤리의 적용:
파키스탄의 빈곤, 환대의 문화적 가치와‘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윤리를 지키고자 한 연구자들의 노력

연구배경: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환대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의 사례로,‘환대’는 

손님을 예의와 존중으로 맞이하고, 손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한다. 

손님에게는 방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차와 다과, 때로는 정찬이 준비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손님은 예의상 한두 번의 거절 의사를 밝힌 뒤 주인의 환대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문화적 

관행이다. 연구자는 파키스탄의 여러 단체와 일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의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이 파키스탄의 가정이나 학교에 방문할 

때 사람들은 이들을 크게 환대해줬다. 연구팀이 만난 가족들과 학교 대표자들은 이들을 위해 

다과를 준비해 주기도 했다.

윤리적 문제:

파키스탄 사회에서 환대라는 가치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학교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나 학교에서 

방문객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교사나 여학생을 

따로 불러 다과를 준비하고 대접하게 한 학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환대에 대한 거절은 

아주 정중하게 이뤄질지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긍정적으로는 예의상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문화적 에티켓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한 번 거절한 뒤 

수락한다), 부정적으로는 무례하거나 거만하게까지 여겨질 수 있다. 이는 호의를 베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잠재적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 과정에 

있어 그들의 시간과 견해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와 개방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한편 차와 다과를 권유하고 수락하는 과정에서 편안한 대화나 교류가 이뤄져 문화적으로 

친숙한 시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참가자와 연구팀을 둘러싼 격식이나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팀이 어려움을 겪은 

바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 가치와 규범 존중이라는 도덕성은‘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윤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었다.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했다. 

첫째, 그들이 느낄 부담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방문한 가정과 학교의 환대를 받는다.

피해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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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대를 감사히 받고 그것에 대한 보상(예를 들어 다과를 마련하기 위해 쓰인 비용 지불)

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했다. 하지만 몇몇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보상이 자칫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환대를 제공한 가족과 학교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방법도 생각했다. 

선택방법:

연구팀은 방문한 지역 공동체에서 보여준 환대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할 경우“조직 내 규칙”을 언급하며 예의를 갖춰 음식이나 다과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연구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가정과 

학교에서는 다과를 준비하거나, 어떻게든 연구팀이 착석한 바로 앞에 다과를 준비했다. 

이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 문화적 에티켓의 일부로서 단순한 예의상 행동으로 인식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과 준비를 위해 모든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뒤에 거절하는 것은 자칫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연구팀은 가끔은 비스킷 한 개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아동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연구팀이 떠난 뒤에 먹으리라 희망하며, 손 대지 

않은 채 남겨두기도 했다. 

이는 연구팀과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마주친 문제다. 연구팀이 문화적 기대와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도 점차 능숙해졌다. 연구팀은 방문하자마자 다과나 

먹거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이 방법이 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다과를 제공받았다. 연구팀은 어떤 경우에도, 방문을 

마치고 그 장소를 떠날 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자 했다. 이 선물이 일종의 보상처럼 

보이기보다는 감사의 표시로 보이도록 노력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가치 있는 선물을 주고자 

했으며,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이 들였을 비용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최대한 상응하도록 

제공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학생과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필, 

지우개, 크레용 등 학용품이 담긴 작은 가방을 준비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연구가 실제로 이뤄지는 지역의 복잡한 환경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구 윤리를 조화 있게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문화적 가치나 규범이 연구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가?

이 사례연구는 환대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연구 윤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환대라는 

가치는 연구자들을 초대하는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가정이나 공동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방문객을 환영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 문화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가치라면, 방문을 

허락하는 것이 정말 자발적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경우에 더 강하게 적용된다. 아동은 어릴적부터 손님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공통된 미덕을 배우면서 자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인터뷰나 다른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만약 거절하기 

어렵다면, 그들의 동의나 찬성은 정말 자발적인 것인가? 연구팀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과의 소통과 그 관계를 둘러싼 문화적 기대와 규범을 어떻게 연구 윤리와 

접목시킬 것인가? 이 사안은 지역 공동체의 대표나 연장자들과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의논할 

수 있는 문제인가? 현지 상황과 그 문화적 가치 및 규범에 근거해 언급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문해줄 수 있는 현지 윤리 심사위원회가 존재하는가, 없다면 설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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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Sadaf Shallwani, Department of Applied Psychology & Human 
Development,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사례연구 2: 퇴행성 질환이 있는 참가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향후 혜택이 가도록 촉진 

연구배경:

만성적이거나 진행 중인 퇴행성 뇌질환을 앓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 연구를 위한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아동의 연령과 진행 중인 뇌질환의 심각성으로 인해 동의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퇴행성 뇌질환은 극히 드문 질병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진단과 후속 관리를 위해서는 제3, 제4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며 고도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질병에 걸린 아동을 관리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아동의 치료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를 통해 증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기도 한다.

윤리적 문제:

퇴행성 질병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현재 진행형인 임상병리학적 지식 기반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의 사례들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는:

a) 지식 기반을 조성할 때, 부가적인 역할 없이는 의학적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다.

b) 대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뒤에, 예상치 못한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c) 모든 답변은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아동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d)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그럴 수 없을 때, 연구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선택방법:

•	 치료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단순한 조사가 아닌 경험적 문헌이나 믿을 만한 

선례가 있을 현실적인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했다. 즉, 연구는 과학적·임상적으로 탄탄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수년에 걸쳐 의학 화상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의학 기록을 잘 보관한다. 

•	 동의를 얻은 후 추후 시행될 수 있는 진단 시험을 위해 충분한 DNA를 추출해 보관한다. 

세포배양을 위해 피부나 근생검법 채취를 고려해 본다. 

•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그들의 사례가 관련 분야의 지역, 국내 및 국제회의에서 

토의나 발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완전한 동의를 구해야 했다.

•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아동에게 조사와 DNA 채취 또는 추후 검사에 쓰일 

재료 등 치료의 모든 부분을 언어나 이미지(예를 들어 사진, 영상 등), 드라마 등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설명해 줘야 했다. 이 과정은 부모가 동석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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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일생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연구자 본인과 다른 임상의는 아동 참가자를 기억하며 

연구 발전을 위한 그들의 노고가 인정되고, 인간미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삶의 경험을 사용해 부모가 결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의 이야기가 

전국 방송 xx에 소개될 수 있으며, 아동의 사진은 진료소나 어린이 병동에 전시될 수 있다. 

아동의 이름을 딴 상이나 장학금, 자선기금이 조성될 수 있으며,xxi 부모의 이름은 회의 

요약문에 공동저자로 포함될 수 있다. xxii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연구자는 주어진 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수년에 걸쳐 

미래 혜택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	 연구자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	 연구가 아동 참가자와 그들의 부모, 미래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인가, 또는 

연구자 자신을 위한 것인가?

•	 주어진 연구 기간 동안 참가자의 가족이 잘못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준비할 것이며, 실제 결과 내용을 전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	 아동 참가자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아동과 그 부모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	 연구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언제나 우선시돼야 하며, 연구자 본인이나 연구자 

가족을 위한 연구가 아니어야 한다. 

자료제공: Dr Andrew N. Williams, Virtual Academic Unit, CDC, Northampton 
General Hospital, Northampton, NN1 1BD, United Kingdom.

xx  http://www.youtube.com/watch?v=y_w_ltD7UhQ Children in Need Appeal 2012, introduced 
by Dame Helen Mirren accessed December 27th 2012.

xxi  http://www.thomassfund.org.uk/ accessed September 10th 2012 Thomas’ Fund in 
Northamptonshire, United Kingdom. This provides in-patient music therapy on paediatric and 
neonatal wards in Northamptonshire as well as at hom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life-limiting illnesses or a disability which, for medical reason, means they are too ill to attend 
school for extended periods. 

xxii  Alzoubidi R., Price S., Smith L., Baas F., & Williams A.N. (2010). A New Subtype of Pontocerebellar 
Hypoplasia. Dev Med Child Neurol., Volume 52, Issue s1,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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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3: 문화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통역사와의 협력 

연구배경:

서구 문화권의 전통에 익숙한 연구자가 생소한 문화적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빈틈 없이 준비를 마치고 온 연구자라도 타 문화권 내의 연구지에서는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걸림돌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그 지역의 언어를 모르는 데에서 온다. 2004년 인도 남부를 강타한 쓰나미가 발생한지 4년 

후에 시행된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층적인 문제점을 겪었다. 연구가 집중한 분야 중 하나는 

주어진 하위문화 속에서 부양자와 아동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는 아동에게 있을 장기적인 트라우마의 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윤리적 문제:

연구가 진행된 곳은 인도 남부의 아주 외딴 지역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쓰나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연구 참가자 중에는 쓰나미로 부모를 잃고 대안가정(보호소)

에 살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은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으며, 서구 문화를 접해본 유일한 때는 쓰나미 긴급 구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에 머물면서 연구자는 특히 아동들로부터 실생활에서 수직적 집단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아동들이 어른의 권위나 계급에 도전하지 않고 그들을 공경해 왔으며;

이는 복종, 의무, 책임이라고 여기는 아동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성찰을 얻기 위해 행동 제약이 거의 없는 조화로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 환경은 아동들이 포커스 그룹 질문에 집중하도록 했다. 아동들이 평소 어른에게 보이는 

행동 양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구의 일면이었다. 

하지만 성인 통역사들은 그렇게 유도하더라도 평소 아동이 어른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외줄 타기는 성인 통역사가 문화의 매개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아동을 대하는 적절한 통역사를 

찾기 위함이었다. 

선택방법: 

현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남녀 그룹에서 통역을 담당할 두 명의 남녀 학생을 선발했다. 

두 학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됐다: 2개 국어 구사 가능자(타밀어와 영어, 특히 타밀어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밀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 아동의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 

통역을 할 때 요구한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태도가 아동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이틀에 걸쳐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훈련받았으며, 다양한 

이론적인 개념들(예를 들어 트라우마, 웰빙 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배웠다.

행동 강령에는 아동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체벌 금지, 소규모 집단에서의 자율적 

행동)와 연구자가 왜 주어진 방식으로 아동을 대할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행동 강령에 제시한 근거들에 대해 통역사들과 적극적인 토의를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기본 

업무인 통역 훈련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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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들은 (1) 작은 의미 단위로 통역할 것 (2) 임의로 질문을 덧붙이는 것을 피할 것 (3)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아동과 따로 대화하는 것을 삼갈 것 (4) 게임 등 다른 놀이 및 휴식 

활동에 참여할 것 (5) 기밀을 유지할 것을 주문받았다. 매 인터뷰 전에 연구팀은 통역사들과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해당 그룹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도 마쳤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아동과 친밀함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견과 느낌을 공유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 할 문화적 관습은 무엇인가?

•	 연구 시행에 있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가?

•	 통역사의 임무가 통역 자체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그룹 형성에도 기여할 때, 어떻게 

협업해 나가야 하는가? 

•	 연구 개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통역사는 어떻게 잠재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가?

자료제공: Dr. Silvia Exenberger,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Innsbruck/Austria. SOS Children’s Villages Inter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Department, Innsbruck/Austria.

사례연구 4: 포커스 그룹의 정보 공유가 아동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배경:

The Flemish Commission of Children’s Rights(플레미시 아동인권협회)는 플랑드르 지방의 

아동 학대 발생률과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Research Centre 

Childhood & Society(Kind & Samenleving)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설문 대상은 10-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이었다. 설문 구성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시행된 사례들을 참고하고, 

플레미시의 사회상에 맞게 변형됐다. 설문의 내용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보호, 권위, 체벌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들과 폭넓은 대화를 진행해 보호와 권위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틀이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8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해 10-18세까지의 남녀 아동 

46명과 연구를 진행했다. 각 포커스 그룹은 6-8명의 아동으로 구성됐으며, 3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첫 토론에서 아동들은 보호와 방치, 두 번째에는 권위와 체벌, 세 번째는 학대와 

방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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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성인과 아동 사이에 

나타나는 비수평적인 모습은 낯선 성인과 함께 하는 개별 인터뷰에서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덜 나타난다.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덜 경직돼 연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포커스 그룹 토론이나 인터뷰에서 그렇듯, 힘들었던 경험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표현돼 

참여하는 아동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보호·권위, 체벌, 학대와 방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본 연구의 질문은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의 

아동과 보호 및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나, 경우에 따라 아동은 

학대, 방치와 같은 경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주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그러한 경험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그동안 숨겨왔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키로 작용하는 셈이다.

각 참가자에게 연구 주제가 가질 수 있는 민감성과 더불어, 이 토론은 참가자들 간의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토론 중에 몇몇 아동들은 심각한 체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아동들은 매우 놀라며“그건 아동 학대야!”라고 반응했다. 이러한 정보가 아동 간의 

관계를 바꿔 놓았을까?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논의된 사항은 

모두 기밀 유지가 보장됨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다.

선택방법:

연구팀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아동 참가자에게 최대한 위험이 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	 모든 참가 학교는 정보를 담은 브로슈어를 받았다. 이 브로슈어는 국제적인 연구(아동 

학대나 방치에 대한 설문지 개발)와 보호, 권위, 체벌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조사한 질적 

연구를 소개했다. 브로슈어는 연구 과정을 안내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도 담았다. 

•	 각 교실에서 선별된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은 뒤 브로슈어와 동의서를 

제공받았다.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브로슈어를 읽어보도록 요청했고, 참여를 원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받았다. 학생들은 브로슈어에서 연구 목적, 

연구팀 소개, 아동의 권리(기밀 유지, 익명성,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읽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지 환경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현지 

사회복지사의 이름도 포함했다.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연구팀은 아동들이 꺼내는 이야기 주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참가자들이 가진 전문성과 연구의 초점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보호와 

권위에 대한 아동의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	 포커스 그룹이 잠재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연구팀은 질문을 하기 위해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포스터를 활용했다. 연구자가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이용해“아동을 돌볼 때 사람들은 뭐해?”와 같은 

질문을 아동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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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초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내용의 기밀 유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도 기밀 유지 조항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참가자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룹 토론에서는‘침묵상자’가 방에 놓여졌다. 아동들은 편지봉투와 종이 몇 장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종이에 적어 박스 안에 

넣었다. 그 내용은 매우 어렵거나 사적인 것일 수 있고,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또, 

참가자들이 깜빡 잊고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덜 신비스럽게 비춰지도록, 

연구팀은 그룹 토론 후 교실로 돌아간 참여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룹 토론에 대해 덜 궁금하게 하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질문하지 않게 됐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후속 조치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	 아동에게 논의된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포커스 그룹에서 민감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가?

자료제공: Hilde Lauwers, Research Centre Childhood & Society, Brussels 
(Belgium) 

사례연구 5: 우간다의 아동 연구자에 대한 포용과 대표성의 문제 

연구배경:

2006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테말라, 네팔, 우간다에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대한 주제별 평가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각 나라의 Child Clubs·Peace Clubs와 협력해 청소년들은 자문가, 

동료 연구자, 활발한 응답자, 문서작성자, 옹호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연구팀이 함께‘연구단’과‘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연구단(때로는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식, 자신감 및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간다에서 열린‘Start 

up’워크숍은 여러 나라의 아동 및 성인 연구팀을 한 데 모았으며,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역량 강화 및 성찰 워크숍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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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

우간다에서는 4명의 아동 대표(남 2, 여 2)가 스타트업 워크숍에 참여했다. 우간다에서 성인-
아동 연구단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 겪은 윤리적 문제는 어떠한 아동이 해당 구성의 

일원이 되고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인지에서부터 발생했다. 국가 소속 

연구자들(성인)이 참석한 Peace Club 회의에서 아동들은 지난 워크숍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다음 워크숍에도 참석하는지 물었다. 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은“만약 똑같은 멤버가 계속해서 

워크숍에 참석한다면 우리가 이 클럽의 구성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성의 문제는 주제별 평가 과정에 참여한 거의 모든 클럽과 단체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포용과 대표성 그리고 참여에 관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욱 폭넓은 의견 공유와 토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가상 관심대상 그룹 

모임에서도 이 윤리적 문제를 다뤘다. 해당 모임은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의 자문위원, 

글로벌 연구자, 대표 연구자, 각 참가국의 세이브더칠드런 포컬 포인트를 불러모아 월례 

화상회의를 통해 윤리적 관례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했다.

선택방법:

우간다 내의 여러 Peace Club 및 아동 단체와 자문회의를 거쳐, 보다 많은 숫자의 남녀 

아동들이 연구와 평가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설문조사 워크숍에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다. 포용적 참여와 대표성에 대한 결정은 모든 클럽 및 

단체들과 공유됐다. 이후부터 순환적인 대표 시스템이 마련돼 주제별 평가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아동과 청소년을 선발하는 기준이 됐다.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잘 진행될 수 있었는가:

•	 민주 선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아동 및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아동은 

모든 활동에 있어 집단을 대표한다.

•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참여: 아동 및 청소년은 모든 참여 과정이 포용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모든 연령대, 민족·부족적 배경, 역량(장애를 가진 아동 포함), 교육 

수준에서 동등한 숫자의 남녀 아동을 선발한다.

•	 또래 집단 내의 공유와 학습: 선출된 아동 및 청소년은 클럽이나 단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대표 시스템을 통해 우간다 북부에서 시행된 참여 연구와 평가 과정에 603명

(여 225, 남 378)의 아동 및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은 

10-14세였으며, 일부는 10대 후반이거나 20세 정도였다. 참가자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남녀 학생, 장애 아동, 과거 유괴당했던 어린이, 미혼모, 고아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많은 아동은 난민 캠프에서 생활했다. 해당 아동과 청소년은“워크숍이나 트레이닝에 참석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게 그곳에서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소개했다”고 보고했다(Save the 

Children Norway and Save the children in Ugand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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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문 위원회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Peace Club과 단체 구성원들은 아동과 청소년 

대표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적은 수의 학생만을 선출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24명(여 12, 남 12)을 뽑아 6명의 성인(연구자, 보건교사 및 후원자 대표, 조력자, 

지역 NGO와 세이브더칠드런 대표, 지역 당국의 담당자)과 함께 자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자문 위원회는 석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안건을 발의 및 논의하고 분석했으며, Peace 

Club과 아동 단체에 참여 연구와 평가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참여 연구 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포용적이고 순환적인 대표 체계를 촉진하고, 적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기 보다는 

많은 수의 청소년이 연구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표 선출에 있어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할 방법은 무엇인가?

•	 아동과 청소년 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정보의 투명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참고문헌

Save the Children Norway and Save the Children in Uganda (2008). National 
Report	–	Uganda	–	Children’s	participation	in	armed	conflict,	post	conflict	and	
peace building.

자료제공:  Clare Feinstein and Claire O’Kane. This is a more detailed version of 
a case example that was included in Save the Children Norway (2008) Ethical 
Guidelines for ethical, meaningful and inclusive children’s participation in 
participation practice. We also extend appreciation to Dr. Kato Nkimba for 
his contributions in developing this case example from Uganda.

사례연구 6: 폭력에 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아동 인터뷰: 아동 폭력에 관한 조사 
도구와 과정이 13-17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가?

연구배경:

많은 나라에서 아동의 정서적·신체적·성폭력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의 철저한 지휘 감시 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본 설문조사는 Together for Girls라는 국제적 민관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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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질병예방센터와 UNICEF는 이러한 연구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적·물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 전 세계적으로 8개 국가에서 계획 또는 완료된 이 조사는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실태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높은 

비율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연계해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윤리적 문제: 

2006년 유엔사무총장이 발간한 아동 폭력에 관한 월드 리포트는 아동 폭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 강력하게‘전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연구 노력을 발전시키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VACS(Violence against 

Children Surveys; 아동 폭력 설문조사)는 전국의 평균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13-24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경험을 묻는 조사를 시행했다. 13-17세 아동을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이 연구의 지지자들은 13-17세 아동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이 폭력 경험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당 기억에 대한 왜곡현상이 많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험한 어린 아동의 이야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사회 변화 역시 해당 연령대 

전반에 걸쳐 아동의 폭력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교육, 정책 개혁, 커뮤니케이션 

기술, 소셜미디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하고 효과적인 전략들이 있으며, 아동이 조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잠재적 피해보다 훨씬 많다고 여겼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13-17세 아동을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아동 참가자들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할 전문 인력 및 보호 시스템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질문들은 13-17세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선택방법:

•	 설문 과정에서 아동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	  응답자를 학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관리인의 보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목적은 마을이나 가정의 대표에게만 공개됐다;

•	 일방적·개인적 판단을 배제하는 인터뷰 분위기가 형성됐다;

•	 인터뷰 진행자는 아동 참가자와 동성인 자로 선발됐다;

•	  남녀 응답자들은 혹시나 같은 지역 공동체 내의 가해자일 수 있는 응답자와 동석해 

조사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기밀 유지를 위해 인터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모든 응답자에게 연락 가능한 기관 서비스 목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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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원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겪는 응답자들을 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이나 

상담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동의 절차를 시행했다;

•	 응답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었다. 

•	 설문조사 시행 전 문화기술적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연구 조사 내용이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다루는 사안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	 응답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유효한지 알아보고자 즉, 응답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사 방법에 대한 인지 검사가 

이뤄졌다. 인지 검사에서는 각 질문이 가지는 과학적 의도를 잘 담고 있는지, 동시에 

응답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응답자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인터뷰 시행 전에 수정됐고, 이는 전반적인 연구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켰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폭력을 다루는 설문조사에서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하는가?

•	 폭력에 관한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은 무엇인가?

•	 설문이 해당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성에 대한 첫 경험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고 있는가?

•	 어린 아동들을 연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18-24세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폭력 경험과 

체험 및 겪은 상황들에 대한 정보와 결과에 의존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연령대(5, 10, 15년 사이)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가치는 무엇인가?

•	 어린 아동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연구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대책이 없을 경우 겪는 

위험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묻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금보다 

덜 정확한 견해를 연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닌가?

•	 아동과 윤리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있을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적합한 아동의 연령대를 

다루는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자료제공: Mary	 Catherine	 Maternowska,	 UNICEF	 Office	 of	 Research	 at	
Innoc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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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7: Neuroimaging 연구의 부수적인 뇌 조사 결과 

연구배경:

IBF(Incidental brain finding; 우연한 뇌 이상 반응)는 특별히 드러나는 증상 없이 MRI, fMRI, 

MEG(뇌자도), EEG-ERP(뇌파검사), NIRS(근적외분광 분석법) 등과 같은 신경촬영법을 적용한 

연구에 참여한 건강한 아동이나 성인에게 나타나는 뇌 이상이다. IBF는 향후 잠재적으로 다른 

증상이 일어나거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병리학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보고 

체계가 없고, 연구 결과가 정상이거나 발견되는 문제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연구 참가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과학계는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상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로는 참여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것,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감지해 이를 참여 환자와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 범주에 대해 상당한 

절차적인 가변성이 있다. IBF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발생할 경우, 복합적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윤리적 문제:

비임상 연구에서 중요한 임상학적 발견이 일어날 경우, 생명윤리학적·의학적 문제에 속한다. 

여기에서 주요 도전 과제는 연구 참가자를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다. 

결론적으로, IBF의 감지, 중요성, 관리는 연구의 통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 참가자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된 치료 연구나 접근 가능한 

신경촬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조치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MRI와 fMRI는 

개발된지 20-30년 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IBF 발생은 7-36% 사이로 변화의 폭이 있었고, 

종양(양성 또는 악성 등)이나 비종양성(낭종, 혈관 이상, 뇌량 발육 부진, 수두증, 기형, 백색질 

변화, 무음 뇌경색, 뇌 미세 출혈,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IBF가 발견되면, 

연구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상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험 요인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IBF에 대응하는 

절차를 일차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의뢰를 하지 않는 것, 신경학적 정기 의뢰, 긴급 의뢰, 즉각적인 

의뢰 또는 향후 조치 등이다. 하지만 긴급한 의뢰는 증상이 없는 부수적 발견일 경우 이를 치료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한 증거가 없다면 고려하기 쉽지 않다. 적절한 절차의 

부재나 부족은 비극적인 상황이나 심지어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연구 참가자의 관점에서 부수적인 발견을 감지할 경우 불안감을 일으켜 다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위양성으로 밝혀지거나, 후속 연구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나 합병증,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참가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어떻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부모와 주치의에게 

참가자의 기밀 유지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예시와 선택방법:

최근 사례에서 Kumra and College(2006)는 MRI 연구에 참여했던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 60

명 중 8명(13.3%)으로부터 IBF를 발견했다. 확인된 모든 사례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 그들의 

부모와 주치의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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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세 경우에서 임상 신경 방사선학자는 다음 의뢰를 제안했다. (a) 첫 사례(소뇌 반구에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는 경우)에서 대조 작용제를 이용한 MRI가 권유됐다. 후속 분석을 한 

뒤, 신경 방사선학자와 신경학자는 연구 결과에 대해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말했다. (b) 두 번째 

사례(우측 정수리 백질 징후가 증가한 경우)에서 신경 방사선학자는 특이한 증상이 아니거나 

편두통, 라임병의 부차적인 증상, 염증이나 전염의 진행에 대한 반응이거나 탈수라고 보았다. 

2년간의 후속 연구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이는 임상학적으로 이상 증세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c) 세 번째 사례의 경우(혈관 기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솔방울샘의 신호 소실), 참가자는 다른 뇌 영상 절차에 의한 재평가 과정을 거쳤고, 특별한 

징후나 해부학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연구 결과는 기술적 인공물로 보였다. 

그 외 다섯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신경 방사선학자나 소아 신경학자는 해부학상으로 

볼 때 정상적인 변형들이라고 언급한 뒤로는 별도의 의뢰가 요구되지 않았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건강한 아동이 자원해서 뇌 영상 기법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지침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안이다. 신경 윤리학 분야의 몇몇 연구자들은 뇌 연구 중 발견되는 IBF에 대한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뇌 영상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 참가자들(아동과 부모)은 IBF 발생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사전 동의 과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각각의 뇌 영상 기법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참가자들은 정보 공개에 동의 또는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제외하고 IBF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을 선택권도 있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팀을 구성할 때, 잠재적으로 IBF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대학원생 및 포스닥과정 연구자의 역량 강화, 연구자와 

참가자가 최종적인 의뢰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아 신경 방사선학 및 신경학 

자문을 얻는 것).

•	 연구센터와 윤리 위원회는 참가자에게 IBF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적절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접근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IBF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신경 활성화에 있어 나타나는 변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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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8: 아동 인터뷰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충 해결에 따른 딜레마

연구배경:

연구팀은 짐바브웨, 탄자니아, 영국에서 HIV에 노출된 사람을 돌보는 어린 아동에 대한 인터뷰 

과정이 포함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아동들은 최근 또는 현재 가족 중에 만성 질환자(주로 

AIDS에 걸린 부모)를 돌보고 있었다. 몇몇 아동은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근래에 

고아 신세가 되기도 했다. 

윤리적 문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아동의 의무, 부모의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한 인터뷰 질문들은 때로 

어린 돌보미를 울게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게 했다. 인터뷰 도중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었던 감정적·신체적 고통을 묘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매우 

힘들어 했다. 그리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동이 이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구팀은 인터뷰를 계속할 것인지,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또한 연구팀은 가족을 돌봐야 했던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다른 날에 진행해 계속 조사해야 

할지, 다른 연구 방법을 활용하거나 인터뷰 대상 아동 전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연구팀은 아동에게 가한 스트레스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아동이 흘린 

눈물만큼 인터뷰가 가치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했다.

선택방법:

이따금 어린 돌보미가 눈물을 터뜨리거나 인터뷰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힘들어할 경우 

인터뷰는 속히 중단됐다. 아동이 더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예를 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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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것) 인터뷰어가 질문했을 때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인터뷰를 멈췄다. 

또 동석인 다른 사람(예를 들어 보호자, 부모 또는 손위 형제)이 인터뷰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연구자가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중단됐다. 연구팀은 

아동의 고통을 세심하게 파악하고자 했고 이를 발견할 경우 잠시 쉬거나, 다른 때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단할 기회를 줬다. 탄자니아와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는 아동이 

찍은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등의 참여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주제에 대한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할 때 도움이 됐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연구팀은 전문가이자 한 인간으로서 인터뷰 중에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는 접근방식과 

연구 방법에 대해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를 성찰하게 됐다. 연구팀의 의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 

주체적인 존재로 아동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었다. 즉 성인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하지만 아동이 가족을 

돌본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창피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다. 짐바브웨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현지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회복지사(Shona and Ndebele)는 이러한 접근방식이“불공평하고 부적절하며 

심지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다르게 탄자니아와 영국의 경우, 청소년 참가자들은 인터뷰 중 눈물을 보이면서도 

그들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고맙다며 계속해 달라고 했다. 한 여자 청소년은 

이제껏 아무도 자신에게 아픈 가족을 돌봐야 했던 경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	 연구자는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아동을 위한 연구 과정에 장기적인 잠재적 혜택과 이를 

가로막는 인터뷰, 즉 감정적 어려움이나 눈물을 보이게 하는 단기적인 잠재적 피해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잠재적 혜택은 아동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경험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슷한 상황의 아동들과 

함께 동기 부여가 되고 집단적 힘을 가짐으로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어린 

돌보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야 아동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인터뷰어와 통역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준비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터뷰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특히 해당 아동의 가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다른 

가족이나 이웃을 피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으므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	 인터뷰 대상자인 아동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인터뷰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라면 

언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연구 진행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담과 같은 아동의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단계를 거쳐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것인가? 

•	 인터뷰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면 감정적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예를 들어 그림, 사진, 

스토리보드, 바디 맵, 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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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9: 보호와 참여 사이의 균형 이루기 : 
후속 지원 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방법 

연구배경: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연구자에게 도전 과제다. 연구자들은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때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는 

HIV와 에이즈 발생률이 높은 나미비아 북부의 세 지역에 사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입증되진 않았지만 이 지역의 아동이 심리사회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계획과 

정책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이 겪는 우울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어린이 우울증 지수(CDI; Kovacs, 

1985)는 여러 문화권에 적용 가능한 17가지 우울증 자가진단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7-17

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는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Oshindonga, Rukwangali, 

Silozi 언어로 현지 상황에 맞게 재번역됐고, 사전 시험과 번역 과정을 거쳤다.

윤리적 문제:

연구가 진행된 지역은 빈곤, 먼 거리, 부족한 교통수단, 홍수, 국내 및 국외 이민, 제한된 보건 

및 사회 제반시설과 인적 자원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정부가 고용한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의 

주요 도시에만 있었다. 연구 당시 나미비아에는 고아나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기소가 없었다. 

최상의 연구 결과물과 지역 자문을 활용한 본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해를 입히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연구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시행됐다. 

특정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진행이 안되는 임상학적 검사와는 달리, 공개된 치유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이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단계가 제시됐다. 실제로 

청소년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자원들을 공유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히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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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또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 단체를 먼저 방문했다. 협력자들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파악하고, 연구 참여 아동의 동의 하에 피해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들을 돕기도 했다. 협력자 

중에는 여러 정부 부처, 전통적 권위자, 지역 공동체 기반 단체, 종교 단체, 학교, 가정방문 

돌보미 봉사자 등이 있었다. 아동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접근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구에 정당성과 

가시성을 제공했고, 참여 아동의 연령, 성, 민족성 등에 따라 필요한 사후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참가자가 도움을 요청할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해 이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 

많은 경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는 개인 자원(예를 들어 인적 네트워크), 

현지 지역 공동체 기반 또는 종교 단체(예를 들어 나미비아의 가정방문 돌보미 봉사 단체인 

Catholic AIDS Action)와 비공식 지역 공동체가 있었다. 자살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생각하는 아동에게는 본인 동의 하에 고아와 취약한 아동을 돌보는 현지 기관에 보내져 후속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다른 많은 경우에도, 연구팀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출생 및 사망 신고 

방법부터 아동이 느끼는 공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까지, 아동 참가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현지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눴다. 연구팀의 선택은 신중히 고려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도입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본 연구에서 시행된 지역 상황과 당신의 연구가 진행될 곳과는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연구 진행시 청소년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참가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	 지역 공동체에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연구의 일환으로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면, 아동 참가자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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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0: 학교에서의 딜레마: 장애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언제 지원할 것인가

연구배경: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술지에서 연구팀은 많은 경우에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과정, 사회생활 그리고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을 목격했다. 

연구팀은 갓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7명의 장애 아동의 생활을 살펴보며 학교에서 

겪는 경험이 개인과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해당 연구는 배제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샘(필명)은 13세 소년으로 수많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의 세계관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의 교육을 후원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려웠다. 샘은 읽기 능력은 좋았으나 학교수업의 

사회적 상황과 측면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불쾌해 하거나 화를 내곤 

했다. 그의 행동 때문에 공부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나오게 됐고 이 때문에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시골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 

준 교장선생님 덕분에 이곳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다닐 수 있었다. 연구팀이 그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를 3개월간 다닌 시점이다.

윤리적 문제: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 학생들은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고, 샘은 

사회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밖 복도에 있었다. 특히 이 시간에 남학생들은 바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서로 밀치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한 남학생이 샘을 밀치고 그의 책을 뺏으려 

하면서,“저능아”라고 불렀다. 샘은 남학생에게 소리를 질렀고, 몹시 기분이 상했다. 샘은 

교실에 들어가 조교 옆자리인 교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교사가 그날의 수업 목표를 설명하는 중에, 샘은 옆에 있는 조교에게 

그를 놀렸던 남학생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불평했다. 교사는 샘에게 집중하라고 말했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교사는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문을 가리키면서 나가 

달라고 했다. 샘은 교실을 박차고 나가 학습지원센터로 향했다.

여기에서 연구자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책임, 연구 대상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와 

관련 질문들이 떠오른다. 연구자는 얼마나, 또 어떻게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따라야 할 지침은 사전에 구성해 놓은 연구 

계획서를 참조할 수 있다(예를 들어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성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하거나 해당 성인이 연구자를 대신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전 

준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간혹 연구자들이‘직감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선택방법:

따돌림은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이를 알아채거나 이해하기 힘들며,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샘은 적극적으로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아동들의 따돌림은 샘의 참여와 행복에 큰 걸림돌이었다. 샘의 교사는 해당 상황과 샘의 불안 

증세를 잘못 이해했고, 그로 인해 샘은 수업에서 배제되고 배울 기회를 잃어버렸다. 따돌림은 

신고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서 담당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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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따돌림이 샘을 학습과 참여의 기회로부터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다. 연구자에게는 몇 가지 대안이 있었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그저‘병풍’같은 존재이다);

•	 복도에서 아동들이 샘을 괴롭히는 현장에 개입한다 (교사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

•	 샘이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를 직접 교사와 논의하고, 샘에게도 이를 알린다;

•	 샘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한다 (또는 취하지 않는다).

선택방법:

연구자는 아동들이 샘을 따돌린 일이 있은 후 한동안 교실에 머물다가 샘이 있는 학습지원센터로 

향했다. 샘에게 이 일을 교사에게 알릴 것을 권유했지만 샘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샘은 보복이 

두려워 교사가 이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교사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몇몇 

아동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샘은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데 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연구팀은 교사에게 말하지 않는 방향과 샘이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샘은 연구자가 사회과목 교사에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에 동의했다. 복도에서 따돌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보편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사가 다른 학교 교사와 사례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연구자의 역할과 해당 청소년을 옹호하는 역할을 번갈아 

맡았다. 연구자의 역할과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책임감과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감이었다. 연구는 연구자의 호기심을 위해서가 아닌, 잠재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Munford & Sanders, 2001). 이 상황에서 연구자는 샘이 

겪게 되는 피해와 혜택을 동시에 고려했다.

1. 이 상황에서 연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	 병풍과 같은 역할만 할 수 있다;

•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사의 의견, 질문에 대답하며, 샘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상황을 관찰한다;

•	 교실에서 또 다른 교사의 역할을 한다;

•	 청소년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을 옹호한다;

2. 연구자는 옹호자의 역할(중립적이지 않은)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이 적절한가?

3. 연구 아동에 대한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그리고 연구자로서 샘과 같은 아동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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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에 개입해야 하는가?

•	 연구자는 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가?

•	 사건 이후 학생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적절했는가 아니면 

연구자는 바로 교사를 찾아갔어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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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1: 아동과 함께 한 윤리에 대한 토의

연구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윤리적인 지침을 추구하기 위해 아동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가 된다. 특히 네덜란드 출신의 Stichting Alexander가 진행한‘아동 학대 철폐를 

지지하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대한 독일의 연구 프로젝트’처럼 어려운 주제일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팀은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지침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아동에게 중요한 윤리적 지침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윤리에 대한 역할놀이를 아동 연구 그룹에서 진행했다. 아동들은 연구 환경에서 

어떻게 대해지길 바라는가?

윤리적 문제:

연구팀은 아동과 윤리에 대해 토의할 방법을 고민하며 몇 가지 문제점과 직면했다.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연구팀이 그 방법을 어떻게 아동의 연령에 맞게 적용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주제를 소개하고 아동이 윤리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할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이를 얘기할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선택방법:

연구팀은 두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동 연구 그룹과 함께 만들었다. 아동이 

직접 연구자와 응답자를 연기하는 몇 번의 소규모 역할놀이를 한 뒤, 어떤 행동이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인지에 대해 토의했다. 그리고 아동과 함께 윤리적 지침을 작성해 그들 스스로가 이를 

책임감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법은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방법으로 입증됐다. 아동들은 연출된 시나리오를 직접 볼 수 있고, 어떤 행동이 좋고 나빴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할놀이를 재미있게 생각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다. 아동은 관련된 지침이 준수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지침을 정확히 떠올릴 수 있다.

1.  그룹 앞에서 두 아동이 역할극을 한다. 그들은 상황이 묘사된 카드를 읽고 본인의 역할을  

확인한다. 한 명은 연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아동은 응답자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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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아동은 묘사된 상황을 연기한다. (약 1분간의) 짧고 재미있는‘연극’을 연출하기 위해 

어떠한 이야기도 추가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3.  연극을 마친 후 두 아동은 다시 자리에 앉는다. 먼저 이들의 멘토가 두 아동에게 연극이 

어땠는지 물어본다(들뜬 감정을 진정시킨다).

4.  그리고 나서 관객들은 그들이 본 것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멘토는 연극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	 연구자가 옳았나요, 틀렸나요?

•	 이것이 왜 좋았나요, 혹은 나빴나요?

•	 우리가 이 짧은 연극을 보고 연구자의 행동에 대해 어떤 윤리적 지침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5. 모아진 지침들은 종이에 다시 옮겨 작성한다.

6. 그리고 또 다른 2인조 아동이 그룹 앞에서 다른 상황을 연기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 그룹 토론을 통해 윤리 문제를 논의했다. 서로에 

대한 소개도 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된 후, 연구팀은 윤리에 대한 주제를 쉽게 끌어냈다. 

윤리는 다른 주제보다 특별히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그룹 토론은 적절한 방법이었다. 대화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지침을 만들 수 있었다. 

이후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침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계속해서 

토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만일 답하지 않아도 될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 그냥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된다. (남, 13세)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연구팀이 윤리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가?

•	 실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윤리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	 만일 아동이 생각하는 윤리와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아동의 생각과 경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특히 연구자 스스로 

그것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는? 

이를 통해 아동 참가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아동들을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남, 13세)  

참고문헌

Jurrius, K., & Uzozie, A. (2012) If I were a researcher. Discussing ethic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msterdam: Stichting Alexander. 

자료제공: Kitty Jurrius, Stichting Alexander.



138

사례연구 12: 집단 상황에서 자발적인 사전 동의 얻기

연구배경:

해당 박사학위 연구 설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일랜드에서 보호자 없이 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다루기 위해 13-18세의 비슷한 청소년들의 개별 인터뷰를 넣는 

것이었다. 표본을 위한 연구 기준을 충족시키는 청소년을 모집할 때 염려되는 점은 이들이 

사전에 겪은 경험들로 인해 해당 연구에 대한 의심, 회의 등의 감정들이 생겨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상처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다. 다른 청소년과 해당 그룹이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의 의심과 회의는,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청소년 연령대, 특히 여러 이유로 취약하다고 여기는 잠재적 

참가자들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그룹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연구 초기부터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사전 경험으로 인해 다른 이들, 특히 권력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을 것인가 였다(Ní Raghallaigh & Gilligan, 

2010). 연구는 아일랜드에 도착한 이후의 경험에 초점을 뒀지만, 훨씬 더 민감한 문제는 많은 

청소년이 불확실한 이민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더욱 조심스러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소위 권력자들이 속한 부처에서 

제안하는‘방안’들과 직면할 때 무력해질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번의 인터뷰로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경험의 복잡성과 범위를 공정하게 다루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환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결국 인터뷰 시작 전에 독립된 호스텔에서 청소년들을 묵게 해 참가자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호스텔에 청소년들을 배정하는 관계자에게 참여 관찰을 하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

윤리적 문제:

연구의 주요한 윤리적 문제는 자발적인 동의를 참가자로부터 얻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두드러지는데, 연구자를 권위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Mahon 외, 1996). 청소년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이민 상태인데다 그밖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Hopkins, 

2008년 참고). 게다가 참여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더 복잡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호스텔에 머무르면서 연구자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연구자는 참가에 대한 흥미가 강한 사람이 일부 있거나, 대다수가 흥미를 보이고 한 

두 명이 프로젝트 전체를 거부하더라도 연구 참여 집단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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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연구팀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했다. 물론 동행자가 없는 소수자들의 불참 

권리도 중요했다. 그러나 여타 청소년들은 연구에 대해 열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거부할 권리만큼, 이들의 연구 참여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선택방법:

만일 대다수가 연구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시켜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사전 동의는 두 가지 

문제로 이어졌다. 두 잠재적 집단인‘동의자’와‘비동의자’간의 권리에 대한 균형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연구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한 부분은 호스텔에서의 연구자 참가 여부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연구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참가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팀은 어떤 청소년은 호스텔에 연구자(Muireann)가 존재한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에 동의한다고 해서 두 번째 부분도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부터 나온 표 1(Ní Raghallaigh, 2006)은 연구자가 동의를 구했을 때 청소년들의 

가능한 답변의 조합을 나타낸다.  

표 1: 연구 참여와 호스텔에서의 연구자 참여에 대해 동의를 구했을 때 잠재적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답변들 

연구 참여 의사

연구자의

관찰에 

관한

의사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저는 Muireann이 

호스텔에 있는 것도, 

그녀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Muireann이 저를 

인터뷰하는 것은 좋지만, 

호스텔에 드나드는 

것은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

“Muireann이 

호스텔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녀가 

저로부터 혹은 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Muireann이 우리가 묵고 

있는 호스텔에 와서 우리의

삶에 대해 탐구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저를 인터뷰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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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든 청소년으로부터 연구자가 호스텔에 있어도 된다는 구두 동의를 얻었다. 대부분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 1 대 1로 면담하면서 동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연구자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과 연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한 참가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수집되고 포함된다고 했다. 또 활발한 관찰에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현장 기록은 적지 않기로 약속했다. 현장 

연구를 하는 동안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동의를 구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연구자의 

존재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새 청소년이 호스텔에 왔을 때이다. 연구자 관찰에만 동의한 몇몇 

청소년들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연구자와의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연구자 관찰과 연구 참여에 모두 동의한 다른 청소년들은 

후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다고 했으나 Muireann이 호스텔에 머무르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집단 연구를 할 때 연구팀이 전체 집단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는 것일까? 연구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답은‘그렇다’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이 연구에서의 동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 즉 청소년들이 현재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 것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었다. 그저 

호스텔에 가서 단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먼저 동의를 얻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현장 연구를 시작하기 전, 사전에 청소년들과 몇 번의 회의를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가졌다. 그리고 그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호스텔 직원이나 연구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익명 

댓글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동의를 얻는 데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잠재적 참가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데 매우 중요했으므로, 쫓기듯 혹은 건성으로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 연구팀이 계속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드는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면, 취약한 청소년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 연구의 참여 관찰을 시행하는 동기 중 하나는 

청소년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이었다. 연구 과정에서 관계는 형성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의 종결과 함께 그 관계도 끝나버렸다. 이것은 과연 공정한가?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려 정서적으로 외롭고 취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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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3: 사진을 이용한 동의: 시각적 동의서에 사진 사용하기

연구배경:

시에라리온에 위치한 티와이 섬의 야생 동물 보호 지역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호 

지역이고, 환경 NGO인 EFA(Environmental Foundation for Africa; 아프리카를 위한 환경재단)

에 의해 관리되는 생태 관광지다. 연구자는 2008-2009년까지 티와이 지역 공동체에서 EFA와 

협력해 석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우선사항들을 

나타내줄 수 있는 사진을 찍도록 하는 시각적 참여 도구인 포토보이스를 이용해 야생 동물 

보호 지역 개발과 보호에 대한 세대 간 대화를 촉진시켰다.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대학의 윤리 원서를 준비하면서 접근이 용이한 형식의 동의서를 개발해야 했다. 

시에라리온의 시골은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서면으로 된 동의서는 

부적합했다. 구술 동의서도 고려했으나 당시 연구가 진행될 지역 공동체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녹음기 역시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참가자들의 구술 동의를 녹음하는 것이 어려웠다.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만질 수 있으며, 다양한 식자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동의 도구가 필요했다. 

참가자들은 연구팀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들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연구팀의 계약 사본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동의서는 연구자 자신은 

물론이고, NGO 관계자 그리고 연구 참가자들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다. 이 동의서는 

참가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가 미칠 영향, 연구 과정에서 문서의 역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도와줬고, 연구자로서의 의무감을 지키도록 해줬다. 

선택방법:

연구자는 포토보이스를 이용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동의서에 사진을 넣는 것이 동의 과정에 

적합한 접근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용해 대화하는 도구로 생각했다. 

연구자에겐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 특수 아동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이 연구에서 

이미지는 종종 수업을 가르치는 도구이거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교내활동의 

시각적 단서로, 그리고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위한 구술 동의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진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 생각, 정보를 면밀히 분석했다. 초안 작성은 매우 반복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었다. 표현될 수 있는 가능한 사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동의서 

스크립트의 구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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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의 농업 공동체에서 진행된 이전의 인턴십에서 연구자는 종이 자원이 희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시각적 동의서를 한 페이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의 스크립트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은 명료성과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한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 개수의 균형을 잡는 

일이었다. 또한, 동의서에 단어 몇 개를 적기로 했다. 이 결정은 동의서를 만들 때 연구자의 

사고를 돕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어를 동의서에 적음으로써 참가자의 

문맹률에 대한 광범위한 가정을 피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윤리 심사위원회가 동의서의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했고, 공동 

연구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공유했다.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부분들은 다음의 표 1을 보면 알 수 있다. 양식에 있는 이미지들이 

현지 배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EFA 직원들과 함께 프리타운과 티와이 섬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동의서는 흑백으로 복사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동의서가 연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 물어볼 기회는 없었다. 이 양식은 참가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인 참여를 시각화하고, 이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매 연구 워크숍마다 동의서 양식을 가져왔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과 동의서를 함께 보관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동의서 형식: 동의서에 글로 쓴 텍스트가 있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글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어떤 언어로 써야 하는가? 참가자들이 서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동의서는 몇 장이어야 하는가? 흑백과 컬러 중 무엇이 더 나은가? 일례로 한 

페이지당 사진 한 장이 있는 컬러 소책자는 어떤 모습인가?

•	 사진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 원래 양식에 쓰인 사진은 EFA 직원들이었다. 직원들은 

사진이 티와이 섬 주변의 지역 공동체에서 내부용으로 쓰인다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위한 

모델이 돼줬다. 연구 당시 시각적인 형식이 광범위한 학계에 흥미를 불러일으킬지 몰랐다. 

몇몇 직원들은 나중에 Doing Visual Research라는 Claudia Mitchell의 서적(2011년)에 

흐리게 처리한 사진을 싣는 것에 동의했고, 몇 명은 동의서 양식이 인터넷에 배포된다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종이책이 종종 전자책이 된다는 점도 통제하기 어려운 인터넷의 속성 

중 하나다.

•	 사진의 장소: 사진은 어디에서 찍어야 하는가? 지역적인 이유로, 연구팀은 프리타운에 

있는 EFA 본사에서 대부분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티와이 섬에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콘크리트로 된 회사 내부의 구조와 직원들의 도시적인 사무복이 전통적인 

진흙, 초가집 혹은 시골적인 의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농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사진의 내용: 어떠한 연구 환경에서도 동의 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부가적인 사진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예를 들어, 연구자는 사진을 이용해 

컨퍼러스에서, 발간된 신문이나 저서, 또는 웹사이트 등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줬을 것이다. 



143

•	 동의서에 더 많은 참가자 담아내기: 연구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 방식으로 개발한 시각적 

동의서는 어떤 모습인가? 동의서의 디자인은 연구자가 결정했으며, 이는 연구자의 경험, 

심미성 그리고 상상력을 반영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의 구성요소, 생각, 단계 그리고 

효과에 대해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가? 다른 참여적인 시각적 기술은 동의 과정을 어떻게 

심도 있게 할 것인가?

•	 사전 동의 과정의 구성요소로서 동의서 양식: 사전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더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른 윤리적 

단계들은 무엇인가? 사진을 표현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집중한다면, 동의서는 결코 

독립적인 문서가 아니다. 해당 양식은 연구 조사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동의와 관련된 

대화와 함께 개념화됐다. 연구자는 지역 당국의 단체와도 일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각 지역 공동체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 허가된 

프로젝트라는 것과 관련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자료제공: Jennifer Thompson, PhD candidate, Department of Integrated 
Studies in Education, McGill University, Canada 

표 1: 시각적 동의서 샘플 부분
 

주제

누가 

참여했는지와 

연구 활동 위치

연구자와 연구 워크숍을 도와줄 현장 

직원이 워크숍이 진행될 티아이 섬의 

관광안내소에서 찍은 사진

저는 어떤 사람이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했고 어디에서 연구

워크숍이 열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진 묘사 캡션

연구의 목적 야생 동물 보호소, 생태관광 캠프,

주변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연구 지역의 

지도

저는 연구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 

참가자들에게 

요구될 참여의 

단계

워크숍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저는 2회의 워크숍과 

1회의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연구 참가자들의 사진

저는 지역 공동체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이 선택된 사진들 

주위에 앉아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

저는 제가 찍은 사진에 

대해 토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44

주제 사진 묘사 캡션

연구의 문서화 녹음기 사진 만일 저의 목소리가 

녹음되면 그 카세트 

테이프는 비밀리에 

보관될 것이고 저의 

사진이 찍히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진 찍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의 자발성 워크숍을 떠나며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 연구자와 다른 

참가자들은 확실히,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연구 안에서 저의 

역할은 자발적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느낌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진

저는 이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손에 들고 동의의 표시로 

연구자와 악수하고 있는 연구 

참가자의 사진

이 양식에 서명하면 

저는 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진 없음 날짜:

EFA 직원:

참가자 이름:

분류(노인, 청소년 등):

지역:

서명 사진 없음. 지장을 받기 위해 

서명란은 여백을 넉넉하게 남겨

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기

정보

연구의 위험 

및 혜택

연구 참가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역 공동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는 모습을 담은 사진

저는 이 연구 프로

젝트에 참여해 얻게 

될 위험과 혜택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됨:

연구자

EFA 직원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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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4: 탄자니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때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 대처

연구배경:

본 사례는 최근에 진행한“탄자니아의 아동이 어떤 보살핌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묘사한다.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관례들을 

조사했으며, 다양한 부족, 생활 환경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단을 묶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한 국제 NGO로부터 의뢰된 것으로, 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연구의 설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보조했다. 연구가 진행된 지역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술지원과 현장의 과정은 아동 권리 변호사들과 정성조사 경험은 별로 없지만 아동 

발달과 탄자니아 아동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놀이 치료사가 

맡았다. 양쪽 모두 연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아동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실제로 수집되는 자료와 아동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 어린 아동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지에 대한 

일차적인 가정을 염두에 뒀다. 

윤리적 문제:

윤리적 도전 과제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기술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잠재돼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의논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조정해 부양자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아동과 그들의 

부양자들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선택한 사안들을 검토했다. 이 연구를 

설계하면서 어린 아동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연구 설계에 설정된 기준들이 현장 연구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 의도한 바와 실행하는 바가 다를까?

선택방법:

•	 아동 보호에 대한 공식적인 서약을 했는가? 

데이터 수집가들은 아동 보호가 연구 설계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어떠한 

서약도 하지 않았다. 아동 보호는 데이터 수집가들이 교육받는 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됐고, 

아동 보호자와는 초기 모임에서만 다뤄졌다. 관행적으로, 많은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들이 

공식적인 지침을 따르겠다는 성명의 가치를 모른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에게 지워지는 실질적인 

책임도 없고,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참가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	 접근을 위한 협상과 예상 기대 조정하기

가난한 지역 공동체에 온 연구자들은 감시 대상이 되거나, 정부에서 파견된 직원 내지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중재자로 인식된다(Ebrahim, 2010; Morrow, 2009).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시간을 들여 연구 목적과 연구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지역 공동체 및 아동과의 연구에는 힘의 

균형에 문제가 존재한다. 윤리적 불균형(Christensen & Prout, 2002)은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모두 지닌 전문가와 외부인이 가난한 연구 참가자와 소통할 때 일어나며, 아동이 연구 대상이 

되고 연령에 따른 힘의 차이가 강조될 때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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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 참가자들은 아동이 연구 결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조직이 옹호하는 계획을 전달하는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성인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아동의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힘의 불균형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Bergstrom, Jonsson & Shanahan, 2010). 1차 데이터 수집가로는 공동체 

안에서 조기발달 교육을 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택했다. 지역 공동체 내의 

아동과 부모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정치 및 전통적인 지도계층과 인근 지역에 

사는 부모들을 만났다(Ebrahim, 2010).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참가자 모집에서 어려움보다는 

더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접근하는 데에 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 리더를 이용해 

참가자들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	 동의 얻기
 
연구 초기에 성인과 아동이 연구에 동의하는 일회적 동의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반복적 동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Simons & Usher, 

2000).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수집가에게 여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연구 대상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연구 대상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 대상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특정 연구 활동에 불참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가들은 첫 그룹 미팅에서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동 보호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보호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 

뿐이었다. 초기 연구 설계에 제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집가들은 참가자들이 

인터뷰 준비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기술지원자와 데이터 수집가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진행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벌어졌다. 

데이터 수집가들은 그들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매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설계된 절차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 실행의 단계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데 

그쳤고,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태도, 비언어적 

신호,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잠재적인 저항의 원인, 그리고 데이터 수집가와 참가자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성찰적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부분적으로 연구의 구조적인 설계에 있었다. 

서로 다른 기대와 기술, 그리고 능력을 보유한 여러 단체들이 관여됐기 때문이다. 

가장 꼭대기에는 연구를 의뢰한 위원회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에게 중요한 것은 연구 

참가자들과 관계를 쌓기 위해 거쳐야 할 윤리적인 과정보다는, 궁극적인 연구 결과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계였다. 연구자로서 천천히,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해야 하는 윤리적 연구에는 많은 긴장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NGO와 직원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주장하는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아동들과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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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교류할 때 자신의 태도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NGO 직원들은 아동의 옹호자 및 보호자 역할을 버리고, 훈련된 질적 연구와 실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취하기 위해 노렸했다. 성찰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깊이 있게 

경청해, 아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미성숙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윤리적 연구자가 마주할 문제들은 연구를 의뢰하는 단체와 계약하는 순간부터, 

윤리적인 연구가 좋은 연구라는 공유된 기대들을 양성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연구 관계자는 연구 초기부터 윤리적인 연구 설계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성찰이 필요한 윤리적인 연구에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가 연구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 보고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연구의 성공과 최종적인 연구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가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성찰이 필요한 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공유된 이해, 책무와 실천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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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5: 지속적인 동의의 문제

연구배경:

장애 아동들을 참여시키는 문화기술적 또는 현장 기반 연구에서 사전 동의의 개념은 연구자가 

참가자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사례연구는 학교 기반 

연구로서 1년 이상 동일한 학생 그룹(11-12세)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연구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 중 몇 명은 학교와 학급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관찰했다. 본 연구에는 뉴질랜드의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 7명과 연구자 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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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학교 경험이 장애 학생으로 생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의 예는 한 연구자가 학생 한 명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내용이다. 

윤리적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지침의 상당수는 사건 의존적인 연구(예를 들어 

인터뷰나 설문에 참여하는 것)에서 동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동의를 얻은 후 데이터 

수집이 이뤄진다.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아동은 연구 참여가 어떤지 경험했으므로, 참여를 

계속할지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과 연구자가 쌓은 

관계가 발전됐다. 연구에 대한 학생의 경험은 연구자와의 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 아동은 연구자가“잔소리를 하는”일반 성인과 똑같은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다. 당시 연구자의 고민은 다음과 같았다. 아동이 특정 시간에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연구에 더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연구자가“학생의 교실에서 조금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은 연구자가 교실에 

상주한다는 뜻임을 생각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참가자가 연구를 중단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이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다가 다음 

날은 다시 괜찮아질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참여의 모습이 어떨지 설명하고, 

매일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조율했다. 

연구팀이 참여 학생에게 준 연구에 대한 정보지는 만일 특정 시간에 관찰되는 것이 불편하면 

연구자에게“좀 가달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실에서 일어나는 

성인과 아동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아동에게 주지 않는다. 학교의 일반적인 힘의 

관계에서는 보통의 아동은 성인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장애 아동의 

경우, 주변에 더 많은 성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절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선택방법:

교실에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음 예시를 보자. 연구의 초점은 장애 

학생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알렉스(필명)  및 그의 가족과 먼저 대화를 나눴다. 

연구자는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였다.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알렉스의 학급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연구자는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자마자 

메모를 하는 등의 데이터 수집은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연구자를 한 성인으로서 먼저 알게 

되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연구자에게 그들의 수업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편하게 물어봤다. 

첫날 수업이 끝날 무렵, 연구자는 교실에서 지내는 동안 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에 대해 메모를 할 것이고, 이들이 보내는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을 걸거나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고 했다. 

연구자는 아동들이 집에 가져가서 부모와 의논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 연구자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그래서 연구자가 처음 교실에 와서 이야기할 때 당시 없었던 학생들과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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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연습을 하는 알렉스를 지나갈 때 그는 연구자가 보기 힘들도록 글을 쓰고 있지 않는 팔로 

내용을 가렸다. 연구자는 그를 지나쳤고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알렉스와 단둘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새겨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알렉스의 

태도를 통해서 알렉스가 다른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알렉스 역시 나가서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연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연구에 도움이 되고 학생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는 점심시간에 알렉스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다른 기회를 찾았다. 

학생들은 교실에 성인이 있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으나 연구자가 함께 있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연구자가 교실에 있는 동안 무엇을 적는지 알고 싶어했다. 연구자가 

기록한 메모는 지저분했고 그날만 보관하고 버렸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록한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연구자는 내용들을 종합해 나중에 확장된 형식으로 기록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썼는지 보여주고‘휘갈겨 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줬다. 이는 자세한 인적 사항을 

생략할 수 있게 해줬고, 학생들에게 연구자의 초점이 교실 활동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이후로는 학생들이 와서 질문하는 일이 없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 경험의 핵심 인물이 된다. 따라서 아동들이 

연구자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에 따라 동의의 개념이 형성된다. 이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	 연구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또는 다른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할 것인가)?

•	 모든 아동이 연구자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어떤 기회들을 

제공할 것인가?

•	 최초의 서약을 요청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줄 것이며, 진행되는 참여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	 연구자와의 적절한 교류 관계에 대한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난다. 연구 과정이 

학생들에게 아직 괜찮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확인할 것인가? 학교에서 아동은 성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성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무언가가 

달라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아동은 어떤 실마리를 던지는가?

•	 연구자와 아동 간의 관계가 동료 학생을 포함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확신하는가?

•	 연구자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아동들을 어떻게 제대로 안심시킬 것인가?

•	 교실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데이터를 관찰 또는 기록하는 연구 활동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료제공:	Dr	Michael	Gaffney,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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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6: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부양자 동의 : 가장 취약한 아동 보호하기

연구배경:

The Young Carers Study(청소년 양육자 연구)는 대학, 남아프리카 정부, UNICEF,

세이브더칠드런, National Action Committee for Children affected by HIV and AIDS와 협력해 

설계된 국가적인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종단면적인 설계 방법으로 10-17세 아동 6,000명을 

인터뷰했다. 연구의 목적은 학대와 같은 위험요소를 포함해 에이즈 고아, 에이즈 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웹사이트 www.youngcarers.org.za 참고.

윤리적 문제:

아동의 취약점을 조사하는 연구에는 명확히 상응하는 세 가지 윤리적 요구가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동에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알리고 확신시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와 연구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서면 및 구두 설명을 제공하고, 아동이 

연구 참여를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구 

참가 여부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은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존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려면 아동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도 연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동의 취약점에 대한 근거의 기초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이지만 걱정스러운 아동 그룹의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윤리적 요구가 서로 맞물려 

연구자들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줬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장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나 성인이 모두 사망해 가장 나이가 많은 보호자가 아동이거나 18-25세의 형제자매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을 위해 연구 참여 동의를 해 줄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없다. 

또 다른 경우, 연구에 매우 참여하고 싶지만 인터뷰 진행자에게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 아동 그룹도 있었다. 보호자들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고 있어서 이 사실이 연구 때문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보호자가 마약 거래 등의 이유로 

범죄에 연루돼 이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 연구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 소수의 아동 그룹을 

찾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인 보호자가 부족하거나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자신의 이익만 

챙겼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은 가장 취약한 

그룹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연구에 포함하고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선택방법:

연구팀은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NGO, 옥스포드 대학교 및 남아프리카의 여러 대학교 

내 연구 윤리위원회들과 함께 해당 그룹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구팀은 

아동 친화적인 연구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남아프리카 아동들로 구성된 10대 아동 자문 

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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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연구팀은 주변 지역의 법률과 문헌을 검토했다(South African Department of 

Health Research Ethics Guidelines 2004 참고). 그리고 아동들에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보호자들이 아동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고 있는 경우)나 이모, 조부모(아동이 법적 보호자가 

없을 경우)처럼 아동을 대신해 참여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믿을 만한 성인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 접근방식은 단지 편의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님을 

밝히며, 연구팀은 이에 대해 세심한 훈련을 받았다. 만일 아동이 학대나 착취 경험을 알리면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알려 동의를 받은 후에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관에 위탁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아동과 성인이 연구 참여의 모든 정보와 기대효과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동의 및 정보 서식은 이들의 현지어로 읽혀졌고, 전문 

용어 없이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됐다. 연구의 각 단계마다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 혹은 

지명된 성인들로부터 참여 동의를 다시 구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연구에 꼭 포함하고자 하는 특정 취약 아동 그룹이 있는가?

•	 그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취약한 그룹에 접근할 것인가?

•	 연구가 진행되는 국가에 있는 아동의 연구 참여와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

•	 연구가 진행되는 지역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인가? 참가자들이 동의 과정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연구와 사전 동의 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아동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가?

•	 연구 때문에 노출된 취약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Lucie Cluver, Franziska Meinck and Mark Boyes. Young Carers South 
Africa,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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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7: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에 관한 연구에서 기표소 방법 도입 : 
혁신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보호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 방지

연구배경:

인도의 비하르 주와 자르칸드 주의 3i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가 후원하는 

Breakthrough 조혼 캠페인을 위한 영향 평가가 최근 CMS(Catalyst Management Services)

에서 진행되고 있다. Breakthrough는 성과 미디어 전략에 집중하는 국제 인권 단체이다.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결혼 의사결정에 관한 청소년 기관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중재하기 위한 Breakthrough의 계획에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이 아동 권리에 위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지식, 태도, 결혼과 관련된 관례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포함한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보통 가구조사와 인터뷰로 수집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가구조사와 

함께 기표소라는 혁신적인 방법이 청소년과 성인 참가자들을 위해 도입됐다. 기표소 방법을 

도입하면, 보통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 때문에 사회적 편견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민감한 

내용의 질문을 하거나 전통적인 가구조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가구조사가 알아내지 못하는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해의 깊이를 

더해 준다. 연구팀은 기표소 방법을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사용했으며, 몇몇 참가자들은 

이미 가구조사에 응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 활동에 임의로 배정된 자발적인 

응답자들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탐구를 할 수 있었고, 데이터는 마을 

단위로 분석됐다. 

윤리적 문제:

연구의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이었다. 이는 연구 시작부터 

제기돼 실험 단계에서 강화됐는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종종 솔직한 답변을 얻는 것이 어려웠다. 아동 결혼은 아동결혼금지법에 근거해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해당 관행을 인정하는 것을 꺼린다. 이 

문제는 청소년 응답자들이 관련되면 더 복잡해지는데, 솔직한 답변은 그들의 부모로부터도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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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조사된 민감한 문제는 다음을 포함했다:

1. 종교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 

2. 이른 성생활을 위한 법적·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조혼한 경우

3.  적정 연령에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받는 사회적 괴롭힘 –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의 제도적 제재

4. 종교적 집단의 괴롭힘으로 인한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

선택방법:

CMS가 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방법은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설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이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CMS는 동일한 숫자의 남녀 현장 조사자들을 고용해 청소년들이 설문에 포함된 질문 중 

성생활, 성희롱, 생식기 보호에 대한 지식과 같은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 더 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 경험을 하거나 동참해야 하는 압박감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을 방지하고자 CMS는 이러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기표소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CMS와 Mahila Samakhya가 HIV/AIDS에 관한 

연구로 성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 방법은 가구조사에서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힘든 질문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응답자들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단체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개발됐다. 

기표소 방법은 비밀투표를 사용한다.‘네’와‘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 현지어로 

큰소리로 전달되며, 8-10명의 참가자들이 질문마다 이동식 기표 상자에 녹색카드 (네) 혹은 

적색카드 (아니오)를 넣는다.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위해 참가자들은 천으로 

된 칸막이로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이를 수행한다. 답안지를 확보하거나 볼 수 없도록 

물리적 장치도 설치돼 있다. 응답자들은 다른 이들의 연구 참여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이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적색카드와 녹색카드에는 각 질문에 해당되는 

번호가 색인돼 있고, 기표소 활동이 끝나면 카드를 모아 답변들을 기록한다. 응답자의 답변이 

완전히 비공개가 되도록 응답지를 모은 컵과 차량도 모두 가려진다. 비밀투표가 시작될 때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중요성과 그들의 답변이 어떻게 익명으로 처리될 것인지 알린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CMS와 Mahila Samakhya는 HIV/AIDS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 기표소 방법을 사용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CMS는 아동 결혼을 포함한 조혼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기표소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도록 한다. 

기표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용했다:

1. 참가자들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2.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갖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에 대한 압박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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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팀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비교했을 때, 기표소 방법이 민감한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더 깊고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지역 공동체의 가장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이 답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제시됐다.

5. 기표소 방법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6.  지역 공동체로부터 기표소 방법이 자신들의 걱정이나 염려를 털어놓기 위한 안전한 

장소로 인정받았다. 

7.  부모는 개인 설문보다는 기표소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에 더 안심하고 아동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한 기표소 방법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으며, 여기에서 얻은 

피드백은 CMS가 앞으로 맡게 될 연구에서도 언급될 것이다.

 

자료제공: Ms Urvashi Wattal (CMS) and Dr Angela Chaudhuri (Swasti-Health 
Resource Center), India.

사례연구 18: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장애 아동 인터뷰하기

연구배경: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장애 아동의 실질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장애 아동 연구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방식은 종종 장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비롯됐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참여 연구가 확대되면서, 해당 연구는 장애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장애 아동과의 인터뷰를 계획할 때 부모의 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을 대신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싶거나 아동의 안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참석을 원할 수 있다. 연구자 또한 아동을 안심시키거나 아동이 선호하는 소통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의 인터뷰 참석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도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부모의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비장애 아동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 아동의 생각이 부모의 

의견과 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감시 없이 연구자와 의견을 나누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사례연구는 북아일랜드의 지적 장애 아동들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조항을 조사한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의견을 알아내고, 그들과 가족지원 서비스 

경험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었다. 

윤리적 문제:

이 연구에서 3회에 걸친 가정 방문을 통해 지적 장애 아동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연구자는 

아동을 방문하기 전에 연구 과정을 부모와 함께 논의했고, 몇몇 아동은 부모가 같이 있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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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동이 결정을 내리되 아동이 결정을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고 

설명했다. 첫 방문 때 연구자는 아동에게 혼자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싶은지, 원하는 바를 물었다. 한 사례에서 아동은 연구자와 단 둘이서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부모에게 아동의 의사를 알렸고, 다음 방문 때는 아동과 단 둘이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 부모는 여전히 아동과 연구자가 있는 방에 함께 동석했다. 

연구자는 부모가 이전에 아동과 둘이서만 만나기로 한 것을 잊은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아동을 

모두 곤란하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다. 연구자는 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아동의 인터뷰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아동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아동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동석에 신경쓰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해도 

됐다. 이 접근방식은 대립을 피하고 부모가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아동의 의견이 우선시되지 않았고, 참석한 성인이 연구 과정을 제어하기 때문에 인터뷰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대신 연구자는 부모를 따로 불러 그들에게 연구 과정을 다시 

설명해 어떠한 고민이나 생각이 있는지 상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는 또,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들끼리 사적으로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해 논의해 아동을 포함시키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적용 가능한 대안은 아동과 부모가 모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아동이 부모를 배제해서 그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줬다. 어떻든지 간에, 모두 동석하는 접근방식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관련 사안을 투명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선택방법:

연구자는 아동과 부모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협조적인 방식으로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연구자에게 

우선순위는 아동의 의견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첫 방문에서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이 선택한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해 주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었다. 그러자 부모는 전문가들이 

방문할 때마다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이 몇몇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될 때, 보통 부모가 아동을 대신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다시 설명했고, 연구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동의 의견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몇몇 질문은 대답하고 싶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아동은 또한 그림, 문장, 컴퓨터 지원을 받는 기술과 기호 카드를 포함해 

자신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제공됐기 때문에, 연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후에 부모는 흔쾌히 방을 나섰고, 다음 

두 방문시에도 부모는 연구자가 아동과 혼자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장애 아동과 부모 사이의 힘의 관계는 가정에서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모는 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자원이자 아동의 연구 인터뷰 참여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답변을 재해석하거나 고쳐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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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장애 아동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아동의 의견이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장 우선시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	 성인과 아동의 의견이 충돌할 때 연구자가 내리는 결정은, 장애 아동에게 연구 과정에 

대한 아동 참여의 관여도와 통제권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연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이 선호하는 참여 방식은 존중돼야 한다.

•	 만일 아동이 혼자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아동이나 부모가 기분이 상한다면 

연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그래도 부모가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연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동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동석한 자리에서 아동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경우, 연구자는 아동의 의견이 

우선시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	 연구자가 아동을 단독으로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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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Dr Berni Kelly, Senior Lecturer in Social Work, Queen’s University 
Belfast

사례연구 19: 아동 보호와 기밀 유지: 아동 폭력, 학대, 방치 경험이 있는 아동 조사

연구배경:

2008년,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국제 아동 폭력 

방지 협회)는 영국의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 현황과 영향을 

다루는 국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영국 사상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년 시절과 지난 1년간 경험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묻는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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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6,196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가구조사가 진행됐다. 그 중 2,160명은 11살 미만 

아동의 부모·보호자였고, 2,275명은 11-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1,761명은 

18-24세의 젊은이들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nspcc.org.uk/childstudy 참고.

윤리적 문제:

대부분의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들에게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룰 때는 기밀 유지가 제한됨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NSPCC 연구는 연령에 따른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자계식 조사)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물어봐, 부모가 아동에게 한 질문이나 아동의 답변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CASI에서는 

인터뷰 진행자 역시 참가자의 답변을 볼 수 없고, 참가자가 학대 경험에 대해 말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뷰하는 성인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영국은 

아동 학대를 보고해야 할 의무방식이 없다. 아동이 자신의 폭력과 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데 

대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게 윤리적인가? 만일 아동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밀 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만일 기밀 유지가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한된다면, 조사의 목적과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놀라게 하거나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동 보호, 지원, 상담 서비스가 잘 발달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됐다.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담긴 소개 책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이를 통해 부모, 아동, 그리고 청소년은 원할 경우 도움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기분이 상했거나 그 이상의 도움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연구팀에게 알릴 수 있는가? 도움을 청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폭력 가해자가 가정의 부모이거나 동거인일 

경우,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선택방법:

상담은 아동 보호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 부모, 아동, 청소년, 학대로부터 생존한 청소년들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이렇게 될 경우, 연구팀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전문가들은 기밀 유지를 제한하고, 조사에서 더 많은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아동과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했다. 학대에서 벗어난 젊은 생존자들은, 관련 청소년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청소년이 지역 당국에 학대를 보고하고 싶지 

않으면, 압박감을 받거나 그들의 의지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이 기분이 상했는지 또는 신뢰 가능한 아동 보호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을 설문조사 중 중요한 지점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빨간 깃발 알림 시스템과 검토 과정이 개발됐다. 인터뷰 내용은 데이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사 중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답변들이 나올 경우, 경고의 의미를 뜻하는 빨간 깃발이 활성화됐다. 인터뷰 

진행자와 가족은 경고가 언제 활성화됐는지 알 수 없었고, NSPCC 연구팀만이 이 알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빨간 깃발의 경우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시, 참가자들의 연락처는 검토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조사 응답지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경고, 검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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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과정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빨간 깃발이 활성화되거나 응답자가 

전문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모든 인터뷰는 매일 NSPCC로 보내졌고, 연구팀에서 두 명의 

팀원이 이를 검토했다.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인터뷰를 실시한 같은 날에 ChildLine 

상담 전문가 또는 NSPCC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내져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빨간 깃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적정 수준은 ChildLine의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합의했다. 몇몇 고려된 사항은 

다음을 포함했다: 학대의 심각성과 빈도, 아동이 생명을 위협받는 부상이나 강간을 당했는지, 

가해자가 다른 아동도 학대할 가능성은 없는지; 자해나 자살 의도가 있는지;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미 도움과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지; 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지; 아동의 생각과 

다르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탁 시설이 있는지 등이다. 

부모와 아동은 인터뷰에 동의하기 전, 해당 조사는 아동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안내받았다.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참가자들이 동의를 협의하는 시점에서, 성적 학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는 주제들이 나열된 전단이 배포됐다. 참가자들의 답변은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조사 중 화면을 통해, 원할 경우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질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부모에게 기밀 유지가 제한됨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응답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영국에서 진행된 다른 가구조사보다 더 긍정적인 수치인 

60.4%의 응답률을 보였다. 191개의 검토된 사례 중 총 85개의 사례가 위탁됐는데, 35개는 

ChildLine, 44개는 개인 상담 전문가, 그리고 6개는 NSPCC 전화 상담 서비스에서 맡았다. 

4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연구 참가자의 동의 하에 정보가 공유됐다. 

인터뷰 중 참가자들에게 조사에 참여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빨간 깃발을 표시한 참가자 

중 103명(54% 이상)은 조사에 참여한 것이 매우 또는 굉장히 가치 있었다고 했고, 38명(20% 

미만)은 조사 도중 기분이 상했다고 답했다(33명의 청소년과 5명의 부양자). 기분이 상했다고 

보고한 33명의 청소년 중 27명은 또한 조사에 참여한 것은 적어도 꽤 가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해당 조사가 어떤 점에서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해 

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연구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폭력과 학대에 관한 경험을 물을 

경우 어떤 피해와 혜택이 있는가?

•	 젊은 생존자들과 아동 보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연구에서의 아동 

보호와 기밀 유지를 다룰 때 도움이 되겠는가?

•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가 잘 발달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됐다. 서비스가 

훨씬 제한적이고, 폭력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적대적인 곳에서 비슷한 

연구를 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	 만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연구를 후원하는 이들이 해당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자료제공: Lorraine Radford, Professor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est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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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20: 가정 외 보호에 있거나 벗어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동료평가 연구

연구배경:

Care Matters : Time for Chang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7) 보고서는 

가정 외의 보호를 받거나 이마저 받지 않는 청소년들과 또래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Right2BCared4는 청소년이 돌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계획 중 하나다.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	 청소년은 18세가 될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은 돌봄에서 벗어날 때까지 의사결정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	 청소년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 

The Centre for Child and Family Research와 Loughborough University는 NCAS(National Care 

Advisory Service)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평가에도 활발히 참여하도록 동료평가 연구 방법을 

도입했다. 이는 개발 도구부터 결과 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모든 면에서, 돌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훈련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Edwards, 2011; Munro 외, 2010; Munro 외, 

2011; National Care Advisory Service and SOS Children’s Villages, 2012 참고). 잘 관리된 

접근방식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아동 복지 정책과 

적용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 도전 과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참가자와 또래 연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윤리적 문제: 

Right2BCared4 평가의 일환으로, 가정 외의 보호를 받거나 이마저 받지 않고 돌봄에서 벗어난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청소년들은 이 설문을 개별적으로 (온라인이나 하드 

카피로) 제출하거나 또래 연구자와 전화 통화로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전화 인터뷰 중에 조사 참가자가 또래 연구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로 또래 연구자는 통화를 중단했다. 협의된 절차에 따라, 지역 당국의 한 직원에게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렸다. 해당 직원은 연구팀의 한 팀원에게 연락해 이러한 성적 발언을 누가 

했는지 조사 참가자가 속한 지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익명성과 기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타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타인의 행동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팀에게 해당 아동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지역 당국의 고위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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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연구자는 이 사건에 대해 기분이 상한 상태가 아니었고, 연구팀은 사건이 기밀 유지를 

위반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관계된 청소년이 가정 

외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면,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당국의 직원은 청소년의 발언이 행동 양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상황을 가늠하고 관련 청소년과 문제를 논의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역 당국에 알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택방법:

지역 당국의 직원과 연구팀은 최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CCFR 절차에 따라)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지역 당국의 고위 책임자로부터 조언을 구하자는 데 동의했다. 제3

자의 입장인 고위 책임자는 이 사건이 기밀 유지 위반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참가자의 사회복지사에게 알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당국 직원은 고위 책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참가자와 (또래) 연구자의 안전은 연구 과정 동안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아동의 가정 외 보호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는 민감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갖춰진 시스템이 필요하다;

•	 준비,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은 또래 연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취약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할 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 

•	 기밀 유지는“명확하고 중요한 이유가 없는 이상 지켜져야 한다”(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2002, p. 5). 정보가 언제 공개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모든 

단체들에게 기밀 유지에 대한 한계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취약한 아동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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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21: 청소년 연구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배경:

YDRP(Queensland Youth Development Research Project)는 12-18세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연구팀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젊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가져오고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연구에서 믿을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인원의 아동이 참가해야 했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 보호자, 프로그램 리더, 

그리고 학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학교장까지 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고, 동의를 구해야 했다.

윤리적 문제:  

연구팀은 청소년들을 YDRP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참여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했다. 높은 가치의 소량의 상품 혹은 낮은 가치의 

다량의 상품을 추첨하는 것, 각 참가자에게 견과류 팩이나 막대사탕, 스티커, 펜, 연필을 주는 

것, 소량의 토큰을 지불하는 것, 보상으로 감사증서를 주거나 참여해 줘서‘고맙다’는 인사까지, 

다양한 대안이 있었다. 어떻게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정보를 알려줘야 (다가가기 쉽고, 

정직하게 보이면서도 유익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긍정적인 참여로 보이고, 

(지나치게 정보가 많고 부담되거나 흥미롭지 않은) 부정적인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할지 논의했다. 

무엇보다 연구팀은 균형적인 전략이 되도록 노력했다. 청소년에게 어필하고 매력적이면서도, 

강압적이거나 지나친 압박감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 전략을 설계해야 했다. 그리고 아동과 (이 

연구에 관여하는) 부모, 보호자, 교사, 프로그램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성인들 간의 서로 다른 

힘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했다. 연구팀은 청소년이 참여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논의했다. 또 각 청소년이 설문조사를 

마칠 때까지 선물, 지불 또는 보상을 비밀로 할지 토론했다. 연구팀은 각 인센티브가 청소년의 

건강, 안전,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각각의 인센티브가 특정 연령대 및 성별의 

그룹에게 어떻게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려했다. 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질문을 건너뛰지 

않고 설문을 끝내도록 격려하고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참여 전략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지불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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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방법:

연구팀은 이타주의와 연구에 대한 흥미에 의존해 부모, 보호자, 교사,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자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연구의 가치를 

보고 참여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연구팀은 청소년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참가하기로 결심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결합시켰다.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본래의 

이타주의적 동기를 대체하거나 저해하기 보다는 이를 강화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을 세웠다. 연구팀은 관련된 모든 사람, 즉 청소년과 성인이 참여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 초기에 모든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알아듣기 쉽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서면 및 구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고, 

연구의 잠재적 피해와 혜택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했으며,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연구팀은 청소년에게 해롭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사 선물로 음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청소년 멤버들이 참여하는 데 보낸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각자의 이름이 적힌 감사증을 수여했다. 현장을 방문할 때도 청소년에게 구두로 감사를 

표시했고, 설문의 처음과 끝, 그리고 정보 및 동의 패키지 속에‘감사합니다’라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넣었다. 또 청소년의 모든 성별과 각 연령대에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과 색상이 충분히 

고려된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와 임시 타투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의 전략에 포함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재무적인 인센티브였다. 모든 청소년은 상품을 

추첨할 기회를 가졌다. 소량의 높은 가치의 상품보다는 다량의 낮은 가치의 상품($20 상품권)

을 제공했다. 더 많은 청소년이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팀은 공평한 형태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했다. 각 상품의 가치는 적었지만 예산에서 차지하는 총 가치는 적지 않았고, 청소년은 1/4

의 승률을 갖고 있었다. $20 상품권에는 iTunes 상품권, 영화 예매권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이 

포함돼 있었다. 참여하는 청소년 단체들은 피해 주의사항 원칙에 따라, 주류 구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매점 중심이 아닌 소매점 중심의 상품권만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감사합니다! 첫 번째 섹션을 완료했습니다!”에서부터“잘 했어요! 

계속해 주세요!”까지 동기를 부여하는 소품들도 소개됐다. 이는 긍정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전략이었으며, 참가자들의 평가로 짐작해볼 때 동기적 표현은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연구팀에게도 설문조사 데이터를 처리할 때 동기를 부여했다. 연구팀의 참여 전략이 여러 가지 

자원을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였으나, 일화적인 증거와 참여 데이터(60%가 참여에 동의, 

97%가 설문조사 완료)를 보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연구팀의 참여 전략을 되돌아보면 인센티브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연구팀이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느꼈던 영역은 두 가지다. 

첫째, 연구팀은 청소년의 참여(예를 들어 동의서 제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성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너무나 참여하고 싶었지만 부모 

혹은 보호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갖고 있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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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동의서 제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설계했다면 연구는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다. 둘째, 연구팀이 적용한 참여 전략이 청소년들에게 참가에 대한 강제성을 

느끼거 하거나 압박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이 사실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왜 참여를 하거나 하지 않았는지, 또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는지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려면 연구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2.  게이트키퍼와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 과정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연구 참여를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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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22: 상황마다 다른 지불: 현지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지불 방법

연구배경:

Young Lives는 15년 이상을 에티오피아,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 주, 페루, 그리고 베트남에서 

성장한 12,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년 시절에 겪은 가난에 대해 기록한 국제적인 

연구다. 연구 대상은 2001-2002년에 태어난 어린 집단과 1994-1995년에 태어난 나이가 더 

많은 집단으로 이뤄졌다. 아동, 부모, 그리고 그외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설문과 정성적 방법이 사용됐다. 웹사이트 www.younglives.org.uk 참고.

윤리적 문제:

연구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결정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지불은 비용을 

갚게 하거나; 참여하는 데 든 시간, 애로사항, 발생 가능한 불편함을 보상하거나; 참가자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시기키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설득이나 압박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불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되면 안된다(Alderson & Morrow, 2004). 

지역적 고려 또한 연구 참여로 인한 지불 및 보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연구 내에서도 여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로 인한 지불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는 Young Lives의 연구가 진행된 지역에서 

보여주는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 정성적 조사에서 연구팀은 

사람들이 Young Lives를 구호 단체로 여기고, 구호 목적으로 자신들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사에서는 Young Lives가 지역 공동체에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으며, 연구 대상의 특정 가정집이나 아동을 돕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조사에서 현장 연구자들은 참가자들로부터 자주 도움을 요청받는다고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만일 개별 아동에게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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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구호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는 연구 목적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사전 동의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제기된다. 연구의 목적과 지불에 대해 잘못 해석됐을 때, 동의는 자유롭게 

이뤄지는가?

선택방법:

각 국가의 연구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기여한 시간에 따른 보상을 다룬다.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가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려는 의지, 가난한 현실 그리고 

연구자와의 대화로 뺏길 시간 때문에 노동에 대한 하루 일당을 보상으로 만회하는 등의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다. 

몇몇 국가의 연구팀은 아동을 포함한 응답자들에게 참가비를 주기도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 규범과 호혜의 양식, 지역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정부 국세 조사원이 조사를 

관리함)은 사람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성인과 나이가 더 많은 아동 

집단)의 시간을 보상해 주기 위해 지불하는 것은 약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동들이 받은 돈으로 학교 준비물을 사도록 장려했다.

다른 국가의 연구팀(예를 들어 페루)은 해당 지역 학교를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줬다. 인도에서 연구팀은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인근 거주 아동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를 들어)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연구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지불을 하지 않았다. 몇몇 사례에서는 연구 응답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는데, 지역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성찰적 고려사항: 

•	 Young Lives의 참가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는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변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서는 최근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농촌 고용보장법)을 발표해 가구원들의 하루 육체노동에 대해 적어도 

Rs.100을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됐으며,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주기로 했다.

•	 Young Lives는 사람들이 다음 참여 연구에는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장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벌써 어려워졌다고 보고한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가난으로 인한 것이지, 인센티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보다는, 가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연구 참여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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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개론과 웹사이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개선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풍부한 증거 기반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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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RIC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제기된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윤리적 고려사항은 모든 연구 활동 전반에 연계돼 있지만, 연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RIC은 모든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연구에서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존중돼야 한다는 신념을 전제로 개발됐다.

ERIC 프로젝트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국제 

헌장, 윤리적 지침, 다양한 사례연구와 질문사항들을 포함해 이 개론에 제공돼 

있는 다양한 자원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을 위해 개발했다. ERIC 웹사이트 www.childethics.com에도 게재돼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광범위한 연구와 자문을 통해 작성됐지만, 지속적인 비판적 사고, 

성찰적인 대화, 분야 간 협력 및 국제 참여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RIC 개발에 채택된 접근방식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적 긴장 관계와 문제에 대해 간단한 해답이나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긴장 관계와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연구 관계자들이 존중, 혜택 및 

공정성의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조사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성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ERIC 개론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관련 자료들은 
ERIC 웹사이트 

www.childethics.com
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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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은 아래 내용을 옹호한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대두될 수 있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찰적 접근방식.

•	 아동 및 청소년은 연구에 참여할 가치와 능력이 있으며, 고유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

•	 잘 계획된 윤리적 연구의 맥락에서 아동이 의견을 표현하고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UNCRC에서 다루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권리 존중.

•	 아동의 삶과 경험을 형성하는 다양한 상황에 관한 인식과 성찰,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줌.

•	 연구 수행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면밀한 주의.

•	 연구 수행방식을 결정짓는 의사결정에 존중, 혜택 및 공정성의 윤리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참여.

•	 국제 연구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대화에 참여해 협력 강화 촉진.

상기 행동을 궁극적으로 강요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일련의 자원이나 윤리적 검토 

과정은 없다. 하지만 ERIC 개론과 웹사이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개선하는 

길잡이가 되는 풍부한 증거 기반의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며, 지리, 사회, 문화, 학문 

분야, 이론 또는 방법론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국제 연구 커뮤니티의 비판적인 

성찰, 대화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나아가 

지속적인 경험과 자원 및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자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강화해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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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리적 지침 검토

지침 검토: 피해와 혜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해와 혜택에 관한 지침은 특히 취약한 아동을 강조하며, 

연구 과정과 이후까지 아동의 연구 참여를 정당화하고,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연구자의 책임을 크게 강조한다.

•	 아동이 왜 연구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관련 정보가 어디에서도 손쉽게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WHO, 

2011). 그리고 아동은 과도한 연구와 연구 부족으로 인한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Alderson & Morrow, 2011).

•	 연구자는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Ennew & Plateau 2004; Laws & Mann, 2004). 그러므로 연구자는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Ennew & Plateau, 2004)을 포함해, 발생 가능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특정 상황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Feinstein 

& O’Kane, 2008). 또 어떠한 부정적 결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연구 

참여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Alderson & Morrow, 2011; Schenk & 

Williamson, 2005).

•	 주제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아동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어떤 식이든 아동 및 청소년이 

논쟁이 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Market Research 

Standards, 2010).

•	 아동 참가자가 보호자가 없거나 고아이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취약한 아동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Schenk & Williamson, 2005). 고통받거나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감염된 아동; 

고아가 됐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동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세심하게 수행돼야 한다(Mwaipopo, 2006).

•	 보호자가 없고 가족을 잃은 아동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연구에만 참여해야 

한다(WHO, 2011).

•	 연구 결과를 전파할 경우 아동, 청소년 또는 그들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WH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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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 및 생체의학 연구와 관련된 지침은 아동 참가자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아동의 연구 참여가 아동의 건강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직접적인 혜택 가능성이 없다면, 연구 결과는 같은 연령이나 질병, 건강 상태, 장애를 

가진 다른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아동은 최소한의 위험 이상으로 노출되면 안 

된다(Avard, Amuel, Black, Griener & Knoppers, 2011).

•	 연구는 아동과 부모가 적절한 의료 및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돼야 

한다(CIOMS & WHO, 2002, 2008).

 

건강 및 생체의학 이외 분야의 지침에서도 아동이나 가족이 연구 과정에 참여한 결과로서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위탁 절차의 필요성을 다룬다:

 

•	 모든 연구는 발생 가능한 우려사항을 다루고, 지원이나 보호를 위탁할 수 있는 계획된 

절차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WHO, 2011). 지역 공동체의 자문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알아내는 데 중요하다(Edmonds, 2005; Schenk & Williamson, 2005).

•	 아동 중심의 서비스가 없다면, 대안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Laws & Mann, 2004).

 

여러 윤리적 지침은 전략, 절차와 연구자 교육과 관련된 연구자 안전을 다루고 있다:

•	 연구 직원의 안전은 중요하며(WHO, 2011), 이를 항상 연구 과업을 완성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Laws & Mann, 2004). 연구자 안전은 안전 관리 계획, 예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안전한 교통수단과 팀 전략을 보장해야 한다(WHO, 2007).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들은 전문성에 대한 기준과 자기관리를 확립해야 한다

(WHO, 2011).

 

윤리적 지침은 아동을 보호하고 중재 계획을 적소에 마련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	 아동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연구 계획과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Feinstein & 

O’Kane, 2008; WHO, 2007, 2011).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호하고,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중재하는 것은 연구자의 책임이다(Ennew & Plateau, 2004; 

Mwaipopo, 2006).

•	 아동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연구자의 의무는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할 책임에 우선한다

(WHO, 2011).

•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동과 신중하게 대화하고, 연구 단계마다 투명하게 진행하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아동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Feinstein & 

O’Ka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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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기술은 위험과 혜택을 균형 있게 하는 조치들을 다루는 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WHO, 2007).

•	 적절한 서비스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가 수행되는 곳의 

국가법을 토대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WHO, 2011).

윤리적 지침 문헌은 또한 연구 직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이나 형편없이 대우하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는 아동 보호 정책과 직원 행동 강령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	 일부 윤리적 지침은 아동 보호 정책 또는 연구자를 위한 윤리적 행동 강령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채택하고 있다(Laws & Mann, 2004).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보호 정책(2003)

과 같은 아동 보호 정책들은 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를 관리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행동 강령에 직원의 채용, 교육과 연구 활동 전반에 걸친 행동 규제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킨다.

•	 연구 직원은 아동을 형편없이 대우하거나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Laws & Mann, 2004).

지침 검토: 사전 동의

기존의 지침은 아동이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아동의 완전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chenk & Williamson, 2005).

•	 아동은 그 밖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WHO, 2011). 그룹 

상황에서도 개별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Shaw, Brady & Davis, 2011; WHO, 2011).

•	 동의는 보통 연구 참가자가 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나타내지만, 특정 상황에서 사전 동의 

절차는 연구 직원이 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WHO, 2011).

•	 아동이 연구가 수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일종의 

비밀 연구는 허용되지 않는다(Laws & Mann, 2004).

•	 아동과 청소년의 동의는 항상 자발적이어야 한다(Laws & Mann, 2004). 아동에게 동의를 

유도하고, 설득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Schenk & Williamson, 2005).

기존의 윤리 문서에서 강조되는 핵심 주제는 아동은 연구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하고, 연구자는 

아동이 관련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참여를 고려할 시간을 주거나 연구를 통해 무엇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해, 이해를 독려하고 보장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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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과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 단계, 개인적 경험과 환경,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Shaw 외, 2011; WHO, 2011).

•	 아동은 연구 참여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아야 한다(Alderson 

& Morrow, 2011; Laws & Mann, 2004). 정보는 아동 친화적이고, 해당 연령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WHO, 2007). 아동에게 일대일로 질문하거나 들은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는 

등 아동이 연구 과정과 그들이 동의하기로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야 한다(Ennew & Plateau, 2004; Laws & Mann, 2004; WHO, 2011).

•	 연구자는 이해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잠재적 참가자에게 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Alderson & Morrow, 2011).

•	 동의를 구할 때 아동에게 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적 능력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연구자는 어린 아동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Shaw 외, 2011).

•	 아동은 동의하기 전에 연구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결정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Avard 외, 2011; Shaw 외, 2011).

•	 잠재적 혜택과는 무관하게, 임상 연구에서의 분명한 목적이 일반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치료상의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동의를 얻을 

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WHO, 2011).

지침 검토: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관한 지침은 기밀을 

유지하고 참가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동 보호 문제와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방지하는 문화 및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다른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기존의 윤리적 지침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기밀 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참가자의 신원은 보호받아야 한다(Feinstein & 

O’Kane, 2008; Laws & Mann, 2004; WHO, 2011).

•	 인터뷰는 지역 공동체에서 허용하는 선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WHO, 2011).

•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기밀 유지 예외사항은, 부모에게 아동의 임상 및 역학 연구를 

참관하도록 해 참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부모가 결정함으로써 

철회하는 경우이다(CIOMS & WHO, 2002; 2008). [이는 연구 참여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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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비롯한 연구자 자신의 보호를 위해, 절대로 아동과 단독으로 집이나 건물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haw 외, 2011).

•	 (부모의 바람이 아닌) 아동이 연구 인터뷰 중에 부모나 친구가 동석하기를 바란다면, 

연구자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Shaw 외, 2011; Laws & Mann, 2004).

•	 최근의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에게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Schenk & Williamson, 2005; WHO, 2011), 또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전염병이나 성병이 있다면(CIOMS & WHO, 2002, 2008), 기밀 유지를 위반하도록 

권고하는 추세이다. 연구자는 동의 절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재적 참가자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 계획된 전략을 적소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Schenk & Williamson, 

2005; WHO, 2011).

일부 윤리적 지침은 데이터 수집과 저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 유지의 여러 측면들을 

대비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옹호한다: 

•	 모든 연구 직원은 기밀 유지 절차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Laws & Mann, 2004; 

WHO, 2011).

•	 민감한 데이터인 경우 더욱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호해야 한다(Shaw 외, 2011). 데이터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보관해야 한다(Laws & Mann, 2004). 개인 데이터는 이 

정보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감한 데이터는 접근이 통제돼 

있는 밀실에 보관하거나 잠긴 서류 정리장이나 서랍, 또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Shaw 외, 2011).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의 운송과 저장은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Laws & Mann, 2004), 직접적인 식별자는 되도록 빨리 제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Avard 외, 2011).

•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보호 조치는 현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Avard 외, 2011).

연구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들을 소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전파할 

때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한다:

 

•	 공공의 기밀 유지를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참가자 이름을 생략하고, 필명을 사용한다. 또 

연구 결과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보고서에서 정성적 데이터에 사용되는 이야기들을 

포함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위장할 수 있다(Laws & Mann, 2004).

•	 가능하다면,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 전 참가자와 결과를 공유하고, 출판물이나 

사진, 비디오 녹화물과 같은 케뮤니케이션 정보를 배포하는 계획에 대해 참가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Ennew & Plateau, 2004). 연구자는 특히 보고서에서 잠재적으로 식별 

가능한 자료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밀 유지 문제를 

아동과 논의하도록 한다(Feinstein & O’Kane, 2008). 연구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구 

관련 자료나 문서가 잠재적으로 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WH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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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검토: 지불과 보상 

기존의 문헌은 지불의 형태와 연구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연구에서 지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논의를 모두 언급한다.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불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  

•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이는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고(Schenk 

& Williamson, 2005), 참가자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Aldersn & 

Morrow, 2011). 또 잠재적으로 의무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기대감을 갖게 하거나 통제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Laws & Mann, 2004). 아동에게 지불하는 것은 연구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활동했는지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참여 중단 결정이나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연구 과정에서의 답변 및 행동과는 무관해야 한다(Schenk & 

Williamson, 2005).

•	 일부 단체의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불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대부분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우려 때문) (Edmonds, 2005; Ennew & Plateau, 

2004).

•	 세이브더칠드런 지침(Laws & Mann, 2004)은 연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응답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특히 가난한 지역 공동체에서 

참여 수준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참가자를 더 신속하게 모집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며; 

응답자가 들인 시간과 공헌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법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표본의 편파성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센티브 제공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참여에 포함된 비용; 의무감을 갖도록 해 자발적인 동의의 타협 가능성; 

참여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을 독려해 발생하는 표본의 편파 가능성과 연구자가 듣기 

원하는 답변을 할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참여에 대해서도 보상 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

 

일부 윤리적 지침에서는 연구 참가자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현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현지 및 국가에 속한 이해관계자와의 상담, (연구 참가자 개인에게 

지불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불과 특히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현지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지불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	 지불과 보상의 성격은 현지 자문(Schenk & Williamson, 2005)이나 선택된 이해관계자와 

국가 수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Edmonds, 2005).

•	 연구와 관련된 아동, 그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에 

지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Schenk & Williamson, 2005). 그렇다면, 이는 공정한 

분배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해야 한다.

•	 현지의 생활 수준, 문화 및 사회문화적 요인과 이들의 공헌에 따라 아동의 참여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Laws & Mann, 2004; Schenk & Williamson, 2005; Shaw 외, 2011; 

WHO, 2011).

•	 연구자는 지불이나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히 극심한 빈곤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의 긴장 상태를 부채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Feinstein & O’Kane, 2008; Hart & 

Tyr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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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가자의 생계는 연구 참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Ennew & 

Plateau, 2004; Feinstein & O’Kane, 2008)

일부 윤리적 지침에서는 지불 문제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뤄야 하며, 잠재적 참가자와 

윤리 심사위원회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모든 지불이나 보상은 참가자 모집 이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며(Ennew & Plateau, 2004) 

동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Avard 외, 2011). 윤리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안한 지불 

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Avard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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